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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정부는 올해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였다.환경이 건강상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보고되고,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건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최근에는 다양한

건강이상 증상들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오염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현행 환경매체 관리 정책의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보건에 관

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도 2004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고,『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

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환경보건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다.종합계획은 현

행 환경매체 관리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더 나아가 그 환경 중에 살고 있는 수용체,

즉 생태계와 사람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까지 염두에 둔 환경관리를 하겠다는 정부

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이다.“국민건강보호”라는 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새롭

게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각종 환경매체 관리계획을 통합하고 조정,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종합계획의

의의가 있다.특히 종합계획은 폭넓은 계층 및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보건 거버넌스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현재 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구현1)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2)에

1)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는 다양한 환경오염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

련해야함을 규정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제21조(유해화학물질의 관리)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①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

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의3(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

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

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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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다양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종합계

획의 비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의 수를 10년 후에는 현

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종합계획의 기본 원칙은 사전주의,수용체 중심

의 환경관리,환경오염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을 우선 보호,국민의 알권리와 참

여 보장 등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되었

다.

종합계획의 6대 추진전략은 1)기존의 매체 관리계획 및 정책과 환경보건계획을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는 정책들을 통합 조정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2)공공 및 민간의 환경과 보건 분야 협력을 통한 연구 및 조사기반을 확충함

으로써 환경과 건강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3)폭넓

은 환경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기법 확립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생태 및 인체 건강

영향을 조기에 예측하고,건강피해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 체계를 구축한다,4)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참

여를 촉진한다,5)환경보건 분야의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특히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보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한다,끝으

로 6)환경오염에 의한 잠재적 건강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부담을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의 조사연구기

반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을 확충하는 등 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매체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및 인체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국민건강 보호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으

로의 전환 및 각종 환경오염매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ㆍ통합적ㆍ사전예방

적 환경정책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 법령을 환경

보건적 측면에서 정비하고 나아가 환경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법과 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 및 환

경보건관련 현행 법령의 정비 방안과 새로운 환경보건증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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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선진외국의 환경보건관련 입법 사례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한다(제2장).세계보

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환경보건이행계획(NationalEnvironmentalHealthAction

Plans;NEHAPs)의 내용을 살펴보고,유럽 환경보건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환경보건전략의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환경보건 정책을 계획하고 실

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민감․취약계층,그 중에서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사례를 정리한다.미국의 어린이 건강법(Children's

healthAct),어린이 환경보호법(Children'sEnvironmentalProtectionAct),그리고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화학물질 안전법(KidChemicalSafety

Act)등 입법사례를 살펴볼 것이다.또한 각종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영향을 피하거

나 최소화하고자 선진외국에서 활용중인 건강영향평가제도(Health Impact

Assessment)의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끝으로 환경오염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이 환경오염에 기인함이 판정될 경우 피해보상

과 지원에 관하여 일본의 공해건강피해보상법과 미국의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둘째,환경보건적 입장에서 현행 매체관리 정책의 현황 및 제한점을 고찰하여 관

련 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제3장).매체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로 대기질 개선정책을 들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정

책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 중 어린이를 중심으로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는 개별법들을 검토하고,현행법의 개선

방향을 관련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안할 것이다.환경보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위하여 관련 국제협약 및 법령을 검토하고,현행법령의 개

선방향을 제안할 것이다.환경오염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기준의 설정 절차

및 기준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이미 설정된 기준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경우의 강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헌법 제35조 제1항(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 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를 근거로 수립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과 관련 정책의 집행에 필요

한 수권규정으로 새로운 법률,즉 “환경보건법(가칭)”제정에 관한 연구이다(제4장).

제 4장에서는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법적체계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 및

새로운 법에서 사용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근거와 환경보건법의 기본원

칙,관련 제도를 제시할 것이다.환경보건 증진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기금의 마련 방안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다.



4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2.환경보건관련 법령 체계 개선의 필요성

환경보건정책의 핵심은 환경과 보건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환경요인에

대한 노출과 건강 영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

경보건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도 환경과 보건의 연결고리를 채우는 데에 그 목

적과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환경보건 관련 기본법령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과 환경부 소관의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아래 그림 1-1은 환

경보건이 보건의료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가교임을

보여주고 있다.즉,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1) 매체별 환경관리계획들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방향 및 환경관리 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와 2)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환경보건의료(법 제37조)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대응 법체계가 필

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목적: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21조-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제도적 조치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학교보건의료(35조)

•산업보건의료(36조)

•식품위생영양(38조)

•환경보건의료(37조)

•환경보건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응법률이 있음

환경보건

환경정책기본법

•목적: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21조-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제도적 조치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목적: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학교보건의료(35조)

•산업보건의료(36조)

•식품위생영양(38조)

•환경보건의료(37조)

•환경보건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응법률이 있음

환경보건환경보건환경보건

그림 1-1. 환경과 보건의 가교로서 환경보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

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제5장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등)는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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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국가 등은 이 법에

따라 ‘생애 주기별 건강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여성과 어린

이’(제32조),노인(제33조),장애인(제34조)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또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학교

보건의료’(제35조),산업보건의료(제36조),환경보건의료(제37조),및 식품위생․영양

(제38조)과 관련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특히,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37조(환경보건의료)조항은 국가 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

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 등에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제시하는 ‘평생국

민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한 분야 중 환경보건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보건의료’(제

35조),산업보건의료(제36조),및 식품위생․영양(제38조)에 각각 대응한 법이 시행

중에 있다.따라서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환경보건의료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

영역 대응 법률 소관 부처 입법목적

학교보건의료

(제35조)
학교보건법

교육

인적자원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
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

산업보건의료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
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
지·증진

환경보건의료

(제37조)
- - -

식품위생영양

(제38조)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
진

표 1-1.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법체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

고,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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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즉,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적정한’환경은 “모

든”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다.‘환경성질환’과 관련하여 이 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의4).또한,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의3).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서 요구하는 대

로 다양한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국민의 높아진 환경의식과 제2차 환경보전종합계획(1996~2005)인 환경비

전 21과 같은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으로 수질,대기,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목표

를 원활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도권 대

기오염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이로 인해 호흡기 이상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리서치앤리서치 2003).또한 수돗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우

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수돗물시민의회 2004).그 동안 환경매체의 관

리에 있어 오염수준을 관리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을지라도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

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환경의

질은 생명체의 건강을 결정하는 인자(determinants)이므로 국민들의 건강은 환경보

호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이다.환경정책기본법은 목적조항(제1조)에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또한 다음 표 1-2

에 정리된 바와 같이 주요 환경매체 관리법의 목적에도 분명히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고~”라고 명시되어있다.간단히 정리하자면 현행법상 국민의 건

강과 환경의 관리 보전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즉,환경매체관

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건강보호이다.그러나 현행 오염매체관리 중심의 환경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3)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비전 21의 성과로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상수도 보급률,하수처리율 등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으며,대기질도 청정연료의 확대 보급 등으로 아황산가스,먼지 등은 목

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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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의 목적

환경정책기본법

(2005.5)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
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
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2005.3)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
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수질환경보전법

(2005.3)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
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2005.3)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
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6.2)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
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폐기물관리법

(2003.5)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
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
지함

표 1-2. 현행 주요 환경매체 관리법의 목적

기존 매체별 환경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환경보건증진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환경보건은 기존의 환경매체관리나 보건의료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

역이 있기 때문이다.아래 그림 1-2는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기존 보건의료정책은 전통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한다.그러나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오염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영향(증상,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요인을 규명하여,사전예

방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한다.환경보건의 중요한 부분인 생태계 영

향평가는 환경오염이 궁극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나타내기 이전에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즉,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사전적으로는

환경매체관리,사후적으로는 건강피해 가능성의 예측 및 연관성 규명까지 이르고

있어 현행 매체별 환경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독자적인 정책

영역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환경보건정책 관련 법률은 기존의 매체환경정책 및 보

건의료정책의 제한점을 검토ㆍ보완하고,궁극적으로는 그 두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독립적인 법령체계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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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인간활동

환경오염물질배출

환경매체 소음, 전자기파, 등 제품, 식품

공기 물 토양

생태위해

인체위해

질병발생

질병치료

보건의료정책

매체환경정책

환경보건정책

정책/사업, 인간활동

환경오염물질배출

환경매체 소음, 전자기파, 등 제품, 식품

공기 물 토양

생태위해

인체위해

질병발생

질병치료

보건의료정책

매체환경정책

환경보건정책

그림 1-2.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둘째,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현재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구현하고,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유해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수립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역할은 그 이상

으로 기대된다.즉,원인으로서의 환경요인과 결과로서의 건강영향을 연결지어 국민

의 환경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 환경보건종합계

획이다.따라서 환경보건종합계획은 각 매체별 환경계획이 국민의 건강 향상과 연

결지어질 수 있도록 조정ㆍ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따라서 각 매체별 환경

계획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정책의 방향 및 환경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이 되어야한다.따라서 이러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위상 지

을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둘 경우 그 법 역시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위의 매체별 환경법령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각 매체별 환경

법령의 상위에서 이를 연결ㆍ조정하는 통합법제로서 정비ㆍ제정되어야 한다.

셋째,다양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노출되는 수용체,즉 생태계 및 인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설정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하기 때

문이다.어느 특정한 환경매체에만 노출되는 사람은 없다.대기 중의 중금속이 강물

이나 토양에 침착될 수도 있고,그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다시 사람이 먹을 수

도 있다.따라서 현행 대기,수질,토양,폐기물,유해물질 등 매체관리를 중심으로



Ⅰ. 서론   9

제정ㆍ설정되어 있는 오염관리정책만으로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에 부족하다.특정 매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낸 오염개선의 성과를 건강효과에

연계시키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따라서 오염개선을 위한 투자효과에 대한 평

가와 분석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오염물질의 환경 중 거동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령체계는 개별적인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규범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아울러 오염관리정책 및 환경기준이 실질적인 국민건강 보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매체별 환경기준을 환경위해성평가를 기

반으로 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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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외국의 환경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1.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보건정책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정책4)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

(WHO Europe,http://www.euro.who.int)이다.53개 회원국이 속한 유럽지역

WHO는 국가별 환경보건이행계획(NationalEnvironmentalHealth Action Plans;

NEHAPs)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환경보건

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NEHAPs은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포괄적인

정부문서이다.유럽 전역에서 NEHAPs의 논의는 1994년 최초 헬싱키에서 합의되었

는데,여기에서는 “유럽 환경보건 이행계획(EnvironmentalHealthActionPlanfor

Europe;EHAPE)”을 공론화하였다.이어 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1999년 6월)에서

NEHAPs의 이행을 보장하며,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런던선언이 채택되었다.2002년

까지 43개국이 NEHAPs을 마련해왔고,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NEHAPs는 대개 교수,전문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NGO 등과 같은 광범위한

협력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5)

WHO에서 제시하는 NEHAPs의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환경보건관리,환경보

건 위해성과 매체,기타 관련 경제 분야로 구분하고,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들을 다루고 있다.비록 NEHAPs가 유럽 국가들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계획된

문서라는 한계점은 있으나,환경보건과 관련된 주제 및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과 구체적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관리한다는 측면

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4)WHO에서 정의하는 “환경보건,EnvironmentalHealth"는 다음과 같다.

Environmentalhealth comprises those aspects ofhuman health and disease thatare

determined by factorsin theenvironment.Italso refersto thetheory and practiceof

assessing and controlling factorsin the environmentthatcan potentially affecthealth.

EnvironmentalhealthasusedbytheWHO RegionalOfficeforEurope,includesboththe

directpathologicaleffectsofchemicals,radiationandsomebiologicalagents,andtheeffects

(often indirect)on health and wellbeingofthebroad physical,psychological,socialand

aestheticenvironmentwhichincludeshousing,urbandevelopment,landuseandtransport.

EnvironmentandHealth,theEuropeanCharterandCommentary,Frankfurt,1989

5)http://www.who.dk/envhealthpolicy/Plans/2002080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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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환경보건관리
정보시스템,환경보건서비스,정보공개․자문․참여,환경보건교

육,경제적 수단,연구 의제

환경보건위해와

매체

대기,식수와 목욕물,토양과 폐기물,소음과 진동,이온 및 비이

온 방사선,식품안전,주거와 복지시설,화학물질,직업

경제분야 산업,농업,교통,에너지,관광

표 2-1. WHO 국가환경보건이행계획의 구성

유럽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방향과 이행전략에 관한 논의는 유럽지역 환경보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다룰 것이다.

WHO 유럽의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본보기로 우리나라가 속한 WHO 서태평양

(WPRO)과와 동남아시아 지역,즉 WHO SEARO 에서도 회원국의 환경보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에 시작되었다.2004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

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ASEAN)에서 환경과 보건 분야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다.여기에는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Organization;WH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UNEP)및 아시아개발은행(AsiaDevelopmentBank;ADB)

등이 함께 참여했다.14개국6)에서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32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1)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지역포럼이 장관급 회담형식으로

조만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2)장관급 지역포럼에서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TaskForce)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다루어졌다.이어

서 2005년 초,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특별위원회 대표

가 선출되었고,UNEP과 ADB의 협의에 따라 UNEP과 ADB에서 각 1인씩,WHO와

WPRO에서 각 2인씩 선출된 인원이 참가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WHO서태평

양지역사무처(WPRO)에서 개최되었다.회의에서는 (1)프로그램 초안의 개념,(2)지

역포럼을 위한 로드맵 초안,(3)고위관계자 회의에서 제시된 기타 지역단위에 대한

권고 이행,(4)특별위원회에 대한 위탁사항 등을 다루었다.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었다;(ⅰ)오염된 환경에 특히 민감한 어

린이의 건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어린이 건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존의

WHO프로그램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ⅱ)지역 내 관심사항인 실내공

기오염,(ⅲ)환경보건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및 보건 이외의 다른 국가

기관의 지원,(ⅳ)환경보건적 고려에 대한 주도적 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6)여기에는 10국의 ASEAN국가들을 비롯한 중국,일본,몽골,한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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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특히 환경 및 보건의 통합관리는 UN의 밀레니엄 발

전 목표(MDGs)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광범위한 측면과 연계되어야 한다.(ⅴ)

국가 및 지역적 수준에서 환경 및 보건의 통합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체제가

필요하며,(ⅵ)예방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서 제2차 아시아 환경보건 고위급회의(Secondhigh-levelmeetingonhealth

andenvironmentinASEAN andeastasiancountries)는 2005년 12월 12-13일 양

일간 태국 방콕 CRI(ChulabhornResearchInstituteConventionCenter)에서 개최

되었다.회의에는 2004년 회의에 참석하였던 아시아 국가들(태국 등 ASEAN 10개국

+한국,일본,중국,몽골 등 14개국 참여,북한 제외)이 모두 참석하였다.참여국들

은 2006년도에 아시아지역에서 환경보건장관급 포럼을 창설,최초 회의를 갖고,앞

으로 3년마다 포럼을 개최하는데 실무적으로 합의하였고,포럼에서 발표할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에 관한 선언문(Charter)”안을 작성하였다.포럼의 주요 의제로는

국가별 환경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

대기오염 등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

다.국가별,지역별 조정기구(CoordinativeInstitutionalMechanism)와 주제별 6개

작업반(TWG)설치,지역 환경보건센타 지정 등을 통해 환경과 보건문제를 통합적

으로 접근하고,국가별 환경보건이행계획(NationalEnvironmentalHealth Action

Plan;NEHAPs)수립,이행,평가하는데 목표를 두었다.아울러,환경보건장관포럼은

향후 3년간 사업의 우선순위(Priorities)를 지구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기

오염,수질오염,도시 고형폐기물 및 위해폐기물,유해화학물질,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월경성 환경오염 포함)및 재해대비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plan)수립에

두기로 합의하였다.

2.유럽연합의 환경보건전략

2.1.환경보건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배경

EU의 환경정책은 초기단계부터 보건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출발하였다.산업국가

에서 25~33%의 질병부담은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특히 생리적으로 취약한 어

린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7)및 유럽환경청의

환경상태평가보고서 내용이 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였다.유럽에서 어린이 7명중 1

명이 천식을 앓고,지난 30년간 알레르기가 급증하였으며,영국에서만도 천식에 대

한 연간 치료비가 39억 유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7)WHO,2002년 유럽 건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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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어린이에 해당하는 문제만이 아니라,흡연환경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을

20~30% 증가시킨다는 보고,유럽 대도시에서 연간 대략 6만 명이 대기오염의 장기

노출로 인해 사망한다는 통계,세계적으로는 3백만 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사망

하고,약 1천만 명의 유럽인이 청각상실이 우려되는 소음에 노출된다는 보고 등 환

경에 대한 우려 수준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그러나 이처럼 환경요인이 건강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지만,환경오염과 건강피해의 상관성에 관한 과학적

입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었다.따라서 EU는 환경보건전략 수립을 통해 환경보건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

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EU도 우리의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개별 환경인자에 의한 건강영향 문

제 위주로 접근하였다.실제로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환경요인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회 인자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에 공감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8)따라서 새로운 전략은 인간건강,환경,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정보

와 연구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었다.인간건강에 대

한 환경의 위협을 좀 더 정확히 알게 되고,이를 해결하기위해 보다 효과적인 환경

법률 제정방안,건강보호 방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2.유럽 환경보건장관회의(MinisterialConferenceonEnvironmentand

Health)진행과정

유럽 환경보건정책의 시작은 1989년 제1차 환경보건장관회의 개최부터라고 할 수

있다.이전까지 사후처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능한 빨리 줄여 나가야한다는 사전예방적 인식으로의 전환에서 출발하였다.유럽

의 환경보건정책의 현안,정책의 이행 및 목표 달성 과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

최되는 환경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상호 확인하고 있다.환경보건문제의 인식 및 문

제 해결에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정부,국제기구,사회단체 등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1989년에 시작하여 2004년까

지 4회에 걸쳐 진행된 유럽환경보건장관회의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8)최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건지표(EnvironmentalHealthIndicators)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모형들을 보면 그 경향을 알 수 있다.즉,세계보건기구에서 활용하는

DPSEEA모형,유럽 환경청에서 채택한 DPSIR모형은 환경보건의 영역을 좀 더 확장된 개념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한편 환경요인-건강영향의 관계도 일대일 대응이 아닌 대다수의 대응

으로 파악한다(MEME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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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제1차 환경보건장관회의(Frankfurtam main,1989)

환경보건장관회의는 일반적인 포럼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환경과 보건에 대한 유

럽헌장(EuropeanCharteronEnvironmentandHealth)'를 채택하였다.본 헌장은

각국 장관들이 환경과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절차,우선순위 등에

합의한다는 것과,세계보건기구(WHO)유럽사무국 산하에 환경보건센터(European

CenterforEnvironmentandHealth)의 설립을 명시하였다.

2.2.2.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Helsinki,1994)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Concern for

Europe'sTomorrow(CET)"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고 유럽의 환경과 보건에 대한 종합

적인 접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유럽의 환경보건 이행계획

(EnvironmentalHealthActionPlanforEurope;EHAPE)"를 발표하였다.이행계획

은 국가간의 결속 강화,지속가능 발전 실현,환경과 건강 분야뿐만이 아닌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보완의 원리 적용 등을 기반으로 하였다.

2.2.3.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London,1999)

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의 주제는 "ActioninPartnership"이었다.공동의 물관리를

통해 물과 관련된 환경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1992년 유엔유럽

경제위원회 (UN EconomicCommissionforEurope;UNECE)의 ‘Theprotection

anduseoftransboundarywatercoursesandinternationallakes"에 관한 회의에서

선언된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이와 함께 운송수단이 환경과 건

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운송,환경,건강

에 대한 헌장(Thechapterontransport,environmentandhealth)"를 발표하였다.

본 헌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송수단의 모니터링과 개

발,환경과 건강 그리고 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등의 내

용을 다루고 있다.이와 더불어 가후변화와 오존층 파괴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또한 제3차 환경보건장관회의

에서는 유럽환경보건위원회(EuropeEnvironmentandhealthCommittee;EEHC)의

권한과 임무를 5년간 연장하였다.EEHC는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의 헬싱키 헌장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것을 빌려온 것이

다“라는 이념을 가진 환경과 보건 분야의 장관,정부단체,도시-사회기관의 단체 관

계자등의 연합체이다.유럽 국가들 간의 환경과 보건 분야의 협력을 도우며 이행계

획에 대한 시행을 감독하고 각 국가가 환경보건전략의 목표 이행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제3차 회의에서 2004년 부다페스트에서의 회의를 약속하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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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London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2.2.4.제 4차 환경보건장관회의(Budapest,2004)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는 “Thefutureforourchildren"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

다.어린이를 위한 환경과 보건 이행계획(Children'sEnvironmentand Health

ActionPlanforEurope;CEHAPE)의 자국내 이행에 대해 약속하였으며,유럽환경

보건위원회(EEHC)의 임무를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3.유럽 환경보건전략의 개요와 주요 내용

2.3.1.환경보건전략의 목적

유럽의 환경보건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환경요인에 의한

질병 부담 감소,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건강위해성 파악·예방,환경관리

전략 수립능력 제고가 그것이다.

2.3.2.유럽의 환경보건전략

과거에는 환경과 건강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나,유럽의 전략은 종

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즉 환경과 건

강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상호 연결을 도모하고,기존에는 단일 오염물질

별로 환경관리를 하였으나,환경보건전략에서는 복합 오염물질에 의한 노출 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저농도·장기 노출 또한 관리하고 있는 등

환경보건전략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채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전략의 법률적 근거는 암스테르담 조약 제152조 및 제174조,EU의 6차 환

경행동계획,공중보건에 관한 지역행동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기본계획이 바탕

이 된다.동 환경보건전략에서는 오염물질의 환경 중 이동·혼합 및 이에 따른 인간

의 공기·물·식품·제품을 통한 접촉을 다루고 있으며,전략추진에 따라 얻어진 정보

는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 등을 재검토하는데 활용하게 된다.환경보건전략은

SCALE로 명명되며,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환경보호전략의 이행은 주기별로 시행하되 1주기는 2004~2010년까지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1주기 우선사업으로는 ⅰ)어린이 호흡기계 질환,천식,알레르기,ⅱ)신

경발달 장애,ⅲ)소아암,ⅳ)내분비계 교란이 책정되어 있다.그 밖에도 환경과 보

건의 연관성 관련 자료 수집,지표 및 생체모니터링시스템 개발,다이옥신,내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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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애물질,중금속을 포함하는 우선 오염물질과 어린이의 관계에 대한 조사 시작,

유럽 연구조직의 환경보건분야 연구능력 제고,실내외 공기질,중금속,전자기장,도

시보건환경 등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 저감 등이 예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

명 칭 내 용

S:Science

C:Children

A:Awareness

L:Legislation

E:Evaluation

환경과 보건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자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 총합

환경 중 유해요인에 취약한 집단(어린이)대책에 초점

전략의 목적은 환경보건문제 및 대책에 관심제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이행을 위한 입법 활동 전개

모든 시행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실시

표 2-2. 유럽의 환경보건전략

유럽의 환경보건전략 중 특히 중점을 두는 사항은 바로 어린이 보호대책에 관한

내용이다.어린이 건강은 UN 어린이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어린이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환경에 노출된 유독물질은 산모

와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하고,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그 체중 당 음식의 섭취율 및

호흡률이 많기 때문에 유독물질에 노출이 크고,신경·호흡·생식기관이 덜 발달해서

유독물질 배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어린이는 키가 작아 지면의 차량 배출가스,먼

지 등 물질에 노출이 더 많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

간이 길기 때문에 유독물질에의 노출이 장기화 될 것인데,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유럽에 1억5천7백만 명의 어린이가 있고,그들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라는 특

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환경요인과 관련된 어린이 알레르기(천식),호흡기질

환이 급증하고 있고,지난 수십 년간 부유한 서부유럽국가에서 어린이 천식이 3배

증가하였고 평균 10% 어린이가 천식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또한 환경요인에 영향

을 받는 백혈병이 증가추세에 있으며,다이옥신,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은 태아단

계부터 영향을 미처 대사이상,기형 등을 유발한다.,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납,수은

및 기타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10%의 신생아가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겪고 있다.나

열한 것처럼 급증하는 환경보건 문제들을 인식하여,현재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

호전략 수립에 집중하고,향후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 수립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에 있다.1주기 이후주기 사업은 이미 준비 중에 있으며,주제는 대략 소음,농

약,환경보건의 사회·경제 조건,노인·저소득층·산모 등의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어 계

획되고 있다.

2.3.3.유럽 환경보건전략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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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환경보건전략은 환경과 보건 문제에 관한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

나의 비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 유럽환경보건 이행계획(European

EnvironmentandHealthPlan2004-2010)"이 2004년 6월 제4차 환경보건장관회의에

서 승인되었다.본 이행계획은 환경관련 질환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정보의 기반

구축과 환경,건강,연구 분야 간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제안되었으며 세부내

용은 다음과 같다(표 2-3).

이행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환경과 보건의 정보 통합,협력 활

동 강화,공동연구 시행 등,환경과 보건의 간격을 메우고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의학연구그룹,학계,

기업체,NGOs,국제기구 등의 환경과 보건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

요하다. 유럽의 환경보건전략 이행과정에는 기술실무그룹(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문그룹(ConsultativeGroup)의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실무그룹이 활동

하게 된다.이는 환경과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으로 환경과

건강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종합하여 상호 연결을 도모하고자 함이다.이와 같은

이행계획과 함께 유럽환경보건전략은 기존의 단일 오염물질별 환경관리가 아닌 복

합 오염물질에 의한 노출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 상호작용에 의한 낮은 농도의 장기

노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또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환경

기준 및 배출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데에 활용하게 된다.

항목 이행계획 세부내용

환경과 보건 정보

통합을 통한 정보의

연관성 강화

1.환경보건지표 개발

2.인체노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개발
3.바이오모니터링(혈액,머리카락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 개발
4.환경과 보건에 대한조정과 협력 활동 강화

환경과 보건에 관한

연구 강화와 새로운

문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5.유럽국가의 환경과 보건에 관한 연구 통합 및 강화
6.질병,장애,노출에 대한 집중 연구

7.환경과 보건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8.확인된 환경과 보건의 잠재적 위험 구체화

인식강화,

위해성 정보교환,

훈련과 교육제도 개선

9.공중보건활동과 네트워크 강화

10.환경과 보건의 전문적 훈련 증진과 조직적 능력 확대

위해성 감소정책의

제고와 적용

11.우선순위 질병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위해성 감소

대책과 연계 이행

12.실내공기 정화
13.전자기장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계 강화

표 2-3. 유럽의 환경보건 이행계획(200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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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및 입법사례

3.1.미국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개요

1970년대는 미국의 환경 법제정에서 큰 발전이 있었던 시기로,어린이 건강과 관

련된 전문가들은 환경법 제정 과정에서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였다.1970년대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forDiseaseControl;CDC)는

선천성 결손 등록프로그램(birthdefectregistriesprogram)을 실시하였는데,이 프로

그램을 통하여 선천성 결손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1971년 연방정부는 납중

독에 대한 고위험 어린이들을 스크리닝하기 시작하였으며,1970년대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일반 환경중의 납을 줄이기 시작하였다.EPA는 가솔린,페인트와 어린이 장

난감 등에 납 사용을 금지시켰으며,식품 통조림과 음용수 중의 납을 줄이도록 하

였다.

1971년 닉슨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의회는 암에 관한 법률

(NationalCancerAct)을 통과시켰다.연방정부는 암의 발생감시,역학연구,최종 결

과 프로그램(Surveillance,EpidemiologyandEndResultsprogram)을 통해 암발생

을 추적조사하기 시작하였고,이를 통해 미국의 특정지역에서 모든 암 사례 자료를

수집하였다.동시에 EPA와 노동부 산업보건청(OSHA)은 벤젠과 석면 같은 입증된

발암성 물질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하였다.

1992년 CDC,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ofHousingandUrbanDevelopment;

HUD),EPA 등 3개 연방기관은 납중독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완성하였

다.1992년 의회는 납중독 예방법(LeadPoisoningPreventionAct)을 제정하였으며,

연방정부의 납중독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CDC의 최근 자료

에서는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가 1976-1980,1988-1991,1999년에 각각 12.8,2.8,2.0

㎍/㎗으로 감소하였다.9)그러나 이 연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가난한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는 빈민가에 거주하지 않는 어린이보다 4배가 높았다.10)이것은 미국

에서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들이 환경 중 납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8년 EPA,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원(NationalInstituteofEnvironmentalHealth

Sciences;NIEHS),CDC는 공동으로 전 미국에 병원과 공중보건센터에 “어린이 환

9)Bloodleadlevelsinyoungchildren-UnitedStatesandselectedstates,1996-1999.MMWR

MorbMortalWklyRep.2000,49:1133-1137

10)BrodyDJ,PirkleJL,KramerRA,etal.BloodleadlevelsintheUS.Phase1ofthethird

national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1988-1991),JAMA.

1994;272:27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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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건 우수 센터(CentersofExcellenceinChildren'sEnvironmentalHealth)를 지

원하였다.또한 EPA는 STAR(SciencetoAchieveResults)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을

통한 연구비 지원을 하였다.NIEHS는 기관의 저명한 학술지인 ”Environmental

HealthPerspectives"의 특별한 분야로 어린이 환경건강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였다.

1993년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ResearchCouncil;NRC)는 “유아와 어린이

식품중의 농약”보고서11)를 발표하였다.NRC보고서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어린이

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 보고서 결과 어린이는 농약뿐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취약한 인구집단을 보

호하기위해서는 위해성 평가와 관리 방법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NRC는 기존의 성인 기준 “평균”노출에 근거한 위해 평가를 넘어서 개인 노출수

준의 변이와 태아기,유년기 등 취약한 시기의 민감도 차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

였다.취약한 기간동안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NRC위원회는 어린이에 대한 독성시

험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농약과 기타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의 위해성 평가에

안전계수를 10배까지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1993년 NRC보고서에 따라 많은 행

정 개혁이 이루어졌다.어린이의 식품섭취 패턴을 보다 잘 평가하기 위해 식품섭취

조사,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식품 섭취 모델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EPA는 농

약류의 제조허가에 필요한 독성보고서에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을 추가하

였다.1996년 미국 의회는 식품질 보호법(FoodQualityProtectionAct;FQPA)를 제

정하였다.이 법의 핵심요소는 기존의 어린이 보호 규제에 적용해 왔던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건강영향에 근거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점이다.이 법의 주요사

항은 어린이의 건강에 근거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다.어린이 보호를 위해 안전

계수로 10배를 요구하였으며,또한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는 농약을

선별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1996년 EPA는 어린이 환경건강에 대한 백서12)를 발표하였으며,EPA 내에 어린이

건강보호국을 세우고,모든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해 보

고된 사안들을 협조하도록 하였다.일련의 노력들을 지도하고 우선순위 설정에 도

움을 주기위하여 EPA는 어린이 건강보호위원회(Children's Health Protection

AdvisoryCommittee)를 설치하였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은 어린이 환경,건강,안전에 관한 대통령령13)을 제정하였으

며,이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그들의 정책사업에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

11)NationalResearchCouncil,PesticidesintheDietsofInfantsandChildren,Washington

DC;NationalAcademyPress;1993

12)UEEPA.EnvironmentalHealthTreatstoChildren.WashingtonDC:USEPA,1996

13)ClintonWJ.Executiveorder13045:protectionofchildrenfrom environmentalhealthand

safetyrisks.FedRegis.1997;62:19883-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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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대통령령에 따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 위험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대통령령에서 모든 연방기관은 의사결정에 어린이의 노

출과 민감성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하였다.이것은 많은 분야의 정책에 변화를

야기했다.특히 약물의 소아과 테스트에 관한 FDA의 정책을 변화시켰다.특별위원

회는 소아암,발달장애,천식,상해 등 4개의 분야에 중점을 두어,2000년까지 국립

소아암등록,납중독 제거를 위한 통합전략 개발,천식의 증가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또한 특별위원회는 ‘국가 어린이 연구(NationalChildren's

Study)’라는 코호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였다.이 연구에서는 100,000명의 신생아

에 대한 국가적 코호트를 구축하여 향후 20년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연구비가

완전히 지원된다면,아동기 전 과정 동안 화학적,약품과 물리적 손상이 어떻게 어

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행동학적 문제들을 보다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6년 연방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청(AgencyforToxicSubstancesandDisease

Registry;ATSDR)은 어린이의 환경적 건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오염지역에서의

건강평가에서 어린이의 건강평가와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 자료를 통합하기 시작하

였다.1998년,ATSDR과 EPA는 미국 내 10개 병원에 어린이환경보건전문팀을 두기

시작했다.

1998년 FDA는 “PediatricRule"을 공표하였는데,이것은 어린이의 신약과 생물학

적 생산품에 생산자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제약업자들

은 이 규칙을 법원에 제소하였고,콜롬비아 법원은 FDA는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연방정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 사

이에 FDA는 이미 판매중인 의약품의 어린이 효능과 위해성을 평가하였고 2002년

BestPharmaceuticalforChildrenAct(PL107-109)가 제정되었다.

3.2.어린이 건강법(Children'sHealthAct)

3.2.1.입법의 배경

2000년 미국 의회는 어린이 건강법(Children'sHealthActof2000)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어린이의 환경적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

법은 납중독 예방과 어린이 천식까지 범위를 확장하였으며,선천적 결손,소아암과

발달장애 등과 같은 질환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였다.연방특별위원회와 어린이 건

강법에서 연구의 우선분야는 천식발생과 악화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

하며,천식의 발생과 심각성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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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EPA는 어린이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명한 암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14)을

발간하였다.이는 발달기 초기에 노출되는 경우,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다고 정

부 규제청이 인정한 최초의 사안이다.이것이 최종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된다면 이

정책은 발암으로 알려진 또는 발암으로 의심되는 물질에의 노출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2.2.입법의 목적

어린이 건강법은 연방공중보건국(Federalpublichealthagency)을 통하여 수행되는

어린이 건강 연구 및 예방조치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설립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하

여 공중보건법(PublicHealthServiceAct)을 수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3.어린이 건강법의 개요

어린이 건강법은 크게 두 개의 편(division)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2-4).DivisionA

에서는 자폐증(autism),취약 X증후군(fragileXsyndrome),유년기 관절염(juvenile

arthritis),당뇨병(diabetes),천식(asthma),간질(epilepsy),종양(malignancies)등을

비롯한 어린이의 건강에 문제되는 특정 사항들과 안전한 모성(motherhood)을 통하

여 임산부들이 유아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그 시행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다.DivisionB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의 마약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를 다루고 있는데,정신건강,약물남용 및 이에 대한 치료 시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4)EPA RiskAssessmentForum.SupplementalGuidanceforAssessingCancerSusceptibility

from early-lifeexposuretocarcinogens(Externalreview Draft).WashingtonDC,USEP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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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제A편

제I장

제II장

제III장

제IV장

제V장

제A절

제B절

제C절

제D절

제VI장

제A절

제B절

제VII장

제VIII장

제IX장

제A절

제B절

제X장

제XI장

제XII장

제A절

제B절

제XIII장

제XIV장

제XV장

제XVI장

제XVII장

제A절

제B절

어린이 건강

자폐증

취약X증후군 관련 연구 및 개발

아동관절염 및 관련 사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당뇨병 부담 경감

어린이 천식에 대한 업무

천식관련 업무

예방조치

연방조치의 조율

자료화 이행

선천적 결함 예방조치

엽산 증진

선천적 결함 및 발달 장애에 대한 국가기관

유아의 청각상실에 관련된 조기 발견,진단 및 치료

어린이와 간질

안전한 모성:유아건강증진

건강한 모성 예방연구

임산부와 유아건강증진

소아 연구 이니셔티브

아동기 종양

인지의 수용

유아의 인지수용

인지수용의 특별요건

외상성 뇌손상

어린이 안전보호 및 건강 보장

건강한 시작 이니셔티브

구강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백신 -관련 프로그램

백신 -보상프로그램

아동기 면역

표 2-4. 어린이 건강법(Children's Health Act 2000)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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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내 용

제XVIII장

제XIX장

제XX장

제XXI장

제XXII장

제XXIII장

제XXIV장

제XXV장

제XXVI장

제XXVII장

제XXVIII장

제XXIX장

제B편

제XXXI장

제XXXII장

제XXXIII장

제XXXIV장

제XXXV장

제XXXVI장

제A절

제I관

제II관

제III관

제IV관

제B절

제C절

제D절

C형 간염

자기면역질환의 NIH 이니셔티브

어린이 병원에서의 의학교육프로그램

기관이식에 관한 어린이의 특별 요건

근육성이영양증 조사

어린이 및 투렛증후군의 인식

유아기 비만증 예방

유아기 납중독 관련 조기발견 및 치료

선천적 장애 스크리닝

소아학 연구 보호

부수규정

시행일

청소년 마약 및 정신건강업무

어린이 및 사춘기들을 위한 업무 관련 규정

정신건강 관련 규정

약물남용 관련 규정

신축성과 책임에 관한 규정

특정 마약의 지속치료 또는 알콜 중독에 대한 조제 또는 처방의사

의 포기권한

메스암페타민과 다른 규제 약물

메스암페타민 생산,밀매 및 남용

벌칙

법강제이행의 강화

남용 및 예방치료

보고서

일반규제약물

엑스터시 반-확산 법

부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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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어린이 환경보호법(Children'sEnvironmentalProtectionAct)15)

어린이 및 기타 취약집단들을 특정 환경오염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

된 법안으로 제501조부터 제506조까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3.1.실태조사 및 정책

제501조는 실태 및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1)공공보건 및 안전성은 가정 및 지역사회 등의 관리에 달려 있음,

(2)어린이들은 그들의 체중에 비례하여 성인들보다 더 많은 음식과 음료를 섭취한

다는 것,(3)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4)그러

나 EPA가 규정한 농약의 위해성 평가는 어린이와 성인에 관한 위해성을 각각 구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5)이러한 전형적인 위해성 관리로는 어린이

및 유아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원(NationalAcademyofSciences:

NAS)에 의한 연구결과를 인용함으로써,(6)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노출에 대한 데

이터 부족,(7)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생물축적에 대한 데이터 부족,(8)정부의 환

경오염규제 데이터 및 정보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9)어린이의

환경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EPA를 비롯한 다른 연방기관과의 조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EPA의 정책,프로그램,활동 및 기준이 환경위해성으로부터 어린이

들의 불균형적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과 (2)EPA및 기타 연

방,주 기관들은 안전상품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공중의 무의식적 노출을 줄여갈 수

있도록 공중의 알권리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것,(3)EPA와 보건복지부,국가 보건기

관 및 기타 연방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3.2.어린이 및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책

제503조는 행정기관의 일반적 책무와 현 공공보건 및 환경기준에 대한 재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우선 환경기관의 일반적 책무는 (1)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보건위해성 인식을 고려할 것,(2)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EPA의 기준을 확립해

야 한다는 것,(3)취약계층에 대한 평가 및 사실조사 방법에 대하여 구분하여야 하

15)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106-199(2006년 10월 accessed)법안의 정식

제목은 “Toprotectchildrenandothervulnerablesubpopulationfrom exposuretocertain

environmentalpollutants,andforotherpurposes"로 1999년에 제안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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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또는 구분하지 않는 이유를)연방관보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등이다.

현 공공보건 및 환경기준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해성 평가,위해도 결정,환경 또는

공중보건 기준 또는 규제 및 일반 규제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어린이와 취약

계층에 대한 재평가 및 고려를 해야 하는 책무를 진다.특히 그 이행조치에 관하여

(A)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전략 또는 행정절차를 발전시키고,(B)어린이 및 취약계

층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연방관보에 기재하며,(C)목록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D)부수적 조사가 필요한 목록 기준 확인하며,(E)공적 투입 또는 동종업자 평가

를 통한 EPA기준을 확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3.3.어린이를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

제504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어린이의 접근이 빈번한 장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확인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유사

또는 의심이 가는 위해성 평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동종업자의 평가(peerreviewed

list)를 받는다.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환경오염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행정기관의 지도하에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물질을 제작하도록 제조업자를 규제

할 것과,(4)어린이의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5)앞서 제시된 정보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알권리를 신설함으로써,(6)연방기관,

공중,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문 내 용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실태 및 정책

정의

어린이 및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책

어린이를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 많은 정보 조사

분할위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TSCA)

표 2-5. Children'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9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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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어린이 화학물질안전법(Child,Worker,andConsumer-SafeChemicals

Act)16)

3.4.1입법의 배경

40여 년 전,RachelCarson이 그녀의 책 ‘침묵의 봄(SilentSpring)’에서 확실한 검

증이 되지 않은 화학물질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듯하다. 물론 현행법으로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ControlAct,이하 ‘TSCA’라 한다)이 있어,EPA로 하여금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그간 EPA의 성과를

보건데17)이는 효과가 매우 미미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모든 사람들

의 일상생활에 수 백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화학물질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아이들에 대해 안전성이 확

립되지 않은 이러한 물질들을 특별히 위험하다는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들어 이러한 무분별한 화학물질 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가 잇달아 발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이렇게 수 십 년간 사용된 많은 화학물질 중 인

체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것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러한 요청에 힘입어,화학물질 노출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최근 미국에서 제

안된 Child,Worker,andConsumer-SafeChemicalsAct(이하 ‘KidSafeChemicals

Act'라 한다)의 입안자인 FrankLautenberg의원은 본 법의 입안 이유를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아이들 젖병을 예로 들어보자.아이들 젖병은 대부분 ‘BisphenolA’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이 물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식(reproduction),면역체계

(immunesystem),뇌작용(brainchemistry)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젖병,

물병,그 밖의 다른 생활용품에 BisphenolA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

리는 알지 못한다.’(그러나)산모는 임신 전․후로 독성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아

이를 안전하게 지킬 권리가 있다.우리에게는 농약(pesticide)과 의약 심지어 장난감

까지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이 있지만,아이들 젖병을 비롯한 물병,기타 생활용품

에도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 데는 실패했다.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16)http://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s109-1391(2006년 10월 accessed)법안의 정

식 제목은 “A billtoamendthetoxicSubstancesControlActtoreducetheexposureof

children,workers,andconsumerstotoxicchemicalsubstances"이다.2005년7월에 입안되었

고,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17)Lautenberg와 Jeffords의원의 제안서에 따르면,EPA는 화학물질 심사를 시작한 1979년 이래

로 62,000종의 상업적 화학물질 중 200종 이하만을 검사하였으며,그 결과 29년 동안 단지 5종

의 화학물질만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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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요청으로,본 법을 입안했던 Lautenberg의원은 정부책임감사원

(GovernmentAccountabilityOffice,이하 ‘GAO’라 한다)에 TSCA가 공중보건과 환

경보호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GAO는 TSCA

가 노출에 대한 안전한 기준이 없는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로부터 어린이,근로자

및 일반인들을 보호하는데 비효율적이며,오히려 장애가 되는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GAO 보고서에 의하면,의회가 TSCA를 제정한 29년 동안 단지 5종의 화학물질만

이 EPA에 의하여 제제를 받았으며,8만 여종의 화학물질 중 단지 200종만이 동 기

관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영향 정보를 요청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GAO는 “EPA가

현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인체의 건강과 환경위

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해 왔고,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잠재적 건강 및 환경위해성

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KidSafeChemicalsAct가 입안되었고,동법

은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조사하려는 의도

를 포함하고 있다.첫째,제조업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테스트 수행을 요구함으

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고,둘째,EPA와 공중에게 필요한 위험 및 노출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독성물질에 대한 무지(ignorance)를 해소시키며,셋째,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우선순위체제(worst-firstprioritysystem)를 통하여,EPA가 5년 내에 300종의 화학

물질의 안전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EPA에서 화학물질 제조업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의 입증책임(burdenforproving)전환,화학물질이 안

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제조업자의 정보제공 노력,기준 미달의 화학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EPA의 권한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4.2KidSafeChemicalsAct의 개괄

KidSafeChemicalsAct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

다.

① 특정 화학물질과 공중 보건의 위해성(PublicHealthRisks)사이에 과학적 증

명의 연계를 확립

·성장기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인하여 화학적 노출이 선천적 결손증(birth

defects), 천식(asthma), 신경․발달 장애(neurological and developmental

disorders),불임(infertility)그리고 여타의 암과 같은 장애와 질병들을 증가시키는

요소임이 밝혀졌다.아이들은 신체 크기가 작고 활동범위가 지표면에 가깝기 때문

에 화학적 노출의 영향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

② 합성화학물질(SyntheticChemicals)에 대한 노출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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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정적 증거

·미국 질병관리센터(theUSCenterforDiseaseControl)의 “환경 중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3차 국가 보고서(3rdNationalReportonHumanExposureto

EnvironmentalChemicals)”는 미국 국민의 혈액과 체세포 조직에서 100종이 넘

는 합성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또한·미국 적십자의 연구에 의하면 탯

줄혈액(umbilicalcordblood)내에서 287종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이전에는 이 화학물질들이 태반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현존하는 화학물질관리체제(chemicalmanagementframework)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일정 수준의 노출을 건강우려수준(healthconcern)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③ GAO는 독성물질규제법(TSCA)이 국민 건강과 환경위해성을 동일시하는 “제한

된 보장”(LimitedAssurances)이라고 밝혔다.

·29년 동안 단지 5종의 화학물질만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

·EPA는 화학물질 심사를 시작한 1979년 이래로 62,000종의 상업적 화학물질 중

200종 이하만을 검사하고,현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EPA는 신규 화학물질의 잠재된 위해성(potentialrisks)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업자들은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성 자료 테

스트(safetydatatesting)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지 않았으며,극소수만이 자발적으

로 임했다.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예측하기 위한 EPA모형은 유용하지 않은

것이었으며,종종 부정확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신규 화학물질 중 95%를 EPA에 “기밀사업정보(confidentialbusiness

information)”로 제출되었다. 심지어 주정부의 보건공무원들(state health

regulator)은 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규제하였다.

·동 단속기관이 유독성과 노출 정보를 얻었다하더라도 EPA는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효과적인 체제가 부족하다.

④ 대응방법

·위험이 입증되기까지 물질이 안전하다고 추정함으로써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대신,제조업자들에게 소비제품(consumerproducts)을 출시

하기 전에 건강․안전정보(healthandsafetyinformation)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한다.

·독성노출에 대한 아이들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독성노출

에 대한 아이들의 특수한 취약성(specialvulnerability)을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chemicalsafetyrisks)에 대한 우리의 인식차이를 좁힌다.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혁신을 보상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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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화학물질이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화

학물질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3.4.3.KidSafeChemicalsAct의 주요 내용

어린이,근로자 및 소비자의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표2-6과 같은 내용으로 입안되었다.

조 문 내 용

제501조

제502조

제503조

제504조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

제508조

제509조

제510조

제511조

제조업자의 안전 증명

EPA의 안전결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우선목록

화학물질에 대한 EPA의 안전결정

어린이,근로자 및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 위험의 감소

동물테스트 대안

보다 안전한 대체적․친환경적 화학

어린이들의 건강과 독성물질에 대한 정부 간 과학자문위원회

국제적 노력을 위한 협력

공중의 정보접근

기밀 사업정보

기타 법과의 관계

표 2-6. Kid Safe Chemical Act의 목차

3.4.3.1.정책 목표의 구상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혀냈다.(1)화학적 노출과 관련된 일부 질환 또는

장애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태아,유아 및 어린이들의 독성화학물질

에 대한 물질대사(metabolism),생리기능(physiology)및 노출패턴(exposurepattern)

은 성인들과는 차이가 있으며,이는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일부 합성화학물질에 대

한 노출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취약하게 한다.(3)의약물질(pharmaceuticals)이나

농약(pesticides)과는 달리,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생산품을 공중에게 판매

하기 전에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유독성 정보(toxicityinformation)를 제공할 현행

법상 의무가 없다.결과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방대한 다수의 화학물질들은 유아,

아이,태아 또는 성인들에 대한 잠재적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떠한 연방 차원적

심사(Federalreview)도 받지 않았다.(4)바이오모니터링테스트(Biomonitoringtest)

는 오늘날 미국의 태아,유아 또는 아이들이 그들의 혈액과 조직 내에 종종 다량의

합성화학물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5)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

음에도,EPA는 의회가 독성화학물질규제법(15U.S.C.2601etseq.)을 통과시킨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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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사용된 62,000종의 화학물질 중에서 인체건강에 대한 위해성(humanhealth

risks)은 단지 2%정도라고 발표하였다.과도하게 높은 행정 및 법적 규제를 우려해,

EPA는 29년 동안 단지 5종의 화학물질의 사용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6)기

본적인 화학물질관리조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

다.

따라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구상하였다.(1)태아,유아,아이들이 그들의

성장기 동안 일부 독성화학물질의 해로운 영향에 손상받기 쉬운 유일무이한 존재임

을 인식하면서,국가 최고의 목표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다.(2)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근로자 및 소비자들의 환경 내 독성화학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A)사업 혁신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유해 화학물질에의 노출을 감소시키

기 위한 보다 안전한 대용품(substitutes)과 해결책을 증진시키는 것,(B)화학 생산

업자들이 상업화되는 화학물질을 배포하기 이전에 그들이 생산한 각각의 화학물질

에 대하여 완전한 보건 및 안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C)

데이터 또는 정보에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해가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상업적 출시를 허가할 수 있도록 EPA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3)공중과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건

강영향(healtheffect)에 대한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미국의 목표는 모든 어린이,근로자 및 소비자들과 민감 계층(sensitive

subgroups)에 대한 위해 화학물질의 상업적 배포를 2020년까지 제거해나가는 것이

다.따라서 정부는 (1)재검토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화학물질을 2007년까지 확인한

다.(2)최소한 2010년까지 최초 300종의 우선 화학물질들을 안전성 검토를 하고,안

전성 기준(safetystandard)에 부합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다.(3)202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3.4.3.2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

제조업자의 안전증명(SAFETYCERTIFICATIONS)

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각 제조업자들은 행정관청(Administrator)에 다음

과 같은 안전성 성명(SAFETYSTATEMENT)과 정보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신

의성실에 입각한 조사(goodfaithinquiry)후,유효한 정보에 근거하여 생산업체의

최고경영자에 의해 서명된 (A)화학물질이 제503조 (a)항의 안전성 기준범위에 부합

한다는 사실,또는 (B)화학물질이 동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는 사실의 문서,(2)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독성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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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8)을 고려한 정보,그리고 매년 생산량과 사용량 및 화학물질에 관련된 노출 및

처리정보와 관련된 이전에 행정청에 제출되지 않은 회사 소유 또는 회사 통제 내의

합리적으로 유효한 모든 정보.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출시함에

앞서,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는 앞서 지시했던 것처럼 화학물질이 안전함을 증명해

야만 한다.

이러한 정보는 최소 3년 마다 경신되어야 하며,그리고 새로운 잠재적 독성효과를

나타내거나 독성효과를 보여주거나 제시하는 이전 정보를 확증하거나 이전에 증명

된 것보다 더 낮은 독성효과를 제시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독

성학적 성질 또는 화학물질의 노출과 관련된 이용가능한 중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

는 경우는 언제라도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EPA의 안전성 결정(SAFETY DETERMINATION)과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

(PRIORITYLIST)

행정청은 안전성이 결정된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하여 300종 이상의 화학물질 우

선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인간에게 가장 위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화학물질은

최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이러한 목록은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우선목록에 추가될 때까지 매년 우선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이러한 우선목록의

작성 및 경신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권이 없는(nondiscretionary)행위의 성

질을 갖는다.

안전성 결정을 위한 화학물질의 우선목록을 결정함에 있어서,행정청은 그 화학물

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하여야 한다.(1)화학물질이 합성이 아니며,자연스

럽게 혈액,분비액 또는 조직에 존재하여 발견될 정도의 것이 아님에도 혈액,분비

액 또는 조직에서 동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는지,(2)화학물질이 합성물이 아니며,음

식 또는 음용수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여 발견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님에도 음식 또

는 음용수에서 발견되었는지,(3)연간 백만 파운드 이상의 양이 제조되었거나 환경

에 유출되었는지,(4)재발성이 있고 신경학적(neurological)또는 면역적인 유독물질

(immunologicaltoxicant),발암물질(carcinogen),돌연변이 유발물질(mutagen)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이 되는지 또는 부정적 발달 효과의 원인

이 되는지,(5)분해가 어렵거나 생물축적적인지의 여부.

18) “독성적 특성”(TOXICOLOGICAL PROPERTY)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독성,생물농축

(bioconcentration)또는 기타 생물학적 또는 부정적 영향(adverseeffects)을 의미한다.이에는

사망률(mortality), 이환율(morbidity), 생식(reproduction), 성장(development), 면역체계

(immunesystem),호르몬 체계(endocrinesystem),뇌 또는 신경계(brainornervoussystem),

또는 기타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기능 등의 효과가 포함되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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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EPA의 안전성 결정

안전성 결정을 위한 “안전성 기준”이라 함은 화학물질(또는 공통된 활동 구성의

다른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한다.(1)태아,유아,아이,근로자

또는 다른 민감 계층들에 대해 집합적 노출(aggregateexposure)로 인한 위해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타당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기준,그리고 (2)태아,유아,아이들의

경우,성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기준에 10배의 추가적 안전성요소(10fold safety

factor)를 적용함으로써 출생 전․후의 잠재적 노출에 대한 그들의 특수한 취약성을

고려한 기준.

행정청의 요청에 대해,화학물질 제조업자는 동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행정

청에 제공하여야 한다.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행정기관은 다음

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A)화학물질의 환경적 퇴화,지속성 및 환경매체로의 배

포를 포함한 환경적 처리(fate)와 운송, (B) 물질대사(metabolism), 생물축적

(bioaccumulation)과 생물확대 잠재성(biomagnificationpotential),그리고 약물독성

동태실험(toxicokinetics)을 포함한 생물학적 처리와 운송,(C)생식적(reproductive),

성장적(developmental), 유전자독성적(genotoxic), 신경독성(neurotoxic), 면역독성

(immunotoxic)및 호르몬 분열(endocrine-disrupting)효과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에

노출에 대한 급성(cute),아급성(subchronic)및 만성(chronic)의 인간건강의 효과,

(D)부수적인 잠재성 또는 복합화학물질에 노출된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E)조류,

지상,수생 생물에 대한 생태독성(ecotoxicity),(F)혈액․분비액 또는 조직,음식 또

는 음용수에 대한 최소한의 화학물질의 존재,(G)이미 알려진 잠재적 방출과 노출

에 관련된 화학물질의 사용.

화학물질이 우선 목록이 된 후 3년 내에,행정청은 제조업자가 동 화학물질을 안

전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만약 행정청이

해당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그 부작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조업자

는 행정청,공중,그리고 각각 화학물질의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결정이 미정되었음

을 명시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화학물질이 우선목록이 된 지 5년 이내에,만약 행

정청이 안전성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화학물질은 상업적으로 출시될 수 없다.또한

매 15년마다 1회씩 행정청은 상업적으로 출시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어린이,근로자 및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 위해의 감소

누구도 제조업자에 의한 안전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학물질이라고 행정청이 결정한 경우,또는 안전성 결정에 의하지 않은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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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라고 행정청이 판단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제조해서는 아니 된다.다만,행

정청이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이라고 결정한 경우,특정한 사용에 따른 제조

를 허가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대체․친환경적 화학

행정청은 현존 화학물질보다 더욱 안전한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시장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동 프로그램의 대상은 (1)제조업자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존 화학물질의 특정한 사용에 대

하여 보다 안전한 대체수단임을 나타내는 대체수단으로 제출된 신규화학물질 심사

를 통과하였거나,(2)시장에서 보다 안전한 대체수단으로서 사용될 의도로 특별하

게 지정된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하여 보다 안전한 대체수단으로서의 화학물질로 승

인받거나 정기적인 공적 대회에서의 수상(award)경력이 있는 경우,(3)행정청이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충당하기로 한 다른 장려정책,특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안

전한 대체수단으로서 행정청에 의해 인정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

각 연방기관과 연방기구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의 위험 또는 위해성과 관련된 연

방기관 또는 기구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행정청에 송달하여야 한다.행정청은 이러

한 정보들을 전산화 하여,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련하여 행정청이 제공하

는 모든 정보 및 화학물질의 노출에 관련된 정보로서 기밀이 아닌 사항인 경우에는

공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화학물질의 제조업자가 행정청 또는 다른 연방기관․기구에 기밀 사

업정보를 제출하였다면,해당 최고경영자는 행정청 또는 다른 행정기관․기구에 다

음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1)동 정보가 제조업자의 상업상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기밀임을 포함하여,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2)제출 정보의 다른

공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증명.그러나 화학물질의 명칭과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

한 그 효력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본법에 의하여 기밀사업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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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피해 보상 및 기금 관련 입법사례

4.1. 미국의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CompensationandLiabilityAct;CERCLA)

4.1.1.CERCLA의 목적 및 배경

CERCLA는 연방정부가 기금을 보유함으로써,과거 유해폐기물 현장의 정화를 조

정하고 오염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책임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할 때 오염시설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1978년 LoveCanal사건을 계기로 1980년 의회에서 법안

통과,1981년부터 시행되었다.과거에 정부가 오염지역 정화를 명령할 수 있는 명확

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긴급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정화할 기금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았으며,오염된 토지의 지정,정화의 우선순위부여,정화의 결정 등을

정부가 명령할 권한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4.1.2.CERCLA의 내용

CERCLA는 오염된 토지의 정화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이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오염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정화비용을 오염의 책임을 지닌 사람에게 할당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화 책임

책임 있는 당사자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장 유해물질의 조성,취급 또는 처리에 관

계가 있는 자를 당사자로 보고 있으며(동법 107조),그 범주로는 ⅰ)관련시설 또는

선박의 현재의 소유자와 운영자,ⅱ)유해물질이 과거에 동 시설에서 처리될 동안

그 시설에 관련된 이전의 소유자와 운영자,ⅲ)당해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의 처리를 주선한 자(발생자 또는 주선자),ⅳ)처리시설로 유해물질을 수송한 사람

(운반자)이 된다.이와 같은 정화책임의 부과에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넘어선 잠재

적 당사자에 대한 책임,연대책임,소급책임,엄격책임 등의 원리가 적용된다.유해

물질처리절차는 연방긴급사태대응계획(NationalContingencyPlan;NCP)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EPA가 주 책임부서이다(단,해안지역 및 내륙수로 관리는 해안경

비대가 담당한다).

비용부담자는 연방정부,주정부,개별당사자가 되며,이들은 유해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위협에 대처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한다.동법 10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유

해물질의 방출로 인한 공중의 건강 또는 환경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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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오염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동시에 대통령은 책임당사자에게 예방책

을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한편 정화 의무의 이행확보수단으로 정화명령 및 화해,정보수집 및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화수준 및 기간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이며 실행이 가능한 처리수준과 자

원복구를 포함한 적절한 정화수준을 EPA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이는 1986년

SARA(SuperfundAmendmentReauthorizationAct;슈퍼펀드수정연장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최종정화 및 오염제거까지의 평균소요시간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다.정화조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사인에 의한 자발

적 또는 강제에 의한 제거를 지향하고,슈퍼펀드에서의 지출은 연방 및 주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연방정부는 주정부와의 사이

에 협력협정을 맺고,그에 기초하여 주정부가 오염제거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후에 책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화조치는 크게 장기적 조치와 단기적 조치로 구분되는데,전자는 연방우선표

(NationalPriorityList;NPL)상의 지역에 대한 오염상황 개선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고,후자는 화재,폭발에 대피하거나 급작스러운 수질오염에 대처하는 등의 긴급한

대응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1년 이내의 기간,2백만 달러 내외의 비

용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슈퍼펀드(Superfund)조성19)및 운용

본 법에 의해 환경오염 제거 및 원상회복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해물질신탁기

금(HazardousSubstancesTrustFund,일명 Superfund)이 창설되었다.동 기금은

1980~1985년 동안에 16억 달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1986년 SARA로 본 법을 개정

하면서 1987~1991년 동안 85억 달러를 조성하였으며,이후 1995년까지 일정 비율로

증가하였다.

유해물질신탁기금은 연방차원과 주단위의 Superfund프로그램으로 운용되나,기금

은 다음의 3가지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ⅰ)자연적으로 발생

되는 배출물,ⅱ)거주지역 구조물 구성부분(석면과 같은 물질)에서 배출되는 물질,

19)http://ncseonline.org/NLE/CRSreports/Waste/waste-1print.cfm (2006년 10월 accessed)

"SuperfundFactBook"byCommitteefortheNationalInstituteforthe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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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수도공급체계의 일상적인 노후에 기인하여 음용수속에 스며드는 물질 등.단,

누구도 이 물질들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공중보건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 원 million$비율(%)

석유세(ataxondomesticallyproducedandimported

oil)
576 33.3

화학원료에 대한 과세(ataxonfeedstockchemicals) 291 16.8

법인환경세(acorporateenvironmentalincometax) 612 35.4

과료 및 벌금,투자 이자(reimbursements,penalties,

andinterestonthetrustfund)
miscellaneous

일반회계(generalrevenues) 250 14.5

총계 1,629 100.0

표 2-7. 슈퍼펀드 조성 재원현황(1995)

※ 석유와 화학물질에 대한 물품세,법인환경세는 ’95.12.31부로 폐지됨

 

4.2.일본의 건강구제 및 피해의 예방

4.2.1.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 제도의 개요

제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어 공해병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공해병에 대한 인식은 1968년 일본 후생성이 이따이이따이

병과 미나마따병을 공해병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후

공해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 및 확실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

해,공해건강피해보상법이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건강 피해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법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로 한다.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강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급부 등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기관지 천식 등과 같이 원인 물질과 질병과의 사이에 특이적인 관

계가 확정되지 않은 질병(대기오염이 현저하고,그 영향에 의한 기관지 천식 등의

질병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을 제1종 지역으로서 지정한다)및 미나마타병,이따이이

따이병을 비롯한 만성 비소 중독증과 같은 원인물질과 질병과의 사이에 특정한 관

계가 있는 질병(환경오염이 현저하고,그 영향에 의한 특이적 질환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을 제2종 지역으로서 지정한다)의 2종류가 있다.이 중 제1종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정도의 변화를 근거로 재검토를 해 1986년 10월 중앙 공해 대책 심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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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1종 지역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행정지침

을 발간했다.이 지침에 근거해,① 제1종 지역의 지정 해제,② 기피 인정자에 관

한 보상 급부 등의 계속,③ 대기오염의 영향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④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개정하여 1988

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2.2.각 질병에 대한 대책

4.2.2.1.이따이이따이병

연혁

1956년 10월 토야마현 신통강 유역에서 발병한 이따이이따이병은 원인 불명의 질

병으로서 처음에는 보고되었다.이에 1993년 5월 후생성은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

뮴의 만성 중독에 의한 것으로 우선 신장 장해를 일으키고,나아가 골연화증을 초

래한다.만성 중독의 원인 물질인 카드뮴은 미츠이 금속광업 주식회사 카미오카 광

업소의 배수 이외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발표했다.1969년 12월 구제

법의 시행과 함께,신통강 유역은 지정 지역으로서 지정되어 1974년 9월에 “공해와

관련되는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계승한 “공해건강피해보상법”에

의해 제2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상황

1999년 12월말 현재 6명(구제법 또는 공건법에 의해 인정된 사람 총 183명)이 동

병에 대한 질환자로 인정되고 있다.그리고 토야마현은 지정 지역에 있어서의 요주

관찰자 5명(1999년 12월말 현재)에 대해 관리 검진을 실시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공건법과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 공해 건강 피해 보상 불복 심사회에 대해

심사청구를 실시한 사람은 1998년 12월말 현재 7건,취소 4건,기각 3건의 재결을

실시했다.

4.2.2.2.미나마따병

연혁

미나마타병은,1956년 5월에 쿠마모토현 미나마타만(灣)주변에 있는 니가타현 아

가노가와 유역에서 발견되었다.사지 말단의 감각 장애,운동 실조,구심성 시야 협

착,중추성 청력 장해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중추 신경계 질환이다.1968년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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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주식회사(이하 “질소(주)”라고 한다),쇼와전공 주식회사(이하 “쇼와전공”이라

고 한다)의 공장으로부터 배출된 메틸수은 화합물이 어패류에 축적되어 그 어패류

를 섭취한 사람에게 일어난 중독성 중추 신경계 질환인 것이 정부의 통일 견해로서

발표되었다.

피해의 발생에 즈음하여,쿠마모토현,니가타현등 에서 각각 독자적인 미나마타병

대책이 시행되고 있었다.이후 1969년 12월에 공포된 “공해와 관련되는 건강 피해

의 구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구제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각각의 관계 지역

이 지정되어 법에 근거하는 환자 인정이 되었다.1974년 9월에는 구제법을 계승한

공건법으로 지역 지정 및 인정 업무가 인계되었다.쿠마모토현에서 미나마타병 인

정 신청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인정 업무의 촉진이 긴급의 과제가 되었다.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77년 6월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는 “미나마타병 대책

의 추진”에 합의를 하였고,이에 따라 동년 7월 “후천성 미나마타병의 판단 조건”

을 정하였다.이는 미나마타병 인정을 위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1979년 2월에는 “미나마타병 인정 업무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었다.

미나마타병 인정은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해,1985년 10월의 미나마타병에 관한 의

학 전문가 회의 및 1991년 11월의 중앙 공해 대책 심의회 답신 “향후 미나마타병

대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미나마타병 인정 판단 조건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인정자는 1999년 12월말 현재에 2,953명(쿠마모토현 1,775명,카고시마현 488명,니

가타현 690명)이다.이 중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1,241명(쿠마모토현 655명,카고시

마현 235명,니가타현 351명)이다.

보상 협정의 체결

니가타 미나마타병 제1차 소송의 판결이 1971년 9월에,그리고 쿠마모토 미나마타

병 제1차 소송의 판결이 1973년 3월에 나왔다.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단체와 원인

기업과의 보상 협정이 양자의 직접교섭에 의해 체결되었다.이 협정은 공건법에 따

르는 보상보다 보상 내용이 좋고,인정자는 이 협정에 근거해 원인 기업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고 있다.보상금액은 약 1,463억 엔(1999년 12월말)에 달하고 있다.

미나마타병 문제의 해결

① 미나마타병 종합 대책 사업

미나마타병 환자 인정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중심으로서 미나마타병 발생 지역의

주민의 건강문제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1991년 11월 중앙 공해 대책 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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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나마타병 대책의 기본방침”을 정하였다.이 방침에 따라 1992년 6월부터

미나마타의 증상인 사지 말초 감각 장해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요양비,요

양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의료 사업,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는 건

강관리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미나마타병 종합 대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의료

사업의 대상자는 1999년 12월말 현재에 9,397명(쿠마모토현 6,791명,카고시마현

2,104명,니가타현 502명)이다.

② 행정 불복 심사청구,소송 등

국가 및 현은 공건법등에 의한 미나마타병의 인정 및 미나마타병 종합 대책 사업

등의 시책을 강구해 왔다.그러나 공건법의 인정이 기각된 사람들은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불복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하거나,구제를 요구하곤 하였다.

구제법과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 환경청 장관에 대한 행정 불복 심사청구는,1999

년 12월말까지 638건이 있었는데 그 중 취소 14건,각하 3건,기각 496건의 재결,

철회가 120건 있었다.공건법과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 공해 건강 피해 보상 불복

심사회에 대한 심사청구는,1999년 12월말까지 700건 있었고 그 중 취소 7건,각하

2건,기각 284건의 재결,철회가 371건 있었다.

한편,1980년 5월 이후 연달아 주로 인정 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중심으로,미나마

타병의 발생 확대의 책임이나 피해자의 구제에 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현

을 피고로 한 소송이 제소되었다.소송에서는 소관의 행정부가 규제를 게을리 한

것이 미나마타병의 발생을 확대시켰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와 같은 미해결의 미나마타병 문제와 관련하여,1995년 9월 당시의 여당 3당은

미나마타병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관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이것에 근거해,1995년 12월까지 기업(질소와 쇼와전공)과 주요 환자 단

체는 문제해결에 합의하였다.합의의 개요는 미나마타병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해서 1)기업은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 가운데 종합 대책 의료 사업의 대상자 등

에 대해서 일시금을 지불하는 것,2)국가 및 현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3)구제를 받는 사람은 소송 등의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해결을 조기에 꾀하는 것,그리고 4)분쟁의 종결에 즈음해 국

가와 현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③ 국립 미나마타병 종합 연구 센터

국립 미나마타병 연구센터는 미나마타병에 관한 의학적 연구를 실시하고,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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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 환자 의료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1978년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설립되었

다.연구센터는 미나마타병의 임상 연구,기초 연구,역학연구 등을 하고 있다.1996

년도에는 「국립 미나마타병 종합 연구 센터」를 개편하여,종래의 미나마타병의

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미나마타병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자연과학적 연구,자료

의 수집·정리·제공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④ 국제 공헌

1995년 12월의 내각총리대신 담화에서 일본은 미나마타병의 비극과 교훈을 겸허하

게 받아들이고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국제사회에 공헌할 것은 표명하였다.

1996년 이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미나마타병 문제의 경험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

최하고 있다.또한 국립 미나마타병 종합 연구 센터는 1986년에 「유기 수은의 건

강 영향에 관한 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고,1992년도부터 「수은 오염에 관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다.1997년도에는 국내외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를 실

시하는 「국제 연구 협력동」을 정비해 공동 연구 체제의 강화를 꾀했다.그리고

수은 오염의 조사 연구,기술 이전 등을 목적으로,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에 전문

가를 파견하고 있다.

4.2.2.3.만성 비소 중독증

연혁

미야자키현 도로쿠 지구의 만성 비소 중독증은 1972년 7월에 미야자키현의 조사를

통해 만성 비소 중독증 환자가 인정됨에 따라 1973년 2월에 구제법에 근거한 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시마네현 사사가타니 지구의 만성 비소 중독증은 1973년 8월에

시마네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1974년 7월에 구제법에 근거한 지역 지정이 이루어

졌다.그 후 두 지구 모두 1974년 9월에 구제법을 계승한 공건법에 의해 제2종 지

역으로 지정되었다.

상황

1999년 12월말 현재 만성 비소 중독 피해 인정자수는 도로쿠 지구에서 73명(구제

법 또는 공건법에 의해 인정된 사람 총 162명),사사가타니 지구에서 6명(구제법 또

는 공건법에 의해 인정된 사람 총 21명)이다.그리고 공건법과 관련되는 처분에 대

해 공해 건강 피해 보상 불복 심사회에 대해 심사청구를 실시한 사람은 1999년 12

월말 현재 67건이 있고,그 중 지금까지 취소 7건,기각 48건의 재결을 실시한 것

외,철회가 1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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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대기오염 관련 질병

1999년 12월말 현재 피해 인정자수는 63,062명이며,1988년 3월 1일로서 제１종 지

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그 이후 환자를 새롭게 인정하지는 않았다.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종래 대로 공건법에 근거해 보상 급부와 피해 인정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해 보건복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보상 내역은 ① 요양의 급

부 및 요양비,② 장해보상비,③ 유족 보상비,④ 유족 보상 일시금,⑤ 아동 보상

수당,⑥ 요양 수당,⑦ 장례비 등이다.보건복지 사업으로는 ① 사회 복귀 요법에

관한 사업,② 전지 요양에 관한 사업,③ 가정요양에 필요한 용구 지급에 관한 사

업,④ 가정요양의 지도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보상 급부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오

염발생시설 등의 고정오염원과 자동차로 나누어 부담시키는데,고정오염원 8,자동

차 2의 비율로 부담한다.또한 비록 공해 건강 피해 보상 불복 심사회가 설치되어

있지만,질병의 인정 또는 보상 급부의 지급에 관한 처분과 관련한 청구를 심사하

기 때문에 제1종 지역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말 현재 243건의 심사청구가 있었고,

그 중중 지금까지 취소 22건,각하 16건,기각 133건의 재결을 실시한 것 외에 철회

가 44건 있었다.20)

4.2.3.건강 피해 예방 사업의 실시

1988년 3월 개정법의 시행에 의해,대기오염의 영향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하 “건강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한다)이 실시되고 있다.본 사업은 지금

까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제시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시책을 보완해,보다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다.사업 내용으로는,공해건강피해보상

예방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직접 행하는 1)조사 연구,2)지식의 보급,3)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등이 있다.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 1종

지역 등을 대상으로 ① 이행계획 작성,② 건강상담,③ 건강진단,④ 기능훈련,⑤

20)일본의 대기오염 관련 소송 사례(연합뉴스,2006년 9월 29일자)일본 법원이 자동차 배기가스

로 인해 천식 등을 앓은 도쿄도 내 환자와 유족 96명이 국가와 도쿄도,디젤자동차 업체 7개

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해'를 촉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

했다.도쿄고법 재판부는 28일 열린 '도쿄 대기오염 소송'항고심에서 판결 기일을 뒤로 미루

면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화해의 가능성과 조건,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면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 협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법원 측은 제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원고 가운데 다수가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사실 인정과 인과관계 등 쟁점이 많은

데다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최종해결을 하고

싶다"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원고측은 "피해자의 완

전구제,오염의 개선에 법원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면서 '화해 촉구'를 평가했다.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도 지사는 "(상황이)재판으로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넘고 있다"며 디젤

자동차 업체와 협의,도쿄도 독자의 구제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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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정비 등을 시행한다.본 사업의 재원은 협회 기금의 운용 이익에 의해 조달된

다.기금의 총액은 약500억 엔이다.기금은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 및 대기오

염에 관계가 있는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으로부터 각출금과 국가의 출자금으로

1995년까지 마련되었다.

1998년도의 건강 피해 예방 사업의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가 직접 행하는 사업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영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대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조사 등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하였다.관련 지식 보급을 위하여 천식아 수영 페스

티벌,대기오염 방지 추진 월간 등 의 캠페인,천식 등의 예방,회복 등을 위한 팜

플렛의 작성 등을 실시하였다.또한 건강 피해 예방 사업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

시하였다.

② 협회에 의한 조성금의 교부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조성금을 교부해,구제1종 지역 등을 사업 실시 대상

지역으로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계획 작성,천식 등에 관한 건강 상담,유아를 대

상으로 하는 건강 진단,천식 캠프 등의 기능 훈련,전기 자동차등 저공해차의 도

입,대기 정화 식수,대기오염 대책 녹지 정비 등을 했다.

4.2.4.환경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4.2.4.1.환경 보건 시책 기초 조사 등

대기오염과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정기적·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상을 조기에 발

견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 보건 서베일런스(surveillance)·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 조사를 실시하였고,1992년에 중간 정리를 했다.이것을 근거

로 하여 3세 어린이 건강 진단을 활용한 환경보건조사를 실시하였고,그 규모를 확

대해 오고 있다.1999년에는 36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그리고 아래와 같은 새로

운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① 대기오염과 꽃가루 알레르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초적 연구

1991년부터 대기오염의 꽃가루 알레르기 발증·증상 악화에의 관여를 구명하기 위

해,동물 실험,역학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그 성과로 2000년 2월에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의 성과 등을 정리한 보건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② 전자 환경의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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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전자계의 건강 영향에 관해서 문헌에 의한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1995년부터는 전자계 폭로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역학 연구 방법 확립을 목

표로 해,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1997

년부터 전자계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목표로 한 워

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4.2.4.2.카드뮴 등의 건강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카드뮴에 의한 건강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1976년부터 1984년까지

카드뮴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 결과 토야마현

신통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이따이이따이병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한편,이따이이

따이병의 원인 및 카드뮴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실험동물(노령 원숭이 등)을 사용한 카드뮴의 장기 미량투여 실험

② 카드뮴 환경오염 지역 주민에게 보이는 저분자량 단백뇨 등의 징후에 대한 임

상의학적 의의나 발생 기전에 관한 연구

③ 이따이이따이병 인정 환자의 예후 개선이나 발병 방지 등의 연구

④ 인정 환자,요점 관찰자의 부검,생검 등의 병리학적 검색의 연구

1989년까지 위의 연구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라 카드뮴 노출에 의한 신장이나

뼈 등의 영향에 대해,더 조사 연구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명되었다.

4.2.5.공해건강피해보상법 개요

□ 목적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의 영향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 및 이와 관련된

피해자등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와 건강 확보

□ 환자인정 절차

○ 제1종,제2종 지역 내에서 사업 활동 또는 생활하는 자 중 환자로 판단되는 자

가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정을 신청

※ 제1종 지역:대기오염 영향에 의한 질병이 다발하고 있는 지역

※ 제2종 지역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원인물질과 질병과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분명한 지역

○ 도도부현지사가 공해건강피해인정심사회의에 심사 요청

○ 공해건강피해인정심사회의 심사로 인정여부 결정



44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공해건강피해인정심사회

․ 설치:도도부현.정령시에 설치

․ 구성:15인 이내(의학,법률학,공해관계 전문가)

환자로 판단되는

자의 인정신청

지방정부의 인정업무

의료검진
의학전문가

심사

지방정부

의결정

판단기준 설정(환경부)

인정

기각

보상협정적용

그림 2-1. 미나마타병의 경우 환자인정절차도

□ 보상금의 종류 및 재원

○ 종류 :요양의 급부 및 요양비,장해보상비,유족보상비,유족 일시보상금,아동

보상수당,요양수당,장례비 등

-장해보상비,유족 보상비,아동보상수당은 월 단위로 정기적 지급

○ 재원 :오염부하량 부과금,특정부과금,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 징수

금,교부금,보조금 등으로 조성

*오염부하량 부과금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매연발생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징수

*특정부과금 :대기오염방지법에 의한 특정시설 또는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한 특정

시설 설치자

□ 장해보상비 지급방법

○ (주체)도·도·부·현 지사는 피인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해건강피해인정심사회

의 의견을 들어 합당한 장해보상비 지급

○ (액수)액수 =표준급부 기초월액 ×장해정도에 해당하는 비율

-기초월액 :환경부장관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매년 고시

예,00년 ~00년 출생,여자 :136,000엔

-장해정도 해당비율 :장해정도에 따라 특급에 1.0,1급에 1.0,2급에 0.5,3급에

0.3의 비율 부여

예,특급지정 :노동에 어려움이 있고,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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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고,지정 질병의 종류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

에 해당하고,당해 지정 질병에 따라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

4.2.6.시사점

일본은 관련 증상이 발견·보고된 후 후생성에서 공식 인정되기 까지 이따이이따이

병의 경우 58년,미나마따병의 경우 18년이 소요되었다.후생성의 공식인정 이후에

는 관련 보상법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경남 고성

군 폐광산 영향조사가 최초의 체계적인 정부-민간 합동조사 사례라 할 수 있다.경

남 고성군 폐광산 사례는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드

러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러나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보상법 제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우

리나라에 환경관련 질환의 보상 및 환자 지원을 위해서는 일본의 환경오염으로 인

한 건강피해의 보상 체계 및 사후관리 사례가 향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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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현행 환경법의 환경보건적 고찰

1.대기오염문제 대처에 있어 통합적 접근

1.1.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및 제도적 표현

1.1.1.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환경적 정책통합(EnvironmentalPolicyIntegration;EPI)이라 함은 비 환경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서 환경 사안이나 관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말한다.EU협약 제

6조에서는 이 환경적 정책통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환경적 정책통합이

라 함은 환경영역이외의 타영역(sectors)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결정 및 행동에 있어

서,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환경보호’는 통합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21)이러한 환경적 정책통합은 1992년 리오지구정상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따라 EU의 제5차 환경행동계획(1993~2002)에서 우선적 정책과제가 되었

다.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 환경문제라는 결과의 발생 및 확대,심화의

원인이 환경 이외의 영역에서 비롯됨을 인식하면서부터인데,궁극적으로 비 환경영

역이 환경친화적 체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

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1.2.통합적 접근의 제도적 표현

우리 현행법에 위와 같은 통합적 접근원리가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법률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22)제14조의 5,23)제15조의 2,24)제21조의

21)Environmentalintegration meansmaking sure thatenvironmentalconcernsare fully

considered in the decisionsand activitiesofothersectors.Environmentalintegration

became a priority in the EU's5th EnvironmentalAction Programme (1993-2002),in

response to issuesraised atthe Earth summitin Rio in 1992.Since 1997,itisa

requirementundertheEC Treaty.Article6 ofthe Treaty statesthat"environmental

protectionrequirementsmustbeintegratedintothedefinitionandimplementationofthe

Communitypolicies[.]inparticularwithaview topromotingsustainabledevelopment".

22)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

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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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를 비롯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426)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0조27)등이 바로 그것이다.

23)제14조의5(개발계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

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시·도환경계획 및 시·군·구환경계

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개정 2005.5.31>

24)제15조의2(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보급)①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

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보

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

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다음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제21조의5(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에서의 환경

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임업·어업부문에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임업·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26)제7조의4(대기순환 장애의 방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

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풍향·풍속,건축물의 배치·

간격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7)제10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2.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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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그동안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단계적 강

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로 오히려 대기질은 악화되는 등

사후적인 농도규제를 위주로 한 기존의 배출량 줄이기 수단만으로는 더 이상의 대

기질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2002.12.‘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

책’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이미 환경용량

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점진적 강화만

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므로…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

책․산업정책․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동

차가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1%,미세먼지 배출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부문 대기오염 줄이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였다』.28)즉,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은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문제

가 에너지정책 등과의 상관성이 커 이러한 에너지정책 등의 수립 및 그 이행에 있

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질 개선’이라는 환경적 목표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서는 궁극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 위에 수립된 것이다.

이는 앞서 본 환경적 정책통합의 현장적용사례로 볼 수 있다.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시행령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5.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28)2005환경백서 37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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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외국의 환경적 정책통합을 지향한 교통정책

1.2.1.교통관련 대기오염의 건강영향(Health-effects of transport-related air

pollution,summaryforpolicy-makers)보고서

WHO EUROPE은 교통과 관련된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이해시키고,나아가 교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교통 관련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체 및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

다.

주 제 내 용

인체노출

(Human

exposure)

고폭로군 및 취약그룹에는 혼잡도로 인근거주자(특히 노인과

어린이),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여행

이나 일 따위로 교통 혼잡 환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통경찰관,거리상인들 및 통근자들이 포함된다.

비록 데이터와 모델링의 한계로 인하여 노출패턴의 정확한

평가와 예측은 쉽지 않지만 교통이 난방 및 산업배출과 결합

하여 대기오염 노출인구비율의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추 세

(Trends)

정책을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도시지역에서의

교통 혼잡 및 교통량의 증가는,청정연료의 도입과 신규차량

에 대한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그리고 도로관리에

의한 도시 대기질 개선효과를 잠식하고 있다.만약,추가적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다면,주로 도로교통 배출로 인하여

연간 및 24시간 기준 NO2와 연간 PM-10이 각 EU의 허용기

준치를 도시인구의 20%,70%,50% 초과하게 될 것이다.

결 론

(Conclusion)

대기오염의 전반적 수준이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지속적

인 도시화 및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인하여 고농도의 교통관

련 오염물질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분포가 확장되고 있다.

정책,조치

및 연구

정책은 교통과 이동(mobility)의 긍정적 ․ 부정적인 모든 양

상을 고려해야 한다.

표 3-1. 교통관련 대기오염 건강영향 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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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조 치

(Action)

-도시계획에서 환경적․보건적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이동 및 교통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상업지

역을 지정한다/교통 혼잡을 예방한다/녹지공간(greenareas)

을 창출한다/대로 주변에 비주거용 기능공간을 배치한다/도

보자와 자전거를 도로교통과 분리한다.

-도시계획은 고효율,서비스 지향의 깨끗한 대중교통의 증진

및 교통흐름 개선 등을 통하여 배출수준을 낮추는 통합조치

에 목표를 둘 수 있다.수송수단으로서 철도시스템의 활성화

는 도로통행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

다.

-배출저감기술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한다.노후차량에 대한 정

기검사제도와 같이 그 효과가 입증된 통제메커니즘은 널리

채용되어야 한다.나아가,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저공해자동차 등 대안차량기술과 청정

연료 같은 대체연료가 개발,발전되어야 한다.

연구․조사

(Research)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1.교통관련 대기오염의 건강피해의 정량화.특히 아이,노인,

질병환자와 같은 취약그룹에 대하여

2.노출인구 추산.여기에는 개인노출의 시공간적 변수(가변

성)및 거주지 및 직업 환경 내의 조건을 반영

3.대기오염 노출의 전반적 추세 및 교통관련 대기오염 노출

의 추세 추적

4.노출과 부정적 건강영향 간의 상관성에 관한 적정한 정량

화.이에는 건강영향(healthimpact)에 대한 포괄적 위해성

평가,장기간 건강영향(healtheffects)평가,노출측정 및

(또는)노출 모델링을 포함

5.관찰된 인구집단의 건강영향에 책임이 있는 교통배출요소

의 결정.이에는 디젤배출과 촉매변환장치로부터 나온 신

규오염물질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포함

6.정책에 대한 지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의 건강적 편익 평가,특히 교통관련 대

기오염을 겨냥한 조치에 대하여

표 3-1. 교통관련 대기오염 건강영향 보고서의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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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교통,환경 및 건강 관련 정책수단 및 다음 단계를 위한 권고사항 총람,종

합보고서(Overview ofInstrumentsRelevantto Transport,Environmentand

HealthandRecommendationforFurtherSteps,SynthesisReport)(이하 “종합보

고서”)

1.2.2.1.핵심 도전과제

EU경제사회위원회(EconomicandSocialCouncil)가 작성한 위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도전과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교통,환경 및

건강분야의 통합이다.이는 의사결정과정,모니터링 및 영향(impact)평가,국가 및

지역차원의 의사결정에서의 통합을 말하는데 특히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도시설계에 있어서 건강과 환경이 적정하게 고려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둘째,

도시지역에서의 교통관련 환경과 건강문제는 토지이용계획,지속가능한 교통을 위

한 수요관리와 시장형성 요구,수송기관간 통합(intermodality),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권리,소음감소 등이다.

1.2.2.2.교통,환경 및 건강의 통합

1.2.2.2.1.통합의 어려움

환경적․건강적 관심사항들(concerns)을 교통정책에 통합하는 것은 건강과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전과제이다.모든 관련 행정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또는 범영역적(cross-sectoral)접근에는 어려움

이 있다.이는 타 행정부처를 넘어선 ‘수평적 의사결정체계’와 국가 간,주 간,지역

간 및 행정부와의 ‘수직적 의사결정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교통이

환경 및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처해왔다.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영향을 받는 사람

보다는 영향을 일으키는 사람에,영향의 절대치 감소보다는 영향의 수준․정도의

감소에,노출자체의 감소보다는 건강위해도의 감소(그것도 총체적 범위의 위해도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별적인 위해도)에,건강과 분리된 환경에 또는 환경과 분리된 건

강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그 결과,교통의 외부비용의 내부화에 실패하였다.

게다가 현재 교통부과금 시스템은 각각의 교통모드에 달리 적용되었는데 첫째,정

부의 사회기반시설의 비용회수 요구조건은 현저히 다르다(철도와 도로).둘째,교통

시설의 이용에 있어 그것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외부비용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회를 놓쳤다.보건정책을 포함한 교통관련 현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

안된 정책들 중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용-편익 평가는 드물었다.또한,도로교통

의 성장에 의해 그 효과가 상쇄된(offset),개별 자동차 및 연료의 성능 개선에 관련

된 기술의 보급․정착(fixes)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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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통합의 방안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수평적․수직적 차원에서의 범영역적 통합을 증

진하고 또한 교통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책이 수립될 때 건강과 환경 문제가 명확

히 의제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책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는바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실행방향을 지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교통과 토지이용계획에 건강과 환경

영역의 통합,교통정책의 개발에 있어 건강과 환경의 충분한 고려와 실행(input)의

한 예로서,교통 프로젝트 및 정책,토이지용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건강기관 및

환경기관의 제도적(system)참여 보장,범영역적 실무단(TaskForce)및 부서 간

(inter-ministerial)위원회 구성,보건 직원(healthpersonnel)의 교육을 들 수 있다.

둘째,‘환경과 건강 편익의 달성’과 ‘건강위해도의 감소’를 교통 및 토지이용 분야

의 명시적 목표로 도입해야 한다.이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직접적인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관련 분야를 넘어서서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다.또한,투명성과 정치적

책무(politicalaccountability)를 부여하고,목표 성취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셋째,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의 건강평가항목(aspects)의 발전을 위한 방법

과 실행을 개선29)하고,

넷째,세제개발을 통한 교통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한다(예 road-pricingsystems).

이는 환경 및 건강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기(incentive)를 제공하며,또한 건강과 환

경 손상을 감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다수의 규제조치를 더욱 효과적이고 비용최소화

한다.

마지막으로,교통이 초래하는 건강영향적 외부비용의 측정방법을 개선한다.이에는

가령 육체활동의 감소로 인한 비용과 편익상실 등 지금까지 고려되지 아니한 측면

(aspects)들을 포함시키고,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자료,즉,건강 결과

(outcomes)에 관한 역학자료 및 진전 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비교분석을 가능하

게 하는 지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만 하다.

1.2.2.2.3.도시지역에서 교통관련 환경 및 건강 문제에의 대처

오늘날 도시에서 자동차에 의존한 교통의 지속적인 팽창은 토지이용과 교통정책의

효율성(efficiency)및 환경적․사회적 함의(implications)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

29)EU 에너지․교통위원회는 최근 교통기반시설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또

한 런던 Actionplan의 이행으로 오스트리안 정부는 대기오염의 건강영향평가지침 개발을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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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도시지역에 대한 교통과

토지이용계획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특히,도시계획 정책과 그 실행이 내포하

고 있는 건강과 환경에 관한 함의를 인식하고,나아가 건강과 환경을 계획의 중심

목적으로 추구하는 도시계획전략 및 토지이용정책의 개발․채택이 요구된다.도보

와 자전거가 실제 교통수단(mode)으로서의 지위로 승격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고속)도로 법률

개정

(2)보도 등 안전 조건의 개선,하부구조(자전거 길 보호레인,도로포장 및 신호체

계 개선,보행지역의 확대 등)및 비하부구조 조치(속도제한 단속,운전행태 교

육 및 정보 개선).

(3)자동차이외의 탈 것과 자전거 전용 도로의 분리 및 신호체계 따위 하부구조를

위한 최소기술기준의 설정

(4)교통 및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도보 기회의 체계적(system)보장

(5)비자동차 수단(mode)에 관한 통계자료 및 지표 수집

(6)도시지역에서 자전거와 도보의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긴

밀한 협력 증진

(7)자전거와 도보 등의 건강영향 정량화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증진

1.3.환경과 건강,그리고 통합

1.3.1.환경보건정책의 포괄적 접근

환경적․건강적 관심을 환경과 건강에 주요하게 영향에 미치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리오선언에서 강조된 뒤 다수의 비구속적 국제문

서에서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

는 때에는 당해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은 상당 부분 매체관리를 통하여 실행될 수밖에 없다.그런데,그동안

매체관리는 매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오염원 또는 오염행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그런데,점점 매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오염원 등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는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

다.예컨대,개별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관리도 분명 필요하지만,이와 병행하여 자

동차의 이용 증가 추세를 제어하는데 실패한다면,개별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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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상쇄되는 것이다.따라서 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앞으로 자동차의 사회적

이용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환경보건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즉,환경보건정책은 타 영역에서 수립․시행되는 정책을 추적하여 그 정

책으로 인하여 환경매체의 질이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는지,그 정책(계획)이 매체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또 그 정책이

환경적․건강적 관심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간의 통합성이 강조되고 모색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간 통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정책

이 타 영역에 놓여있는 정책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정책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1.3.2.정책 도구(Toolforimplementation)

1.3.2.1.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목표로 ‘환경 및 건강의 보호․증진’을 명시함

도시계획

현행법상 주요 도시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는 1.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2.광역계획

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4.경관계획에 관한 사항,5.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0)이 포함되

어야 한다.한편,건설교통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31)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계

30)1.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1)1.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간의 기능분담,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환경보전,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특정부

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

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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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에는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3.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2)이 포함

되어야 한다.건설교통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33)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시기본계획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는바(제25조),건설

교통부장관은 법령의 사항34)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

32)1.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3)1.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

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기반시설의 배치계획,토지용도 등은 도시

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

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4)1.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6.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도시의 성장추이를 고

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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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이 기본계획의

근거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

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는데 이바지함에 있다(제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1.주거지 관리계획

2.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녹지·조경·

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4.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5.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6.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5)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는 1.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

에 관한 사항 2.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3.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광역적 교통시설,상·하수도시설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현재 수도권을 포함하여 주요 도시지역에서 도시재개발이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

다.그런데,도심을 재개발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도심의 보행공간을

대폭 확충한다면-이는 반대로 차를 위한 공간의 대폭 축소를 의미한다-도심지역 내

에서의 자동차 통행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만약,보행자 전용도

8.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

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10.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35)1.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2.도시정비의 목표

3.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

문의 역할

6.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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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만들 수 없다면 차선을 줄여서 인도를 더 인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도시재개

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며,이와 같이 도심의 일정구역이 보행전용 또는 보행중

심으로 운영된다면 그 외곽에는 여러 방향에 공공․사설주차장을 확보해 일단 주차

후 도심은 보행과 대중교통중심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36)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정할 수 있

는바 만약,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심 공간의 일정비율을 보행공간(보행전용 및 보행중

심)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하고,도심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으로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정한다면,그럼으로써 도심 공간에의 자동차 진입이 억제되고 도심이

보행과 대중교통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면,도심 내의 쾌적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

음을 물론 교통 관련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고,이 경우 시장·군수는 위 고시내

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은 보행공간의 의무적 할당비율을 정하도록 하고,시장·군수는 이 내용

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다.

교통계획

현행법상 주요 교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교통기간교통망계획(20년

단위)의 근거법률인 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

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1.교통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2.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3.국가기간교통시

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및 연계

수송체계,4.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

략적인 우선순위,5.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이하 "교통기술"이라 한다)의 활용,6.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

36)2006.6.27.자 중앙일보 ‘전국 프리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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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3조제2항).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1.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2.도로의 정비·관리

계획,3.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소요재원의 조달방안,5.기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3조의2).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도시지역의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5년 단위)에는 1.대

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2.광역교통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4.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

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에 관한 사항,6.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

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

인 교통체계구축의 촉진 및 그 이용효율성의 제고에만 정책적 관심이 있을 뿐 그것

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 따위

는 전혀 없다.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교통시설투자계획(5년 단위)37)에서

도 마찬가지다.또한,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역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그나마 도로법이 도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통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같은 내용이 수

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10조에서 표현되어 있지만,교통정책의 직접적 근거법률에

이러한 정책적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은 앞선 본 종합보고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

통정책수립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책적 책무를 직접 인식하게 함으로써 공동목표를

향한 직접적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예컨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은 10년 마다 수립되는 댐건설장기계획에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

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조),이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댐이

37)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2.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 규모,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3.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의 설정,

4.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5.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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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댐건설장기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한편,종합보고서38)는 도시지역에서 교통관련 환경 및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하

여 도보와 자전거가 실제 유효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며,이

를 위하여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열거한 바 있다.우리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

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

다.이 법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는데 이 계획에는 1.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연도별 정비

계획,3.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39)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조).또한,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이나 교통정비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

정비계획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8조),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

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제12조).

도심지내에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어 자전거가 실제 유효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이다.이를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측면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내용을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 정책에 환경 및 건강적 관심을 통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

전과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38)EU 경제사회위원회,교통,환경 및 건강 관련 정책수단 및 다음 단계를 위한 권고사항 총람,

종합보고서(Overview ofInstrumentsRelevanttoTransport,EnvironmentandHealthand

RecommendationforFurtherSteps,SynthesisReport)

39)1.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정비사업 시행방법

7.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

방안

8.정비사업효과의 분석(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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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전과제 내용

자가용보다 빠르고

경쟁력 있는 대중교통

확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기타 버스 우선 통행시설,

신호,운영제도 도입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이용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철도역 및 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 연계 교통체계

개선

나홀로 자가용 통행

억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도입 및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운영관

리 강화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차 없는 거리 및 대중교통 전용로의 지정 운영,차 없

는 날 행사 추진

자전거의 도로 이용권

확보

-차도의 자전거 레인 설치

-자전거의 정규 교통수단화를 위한 네트워크화된 자전

거 도로망 구축

-청소년 자전거 통학 장려와 학교 내 보관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대중교통 연계 자전거 보관시설 정비 및 자전거 통근

자 우대 프로그램 시행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심 인도 정비

-지방도로의 마을 및 학교 인접지역 인도 설치

-쾌적한 보행환경,지역과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가로환

경 정비

표 3-2. 교통 및 환경과 건강의 통합을 위한 핵심도전 과제

한편,교통계획에 대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

역교통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

는 교통기간교통망계획(20년 단위)의 근거법률인 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에 있

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

통체계구축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1.교

통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2.국가기간교통망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

략,3.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

업"이라 한다)및 연계수송체계,4.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5.교통수단의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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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이하 "교통기술"이라 한다)의 활용,6.

종합적인 교통정책방향,7.기타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2항).그런데,이와 같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구축의 촉진 및 그 이용효율성의 제고에만 정책적

관심이 있을 뿐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는 전혀 없다.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교통시설투자계획(5년

단위)40)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도로법은 도로정비기본계획(10년 단위)은 1.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2.도

로의 정비·관리계획,3.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 4.소요재원의 조달방안,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3조의2)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려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

다.

도시지역의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5년 단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되게 되는데,이 법은 대도시권광역교통계

획41)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과 고려를 베풀지 아니한

다.따라서 각 법의 목적에 추가 변경해야 하며,각 계획의 내용에 환경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예를 들어,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10

년 마다 수립되는 댐건설장기계획에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조).

1.3.2.2.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환경매체의 질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인체건강에 영향을 초래할 소지

40)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2.국

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의 규모,투자의 우선순위 및 소요재원,3.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4.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5.기

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1)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2.광역교통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관한 사항,4.광역

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6.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

담에 관한 사항,7.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8.기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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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각종 개발계획,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강영향평

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시계획 및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환경적․

건강적 관심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하여 매뉴얼의 개발이 절

실히 요구되는데,EU에너지․교통위원회는 최근 교통기반시설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외국의 입법 및 적용사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어린이 건강

2.1.WHO의 연구

WHO는 환경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

린이의 환경적 질병부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표 3-3).연구결과,태아부터 19

세까지 어린이의 질병의 1/3은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실외 및 실

내의 오염된 공기에의 노출,안전하지 않은 물,납에의 노출을 감소시키고 또 사고

를 예방하는 정책적 개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 인 내 용

실외공기오염
실외오염은 천식,저체중출산,폐기능 손상과 관련되어 있다.가

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이다.

실내공기오염

영․유아 청소년은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90%)을 보낸다.따

라서 비록 상대적으로 오염농도가 낮더라도 높은 수준으로 노

출될 수 있다.세계적으로 실내오염의 주범은 고체연료의 사용

이다.

물 및 위생 급수시설과 위생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납

납은 여전히 단독물질 중 가장 중요한 독성화학물질로 아이들

에게 특히 취약한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납은 신경계가

발달하는 기간동안 영향을 주는데 뇌의 이상기능,신경발달계

손상,학습능력부진 및 주의력 결핍 등과 관련되어 있다.

사고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이다.우발적 사고에는 교통사고,독극물

사고,낙상,익사 등이 있으며,비우발적 사고에는 자상,폭력,

전쟁이 있다.

표 3-3.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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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강위험요인의 개별적 검토

2.2.1.유해화학물질 피해 사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1970년대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21세기인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화학물질 심사나 평가

가 엄격하지 않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사

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물질은 내분비계장애물질,잔류성유기오염

물질,중금속 등이다.42)국내에서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데 최근 사례로는 어린들의 납 및 수은 중독에 관한 것과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여

학생들의 부인과 질환의 증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하미나 교수팀의 ‘어린이 혈중 납 및 수은 농도와 ADHD43)증상 보고서44)에

따르면 혈중 납농도가 dL당 4㎍ 이상인 아이가 ADHD증상을 보일 확률은 2㎍이하

인 아이보다 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는 납오염의 원인은 식품에 첨

가된 각종 화학물질과 장난감 등 각종 놀이기구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 등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45)또한,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생리통의 정도를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리기간에 진

통제를 항상 복용하는 학생들이 35%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0%가 자궁내막증에 걸

려 있었다.더 놀라운 사실은 자궁내막증에 걸린 학생들의 혈액․소변검사에서 프

탈레이트,노닐 페놀 등 이른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

2.2.1.1.현행법의 검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신규화학

물질제조자등")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화학물질

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46)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신규화학물질제조

자등이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

42)이 중 다이옥신류 PBCs,DDT,카드ABA,수은에 의한 피해사례에 관한 보고는 “EU의 신 화

학물질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국가청정샌산지원센터,2004)”참고

43)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44)이 조사는 2005년 10~11월 사이 서울,부산 등 6지역에서 초등학교 1~3학년(7~9세)1,779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설문 등을 통해 실시됐다.

45)2005.5.24.자 조선일보 기사(납-미세먼지 등 ‘환경의 습격’)에서 인용

46)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

질을 말한다(제2조제8호).



64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분해성에 관

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및 제3항).또한,1.연간 10톤 이상 제

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2.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4.「특정유

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등 국

제협약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도 유해성심사

를 받아야 한다(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

시하여야 하며,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때에 화학물

질의 명칭,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유해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한편,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

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47)을

평가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동조 제2항).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을 취급제

한·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

치를 취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관리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대한민국

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이하

“공산품 안전검사제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9조).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는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 의하여 4개 분야 29개의 공산품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인체 유해성에 대하여 안정규정이 있는 공산품은 아래 표 3-4와 같다.

또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외의 공산품으로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안전검정대상 공산품")에 대하

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안전검정기관에서 안전검정(이

47)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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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산품 안전검정제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안전검정대상 공

산품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5개 분야 30개의 공산품이 지정되어 있

으며,이중 인체 유해성에 대하여 안정규정이 있는 공산품은 아래 표 3-5와 같다.

공산품명 유해물질

가속눈썹 납,비소,포름알데히드,트리부틸주석화합물,아민류

세정제
염산,황산,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접착제
트리페닐주석화합물,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유기수은화합물,

톨루엔

방향제 메틸알콜,포름알데히드

건전지 수은,카드뮴

어린이용품
* 안티몬,비소,바륨,카드뮴,크롬,납,수은,셀레늄,(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젖병․젖꼭지
납,카드뮴,2-머칼토이미다졸,프탈레이트계 가소제,과망간

산칼륨소비량,증발잔류물

보온․보냉용기 납,카드뮴,과망간산칼륨소비량,증발잔류물

표 3-4.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유해물질 규제현황

*
어린이용품:완구,유모차,보행기,유아용 침대,(저독성 폐인트)

공산품명 유해물질

섬유제품
*

포름알데히드,PCP,델드린,아민류
양탄자 PCP

왁스
트리페닐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유기수은화

합물

합성세제 생분해도,전인산염(P2O5로서)

벽지 및 종이장판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물휴지

메탄올,벤젠,톨루엔,크실렌,카드뮴,크롬,납,수은,

비소,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일반세균,진

균수,항균성
양식용 부자 트리부틸주석화합물

물탱크 잔류염소,납,페놀류,과망간산칼륨소비량,증발잔류물

어린이용품
**

안티몬,비소,바륨,카드뮴,크롬,납,수은,셀레늄
식탁용품․주방압용품 납,카드뮴

가죽제품 PCP,포름알데히드

표 3-5.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의 유해물질 규제현황

*
섬유제품:유아복,속옷,잠옷,양말,장갑,기저귀,턱받이,모자,침구,가발
**
어린이용품:학용품,유아용 의자,유아용 삼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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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의 기준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하며(제11조제1항),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는

자는 안전검사기준에서 당해 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연령 또는 용도의 기

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를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3항).한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안전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판매업자는 안

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제14조 제1항),영업자는 안전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

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안전

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

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한편,이 법은 유독물등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

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의 우려

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하

며(제9조의2제1항),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

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의2제2항).산업자원부

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방향제·세정제·접착제·얼룩제거제·광택제·

부동액 및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으로 한정하며,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보호포

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

조의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담

배․마약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기타 중추신경에 작

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

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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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48)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

4호).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 제1항).

한편,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

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기타 청소년보

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 약물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또한,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서 동법 제14조의 ‘표시의무’49),제15

조의 ‘포장의무’를 준용하고 있다(제26조 제4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

해약물이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소유자,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청소년유해약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제36조제1항),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

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국가청소년위원회 이 법에 따라 2005년 6월,초산에칠 함유 칼라풍선을 청소년 유

해약물로 지정한 바 있다.

2.2.2.2.외국의 사례 및 법제도

덴마크의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1998년 덴마크 국립환경조사연구원의 조사에서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딸랑이에 함

유된 프탈레이트의 상당한 양이 아이들에게 옮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물실험에

서 프탈레이트가 생식장애,발달독성 및 간 손상 등과 같은 건강영향을 초래함을

보였다.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환경부)는 1999년 세살 미만(36months)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였다.동시에 프탈레이트의 사용

48)청소년 유해약물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시행령 제2조).

1.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습관성,중독성,내성,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49)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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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한 실천계획(actionplans)을 공표하였다.프탈레이트를 대신할 물질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면서 장난감 PVC의 대안에 관한 보고서(FACTSHEET)가 발간

되었다.덴마크 환경부는 장난감에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명령을 발하

는 한편 2003년 소매상연합회의 자발적 협상을 이끌어냈다.협상은 3세에서 6세 사

이 어린이에게는 음악도구 장난감과 같이 입을 사용하는 장난감은 판매하지 않겠다

는 내용이었다.관련 입법청문회에는 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였다.

규제와 자발적 협약이 수반된 덴마크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조사결과의 적

용과 사전주의적 접근의 정책 사례이다.조치의 주목적은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장

난감과 유아용품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어린이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이 조치의 성공요소는 입법규제조치,산업과 소매상과의

대화체계 확립,시민과 미디어의 이해관심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U의 신 화학물질 규제제도 REACH50)

화학물질 사용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예방․저감하기 위해 EU

에서는 물질의 제조-유통-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Registration,Evaluation,AuthorizationofCHemicals)의 도입을 추

진하고 있다.이 제도는 기존 EU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는바 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론된다.

△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미흡

△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의 해당 기관으로 편중

△ 화학물질 정보의 부족

△ 신규화학물질의 평가대상 범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화학산업 발전 저해

△ 동물시험에 대한 동물보호론자의 반대

△ 화학물질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미약

2007년 초에 도입 및 시행될 REACH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EU내 화

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공산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화학물질의 양이나 그 위해

성 정도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Registration),평가(Evaluation)및 허가

(Authorization)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

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서류를 ECA(EuropeanChemicalAgency)에 제출하여 등록

하여야 하며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톤 이상 되는 화학물질과 위해가 우려되

는 물질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고,그에 따라 허가 또는 제한 조치가 이루어

50)각주 25.보고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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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사전등록(Pre-Registration):REACH 제도의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동질

성과 기초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A)에 제출하는 절차로써,제도 시행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사전등록을 한 물질의 경우 최대 11년(100만톤 미만)

까지 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등록(Registration):신규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기조 화학물질은 새

로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그 위해성 및 제품형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여

야 한다.특히 일반물질의 경우 11년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완제품의 경

우는 11년 3개월 이후부터 등록이 시행된다.또한,분리중간체,2%이상의 잔류단량

체를 포함하며 연간 1톤 이상 제조되는 고분자물질 등은 모든 시험자료와 가용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술서류와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수행결과인 화학물질안전성

보고서를 등록서류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Evaluation):연간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CMRs물질

을 대상으로 수행되며,산업체에서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

출된 시험계획서를 평가하고,제출서류의 REACH 요구사항에 부합여부 확인,대상

물질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위해성 여부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출된 등록

서류가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와 함께 불필요한 동물시험 및 비용의 과다 지출

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서류 평가’와 그 물질이 인간

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물질평가’로 구분된

다.

․허가(Authorization):허가대상물질은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질로,CMRs

물질,PBT또는 vPvB물질 기타 위해물질이며,그 양에 관계없이 허가대상에 포함

된다.

․제한(Restriction):제한절차는 물질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허용할 수 없

는 위해성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EU전체에 적용되는 규제사항

이다.신규 화학물질의 제한은 TRA(TargetRiskAssessment)결과에 근거하여 수행

되며,매우 엄격한 기한의 엄수 및 합리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결정된다.그러나

CMRs물질이나 POPs물질에 대한 사용 및 판매제한조치는 다른 물질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며,위해성 관리수단이 불충분하거나,재확인이 요구되는

경우,위해성 평가가 서로 다른 경우,다양한 인체 노출경로 및 다량의 위험물질 사

용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한절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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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현행 화학물질 관련법의 제한점 및 개선방향

제한점

화학물질에 관한 현행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인용).

첫째,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취급제한유독물에 대한 사용금지 및 제한 규

정이 있기는 하나,화학제품 또는 일반 소비제품에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유해물질 함유제품의 관리를 위해서는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현재 환경부에서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TRI)’와 ‘화학물질유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한되어 있다.또한,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제품의 사용주기 또는 소비과정에서의 배출량이 훨씬 많은데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 배출량 평가와 이로 인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이

를 근거로 하여 이들 제품에서의 유해물질 함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물질 함유

제품 안전관리자료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향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용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미

국은 KidsafechemicalsAct를 통하여 화학물질제조자들에게 안전성진술서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이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정책에 있어 그 접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바,즉,특정물질은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

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래의 접근방식에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까

지는 유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전주의적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EU도 REACH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제조 및 수입량이

100톤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나 CMRs물질 경우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당국에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해성을 평가하여 사용제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미국이나 EU가 포괄적․사전주의적 관리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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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아직 특정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

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개별적 관리방식

에 머물러 있다.따라서,향후 우리의 유해화학물질관리방식도 미국이나 EU처럼 보

다 포괄적인 사전주의적 관리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함유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제조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게 하거나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어린이 용품의 안전성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이 부분은 환경부

와 산업자원부의 공동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즉,제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경우

정부는 즉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의 회수나 파기 등 필요

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위해성평가가 완료 전까지 시민들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소매상등에게 제품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

도록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시민에게 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우려 등을 알리기에

원칙적으로 관련 산업계 및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 등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행정

절차법 제2조 제5호),이러한 청문은 아직 충분한 과학적 연구결과나 자료,적정한

정보가 수집,해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정부의 지나치게 앞

선 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청문과정 자체가 바로 시민들과의 위해도 커뮤니케이션(riskcommunication)으

로 기능할 수 있으며,나아가,청문과정을 통하여 위험물질에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

한 관련 산업계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어린이 등 관련 제품 중 사용빈도나 접촉빈도가 높은 제품목록(편의상 “우선

관리대상제품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이 목록에 수록된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용제한조치 등 기

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어린이가 스스로 또는 보호자를 통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사용을 피

하거나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위해 우려 제품에

관한 시민들과의 상시적인 위해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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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합리적인 우려가 조사 및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산업계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자발적

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 한 방법으로 인증제도(예컨대,어린이안전마

크)의 활용을 고려해봄직하다.

2.2.2.실내공기질의 오염

2.2.2.1.현행법의 검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다중이용시

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또한,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

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위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

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어린이 건강과 관련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우선 ‘적용대상시설’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에

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51)에 한하여 적용된다(시행령 제2

조제2항제2호).그런데,2004년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 26,903개소 중 관리대상인 1

51)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는데(제2조제1호),동법상의

보육시설종류는 다음과 같다(제10조).

1.국·공립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민간보육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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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제곱미터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은 22개소에 불과하다.52)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

용대상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적어도 ‘법인보육시

설’과 ‘직장보육시설’도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시설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시설이 주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 한정되다

보니,학원,PC방 등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관리

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따라서 어린이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관리 행정력의 문제나 오염물

질 측정 및 환기설비 설치에는 적지 아니한 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학원이나 PC방

의 상대적인 영소성을 감안하여 업소종사와의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적

으로 실내공기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위하여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하여 배포한 ‘학교 교사 내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메뉴얼’과 같은 관리지침서를 제작,각 업소에 배포하여 자율

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시설소유자 등은 측정대상오염물

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하며,그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3항).그런데,실내공기질의 경우 수시로 그 상태가

측정되어 오염관리가 이루어져한다는 점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 정도 실시되는 의

례적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실

내공기질은 일상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의 인식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중요하다.이를 위하여 형식적인 의무 측정보다는 시설의 고유한 성격이나 주요

이용자들의 이용특성 등을 반영한 ‘시설별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2006.3.)발간하여 배포한 ‘학교 교사 내 환

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메뉴얼’을 참고할 만하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

는데(제15조),학교규모에 따라 두어야 하는 학교의사 등은 다음과 같다(법시행령

제6조).

52)환경부,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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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을 두고, 보건

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

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

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

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한편,보건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동조 제3항).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이하 생략)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이하 생략)

즉,학교보건법상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기본직무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보건교사가 누구보다도

환경보건적 지식,구체적으로 실내공기 등 환경오염이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그런데,학교의사 및 학교약

사는 그 면허가 있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데 비해(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보건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확보

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이를 위하여 보건교사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에 의하

여 위생사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강화하는 것

을 검토해볼만하다.한편,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위생사는 위생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자를

의미하는데(제2조 제2항),위생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환경보건위생사’).또한,학교 내에서 발생하

고 제기되는 환경보건적 이슈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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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현행법에는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

을 둘 수 있는데 이를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일선 현장에서 수시적인 점검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는 점에서 학교교사로 하여금 환경보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비용효과적으로 우수한 조치는 환기

(ventilation)라고 알려져 있다.따라서 교사들이 환기를 적절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오염된 실내공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학생들이 오염된 공

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예컨대,자발적으로 환기를

자주 하게 한다든지,실내에서 커다란 신체활동이 수반되는 장난 등은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처럼,일상에서 실내공기질 오염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2006.3.)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바,여기에는 수업교사 등이 실내공기의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간편한 조치들이 수록되어 있다.

3.알권리 등 시민참여

3.1.알권리 보장

3.1.1.관련 국제협약 및 외국 사례

3.1.1.1AarhusConvention53)

AarhusConvention은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의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종합

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정식명칭은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적 접근,결정

과정에의 참여,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ConventiononAccesstoInformation,

PublicParticipationinDecision-MakingandAccesstoJusticeinEnvironmental

Matters,25June1998)이다.

서문․본문(22개 조항)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협약의 내용은 크게

“국민 스스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환경정보청구권:제4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책적인 사안에 직접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환경정책

53)소병천,최근의 국제법 입법소개 Aarhus협약,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통권 제94호)를

요약,정리하였다.



76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참여권:제6-8조)및 “환경에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사법심사청구권:제9조)로 구성되어 있다(표 3-6).

권 리 내 용

환경정보접근권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정보공개법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환

경정보를 포함한 일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본 협

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첫째,

공개대상인 환경정보54)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둘째,정

부에게 적극적으로 환경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기적인 환경정보 보고를

통해 최신의 정보들로 항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정책참여권

본 협약은 협약 제1부록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 항목55)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협약

체결국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결정과정

초기에 개별적 또는 일반적 공지를 하도록 하며,그 공지에

는 제안사업․성격․책임기관․대중참여를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또한 협약은 환경에 관련된

계획,프로그램 및 정책에의 대중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사법심사청구권

환경정보요청이 이유 없이 거절당한 경우 또는 행정정책결

정에의 참여권이 배제된 경우 (ⅰ)이해당사자나,(ⅱ)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의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여기서 환경보호 목적의 NGO들은 이해당사자로 간

주되어 자신의 구체적인 법적 이익의 침해가 없더라도 사

회 전체의 피해를 고려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그리고 협정은 공익소송을 규정하여 체결

국에게 국내입법의 틀 내에서 국내환경법에 위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소송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제9조 제3항).

표 3-6. Aarhus Convention에서 제시한 환경권

54)“환경정보”라 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a)대기․수질․토양(soil)․토지(land)․경관 및 자연지역(naturalsites)․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

요소(유전자변형체를 포함한다)및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b)제(a)항에 규정된 환경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너지․소음 및

방사선 등과 같은 요인(factors)및 행동(activities)또는 조치(measures)(행정조치․환경협약․

정책․입법․계획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그리고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용된 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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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비상계획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관한 법률(EmergencyPlanningand

CommunityRight-to-Know Act;EPCRA)

슈퍼펀드법 개정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EPCRA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TRI)'

및 '유해화학물질목록제도(HCI)'를 도입하였다.이는 자기지역 내에 화학물질의 존

재,환경으로의 배출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중인식 및 정보접근을 증진시키고 나아

가 비상시 대응계획수립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EPCRA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

다.다만 대상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영업상의 비밀임을 내세워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청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시

설소유자나 운영자는 어떤 물질에 대하여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보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시설소유자 등은

당해 비밀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신청인의 설명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면,환경청장은 이를 영업상의 비밀로 인정하게 된다.환경청장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1.2.알권리 보장 및 시민 참여에 관한 현행법 검토

3.1.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3조).이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 제1항),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

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제6조 제

1항).또한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

어야 하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이 법 제8조에서는 8개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

고 있다.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를

분석(cost-benefit)기타 경제 분석 및 이론에 관한 정보

(c)제(a)항에 규정된 환경요소의 상태나 환경요소를 통하여 또는 제(b)항에서 규정된 요인,행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건강․안전․삶의 조건․문화적 지역 및

건축물에 관한 정보

55)(1)에너지생산 (2)금속생산 및 제련 (3)광물 및 화학제품생산 (4)폐기물처리 (5)제지산업

(6)교통기간시설개발 (7)육류가공업 (8)수자원개발 (9)기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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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위

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다.위 가.의 정보는 화학물질배출량의 정보공개와 관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3.1.2.2.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정하고 있다.이에 의하면,모든 국

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

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제1항).또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

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다만,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

항).

3.1.2.3.유해화학물질관리법:배출량조사결과 등의 공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위해성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해서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

가를 완료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고 하며,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공개내용에 1.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평가기간,3.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4.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5.노출량 반응

평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해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 제3항,단 시행일은 2008.1.1.부터)”

고 정하며,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

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사업장별 조사결

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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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제13조)”고 하고 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TRI)는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가들

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감소 노력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

족에 기여하고 있다.미국은 EPCRA에 따라 기업별 배출량 실태를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개하고 있다.EU의 선진적 화학물질 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 백서(WHITE

PAPERstrategyforafutureChemicalsPolicy)에서는 정보공개(informationtothe

public)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시민은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

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그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 즉,위해도를 수

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위해도를 이해하고 또 균형감각(a

senseofproportion)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정보에 더 나은 접근의 보

장은 대중인식을 증진시키고,이는 산업과 정부에 더 큰 책무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를 위하여 화학제품의 건강 및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 기타

중대한 위해 및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그리고

위원회(Commission)는 산업이 주요하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TRI제도의 목적은 화학물질에 관한 일반정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또한,시민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화학물

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산업체로 하여금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하는 동

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그런데,주목할 점은 알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면 할수록 산

업계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 노력도 비례하여 증대한다는 것이다.정보공개는 정

책비용이 저렴하며,정부의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진적인 환경정책도구

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정보공개는 특히 전국적으로 전자정보망이 광범위하게

갖추진 사회일수록 비용-효과적인 정책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UN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지부(ESCAP)는 환경정책도구로서의 “정보공개(Public

InformationDisclosure)”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정보공개는 오염통

제를 위한 대안적 정책도구이다.환경의 준수 및 실행 여부를 일반대중과 이해관계

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disclose)회사에 대한 평판(악평 또는 호평)을 통하여 환경

관리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56)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56)UN ESCAP,GreenGrowthataGlance:TheWayForwardforAsiaandthePacific,p3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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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출량보고,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TRI제도를 도입하였다.환경부는 1999년도의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2001

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배출량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향후 국내 주요 화

학물질의 전체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사대상업소와 조사대상물질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TRI제도는 각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화학

물질량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효과

가 있다고 한다.57)

이처럼,TRI제도가 환경정책도구로서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업장별 배출량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조사결과의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자

발적 노력은 기업에 대한 사회의 평판과 결부되어야지만 작동될 수 있다.사업장별

조사결과가 아니라 기업전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 노력은 사실상 거의 기대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배출량 조

사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며,다만 예외적으로 이를 비밀로 보호해야할 영업상의 가

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앞서 본 바

와 같이,미국의 EPCRA는 사업장별 배출량조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되,다만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받아야 하는 합당한 사유와 설명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할만하다.

위해성평가를 완료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화

학물질의 명칭,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하나,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1.2.4.실내공기질관리법: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고 되어있다.이는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뿐 아니라 시설이용자들에

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3.1.2.5.산업안전보건법: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의 공개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노동부장관

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유해인자")을 노

57)2005환경백서,p63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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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이를 관리하여야 하며,유해인자의 노

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또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의 공개에 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제40조제1항),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

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

2항).한편,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사업주가 제출한 신규화학

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이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은 구체적

으로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

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다만,사업주

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제91조 제1항).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및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평가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또 공개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포함시

켜야 한다.

3.1.2.6.식품위생법: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결과의 공개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고만 할 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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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전혀 없다.공개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2.환경피해조사

3.2.1.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의 문제점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의 유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기지국 전자파 피해 관련 민원은 50여 건에 이른다.3월 강원

도 강릉에선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된 뒤 두통과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나고,심지

어 종양이 악화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58)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관련 질환

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1조의4)고 정하

고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피해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자연생

태계파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단,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또,이 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

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다음과 정하고 있다(제5조).

 1. 환경분쟁의 조정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및 상담

   3. 환경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그러나,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1항의 환경분쟁의 조정에 국한

되어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

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調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58)중앙일보 2006.6.26.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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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裁定)

  -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제외한 알선(斡旋), 조정(調停)사무 

즉,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조사·분

석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환경피해 조사 및 분석업무는 환경보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2004년 6.3.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이하 병산리)폐광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

민들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의 발생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보도 후 거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의 영향,지하수 및 토양 등 환경오염,

지역에서 농작물에의 2차 오염 여부 등 우려가 제기되어 이 사안은 순식간에 사회

적 관심사항으로 비화되었다.이에 6.12.관계부처,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

한 고성군 폐광산 영향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거기서 폐광산이 주민의 건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경남 고성군 폐광산 건강영

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1.주민들이 카드뮴에 노출된 경로는 농작물이나 식수와 같은 생활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2.농작물이나 식수를 카드뮴으로 오염시킨 오염원을 폐광인 것으

로 판단된다.3.병산리에서 경작된 쌀의 카드뮴 함량은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치

를 초과하지 않았다.4.카드뮴이 직접 뼈에 작용하여 골밀도를 감소시켰을 가능성

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관찰조

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59)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1.카드뮴에 많이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한다.2.식품공전상의 기준치에

상응하는 카드뮴 농도가 검출된 논은 매입하고,여기서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한다.

3.폐광은 산업자원부의 광해방지사업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4.유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다른 지역의 폐광산과 주변 주민에 대해서 건강영향을 포함하는 조사

를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60)위 사건을 계기로 적절히 관리

되지 아니한 폐광산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토양 및 농작물

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이는 공동조사단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위원장)과 비상임위원(8인)그리고 8인의

심사관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조직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환경피해와

관련된 민원 조사의 수행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한편,조정법은 환경분쟁

59)고성군,경남 고성군 병산마을 폐광산의 건강영향 조사 2004.12.

60)2004.12.환경부 보도참고자료 경남 고성군 폐광산 영향조사 최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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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에 관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환경피해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

고 있지 아니하다.61)

3.2.2.환경분쟁조정법의 개선방향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환경피해조사 사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도적(인적․물적 기반 구축)지원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경남 고성의 폐광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발생한 환경피

해사건은 종종 환경부 소관을 넘어서 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문제 및 2차 오염으로

의 확산 및 이에 대한 대처 문제를 제기한다.따라서 이는 정부 차원에서 그 원인

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거하고 그 재발방지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환

경피해조사에 관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3.알 권리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3.3.1.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환경보건을 위한 위해성평가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기초자료 생산 및 표준화 단계에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심사결과를 하

위사용자(downstream user)에게 전달하여 적정한 취급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

한다.

둘째,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심 있는 위해성 정보(또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관리 차원의 위해우려물질과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위해우려물질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유해성,유통량,배출량 등 화학물질 관련 기초자료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위해성 평가뿐 아니라 사회경제성 평가도 함께 실시하여 사회적․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위해성 관리정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다섯째,위해성 관리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위해의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1)환경분쟁조정법은 1장 총칙,2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3장 환경분쟁의 조정,4장 다수인관련

분쟁의 조정,5장 보칙,6장 벌칙 증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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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환경보건정책 수립에 국민 참여 보장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민의 참여에 대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

에는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권에 대하여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2)또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는 국민제안규

정을 두고 있다.이 법에서는 국민제안을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

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정의하고 있다.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정책의 가장 큰 수혜

자(또는 피해자)인 국민들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3.3.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 청원 및 시민소송제도의 도입

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행정관계자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기 어려울 수 있다.결국 지역사회의 건강

상태와 환경관련성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잠재적)피해당사자이

다.따라서 해당 주민이 의심되는 환경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CAA,CWA RCRA는 모두 시민소송(citizensuit)규정을 두어 모든 시민이

관련 법률 규정 위반자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위 법률에 의하면 원고는 소 제기 의사를 위반행위자 및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

다.통지일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CAA 112

및 RCRA subtitleC유해페기물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시민소송의 경우 통지 후

유예기간 없이 소 제기가능)고 한다.이 조항은 행위자에게는 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정부에게는 소 제기 전에 스스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이다.63)

62)각호의 내용은 1.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63)김형진,미국 환경법 p2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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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기준

4.1.환경기준 설정 및 절차6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

록 할 의무가 있다(제10조 제1항).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

조 제2항).

‘환경기준’이라 함은 대기기준 또는 수질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환경의 질

(environmentalquality)65)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환경질에 대한 행정목표치

를 말한다.환경기준의 설정은 먼저 오염물질이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어떻게

유해한 것인지 입증하는 준거치(criteria)의 설정에서 출발한다.각종 생물학적 독성

실험이나 기존의 사고기록 같은 것을 통하여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통이다.환

경기준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목표치로 설정되게 되

며,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인문 및 자연환경

-인구․경제․산업․교통 등의 인문환경

-기상․지형․지표상태 등 자연환경

○ 배출원 특성

-대형 배출시설․이동배출원․면배출원 기타 배출원들의 분포 및 배출특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환경질 현황조사 및 예측

○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유해성 물질의 확인,건강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준거치 설정 등

○ 목표 환경질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적용가능한 기술 검토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조건 분석 등

64)KEI,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p25이

하

65)생태계의 모든 구조 및 기능적 상태 또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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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우리나라 환경기준 관련 제도의 제한점

4.2.1.환경기준 설정 및 절차규정과 주기적 검토의무 규정 부재

환경기준은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로서 국가는 환경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환경질 관리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이처럼,환경기준의 설정 및

그 적정성의 유지는 과학적인 환경관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

경기준은 환경규제행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국민들에게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기준의 설

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또한 환경기준은 환

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은 단순히 국

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책무만을 부과하고 있

을 따름이다.우리 실정에 맞는 위해성 및 오염실태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현재의

환경기준이 오염물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환경기준 설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있다.따라서 환경기준 설정․변경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이나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또한,미국과 같이 주기적 검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최신의 연구결과

들이 환경기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

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는 법 조항에도 부합한다.

미국의 국가대기질기준(NationalAmbientAirQualityStandards;NAAQS)에 관하

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미국의 1차 NAAQS(primaryNAAQS)는 공공의 건강

(public health)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2차 NAAQS(secondary

NAAQS)는 공공의 복지(publicwelfare)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각각

설정된다.청정대기법(CAA)의 1970년 입법 연혁에 의하면 NAAQS는 미국 내의 취

약한 인구집단(sensitivesubpopulation)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

다.즉,평균인이 아니라 호흡기질환자 및 어린이․노약자 등 가장 위험이 높은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또한,적어도 5년마다 모든 NAAQS를 검토

하고,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66)대기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위하여

CAA는 대기과학자문위원회(CleanAirScientificAdvisoryCommittee;CASAD)를

설립하였다.

4.2.2.환경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 항목의 부족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환경기준이 설정된 유해

66)위 책 p1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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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항목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환경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유해

물질 중금속 중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은 납뿐이다.이는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67)그런데,세계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대기환경기준보다

는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오염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하

고 있는 오염물질의 수는 거의 200여 항목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그런데,우리나라

는 기존에 35개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

한 관리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원별 농도규제의 형태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매체별 및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감안한 통합 환경관리 관점

에서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납 외에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으로는 카드뮴 등 여러 가지

가 있다.카드뮴의 경우,산업체가 많이 위치한 울산과 인천이 광주․대전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다.68)환경부는 2003년 10월 2001년 1년

동안 전국의 50명 이상 화학물질배출업체 1023곳이 배출한 유해화학물질량은 112종

3만 6천여 톤이며 이중 16%인 5767톤은 발암성물질이라고 밝혔다.화학업체가 밀집

한 울산․미포산단은 24종 1564톤 전남 여수산단은 22종 1118톤의 발암성 물질을

배출 전국 배출량의 46%차지하였다.또 두 산단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젠염하

비닐,산화에틸렌 등의 전국 배출량 68%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00톤 이상의

발암물질을 배출한 산단은 대산,포항,구미,하남,달성,온산,반월 등이다.발암물

질은 포항산단을 제외하고 굴뚝이나 배관 연결부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었다.69)

지역의 대기오염은 지역 내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이로 인해 주민의 체

감오염 정도 또한 다르게 반응하며 결국 건강피해 정도도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대기배출원의 지역적인 분포와 배출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차이

를 파악하여 위해성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70)따라서 지역별 대기오염과 주

민의 건강영향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필요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대기오염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사실 유해대기오염물

질에는 역치 값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상당 종류 포함되어 있어 건강위해성에 기

초한 대기질 관리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우선 다양한 유해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대기 중 위해성이 밝혀진 물질 중 관리대상 우성순위 항목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대기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모니터링 자료는 추후 대기환경기준

개정 및 제정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71)

67)KEI,오염매체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다매체거

동모델을 활용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2004,p29

68)환경부,2005환경백서 p373이하

69)한겨레 신문 2003년 10월 16일자

70)KEI,대기오염 건강피해에 관한 연구,p52

71)위 연구,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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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하천,호소,해역,지하수 등 각 수체별로 설정되어 있

으며,‘생활환경’과 ‘사람의 건강보호’로 나누어 세부기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그런

데 수질환경기준기준은 외국에 비해 항목수가 적을 뿐 아니라 하천/호소와 해역간

수질기준항목에 있어서도 매체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또한,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양오염기준은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농약 및 각

종 유기물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 반면,우리나라의 경우는 카드뮴,납,수은,

PCBs,페놀류에 대한 규제치만 설정되어 있다.72)

4.2.3.오염물질의 매체 통합관리적 관점의 부재73)

선진국에서는 통합 환경관리에 기초한 유해화학물질의 매체 통합관리가 환경정책

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이 통합관리 정

책은 사전오염예방,과학적 위해성관리,다매체 접근방식 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

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 중 유해화학물질의 다매체 환경기준 설정은 선전적인 매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뿐 아니라 그 핵심을 이루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염물질의 매체 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

고 매체별로 환경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단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되

어 환경 중에 배출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매체로 이전이 되고 생태계와 인

체에 유입된다.따라서 환경 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거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체별로 구분지어 설정된 환경기준은 그 기준들 사이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과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즉,어느 한 매체에서 환경기준을 달성한다고

해서 그와 인접한 다른 매체에서도 이미 설정된 환경기준을 달성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인체나 생태계생물들은 대기-토양-수계 등 다매체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체별로 각각 설정된 환경기준이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무해한 수

준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결국 매체별로 따로 정해진 환경기준은 실제로 유지

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국민 건강보호차원에서의 환경관리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환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andtheEnvironment;RIVM)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매체 간 환경기준의

상호 조화를 통해 ‘통합 환경기준’또는 ‘다매체 환경기준’을 도출해 내는 과학적 방

법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환경기준설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72)각주 48)보고서,p30이하

73)각주 48)보고서,p89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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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환경기준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대기환경보전법과 청정대기법

(CAA)74)비교를 중심으로

4.3.1.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 등

4.3.1.1.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

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제8조의3).또한,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기준을 초과

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기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2조).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7월 1일 환경부고시 제1997-51호로 지역의 대기오염도

가 환경기준의 80%이상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경기도 15

개시 등 수도권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대상물질:오존,이산화

질소,총먼지,미세먼지(PM10)).이어,1999년 12월 1일 환경부고시 제1999-191호로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김해시(진영읍,장유면 등 7개면 제외)등 부산권,대구권

(달성군 제외),(대상물질:오존,이산화질소)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및 전

라남도 광양시(봉강면 등 4개면 제외)순천시(승주읍 등 일부 지역 제외)여수시(돌

산읍 등 일부 지역 제외)등 이른바 광양만권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대상물질:오존).75)한편,환경부는 1996년 9월 20일에는 1967년부터 중

화학공업육성을 위한 석유화학단지로 조성되면서부터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으로 피

해분쟁이 빈발한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

책지역으로 지정하였다.

4.3.1.2.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기본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

다.실천계획에 기본적으로 담겨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법 시행규칙 제15조),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4)미국 환경법(김형진 역),형설출판사,제6장 참고

75)환경부,2005환경백서 p36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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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환경현황

  2.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한편,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자치단체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환경부는 대기보

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0-165호)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

용,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3. 신규업체의 입주를 제한

4.3.2.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방안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무 부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계획(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제8조의3제3항).만약,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은 국가에서 당해 지

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6항).

미국의 CAA 110조(a)에 의하면,모든 주는 국가대기질기준(NAAQS)의 이해,유지

및 집행을 위한 주정부 이행계획서(StateImplementationPlan:SIP)를 수립할 의무

가 있다.CAA는 NAAQS의 이행시한을 정하고 있다.주는 SIP를 통하여 그 대기질

이 NAAQS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 제한 및 기타 오염규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주가 SIP를 제출하면 EPA 청장은 SIP가 CAA 요건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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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청장의 판단에 의할 때 SIP가 CAA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EPA 청장은 해당 주에 18개월의 기간을 주어 이를 시정하

도록 할 수 있다.만약 주가 이 기간 내에 승인 가능한 SIP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

우 EPA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이행계획: EPA 청장은 연방이행계획(FIP)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고속도로 제재: EPA는 불달성 지역에 대하여 연방 고속도로 자금지원을 금지하

는 권한이 있다. 

  ․상계비율인상: EPA는 불달성 지역에서 신규 또는 변경오염원에 적용되는 상계비

율(offset ratio)을 2:1로 인상할 수 있다.76)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만약,해당 지자체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대기질 개선 목표77)

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다만,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5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CAA 제172조에서 불달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달성 시한의 설정:모든 신규 불달성 지역은 불달성 오염물질에 대하여 1차

NAAQS를 가능한 한 빨리,그리고 늦어도 불달성 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2차 NAAQS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추가 진전:주는 최종이행시한을 정할 의무뿐 아니라 NAAQS의 달

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ReasonableFurtherProgress).

이는 NAAQS를 달성할 때가지 매년 점진적 감축(annual incremental

reduction)성과를 보일 의무를 말한다.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제기술:모든 SIP는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어

76)이 경우 이 지역에서 1파운드의 오염물질을 신규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장의 오염물질

을 배출을 2파운드 감축하여야 한다.따라서 상계비율의 인상은 새로운 공장의 건설 또는 기

존 공장의 공정변경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77)인천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수립의 달성목표는 1차적으로 국가단기환경기준의 달성

을 단기 달성목표(1999년～2002년)로 수립하였으며,궁극적으로는 이 기준보다 더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의 달성 장기목표(2003～2007년)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질의 회

복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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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ReasonableAvailableControlTechnology;RACT)및 합리적으로 활용 가

능한 제어 수단(ReasonableAvailableControlMeasures;RACM)을 작용하여야

한다.

․불달성 허가제도:가장 중요한 요소로 모든 주요 신규 및 변경 오염원이 조업

전에 허가를 받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CAA 제172(c)(5)에

의하면 “신규 및 변경 주요 고정오염원”은 불달성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한다.주요 고정오염원(majorstationarysource)은 특정 오염물질을 매년 100톤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의미한다.불달성 허가제도가

적용되는 오염원 신규 배출에 대하여 상계를 하지 아니하면 새로 조업을 시작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즉 신규 또는 변경오염원은 신규로 배출하는 양 이상을

기존 오염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한편,CAA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불

달성을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4.3.3.제도개선방향

미국법의 특징은 불달성제도 통하여 정해진 시한 내에 국가대기질기준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데

있다.대기질 기준은 법상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강한 행정목표가 된다.특히,오염물

질별로 국가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특별 규제를 한다.이와 달리 한국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천계획에서 목표

달성시한으로 제시된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

은 따로 없다.대기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실천계획상의 목표를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나라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상,정

부는 실천계획에서 정한 시한 내에 대기질 개선목표가 달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고 있다.따라서,실천계획의 이행상태가 점검되어야 한다.계획대로 이행한 것과

계획과 달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법령에 없으나 실무에서는 2년에 한번씩 이행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다고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한다고 한다.78)또한,시민에게 실천

계획의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의 보장이

라는 당위적 측면도 있지만79)정보공개 그 자체가 가지는 감시,지지,독려,촉구하

78)2006.6.28.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사무관과의 유선통화내용

79)실천계획은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되는 것이므로 계획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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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요약

본 제3장에서는 현행 환경법을 1)환경 이외의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2)환경 위

해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3)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민 참여,그리고 4)환경기

준의 설정 및 이행 분야로 나누어 환경보건적 고찰을 시도하였다.개별법들의 보완

을 통하여 환경보건적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할 부분을 제안하였다(그림 3-1).

그림 3-1. 현행 환경법의 환경보건적 고찰과 정책 제안

행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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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환경보건증진의 입법적 검토

1.형식의 검토

1.1현행법 개정을 통한 환경보건증진의 한계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통해 정리ㆍ제시된 바와 같이,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영국,일본 등 선진외국도 환경보건 분야를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법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 관련 법령체계는 쾌적

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 등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

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과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 규명

및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정

책기본법 등 2원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소관부처를 달리 하는 이들

개별 법규정은 사실상 환경보건증진에 관한 ‘유이한’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그

러나 이들 외에는 환경보건증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립된 법제도는 없는 실정이

며,더욱이 이를 근거로 구속력있는 환경보건증진 정책이나 계획이 수립ㆍ추진된

바도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환경보건 분야에 관한 독자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별 매체법의 실행에 있어 정책이 생태계 및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

려하여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는 절차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어린이 등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와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어 환경보건증진 효과를 꾀하고 있다.이에 비해 비록 초기단계이긴 하지

만 환경보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국제사회의 환경보건 관련 대

응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예컨대,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

환경보건이행계획(NEHAPS)와 유럽연합(EU)의 환경보건전략 및 이행계획 등은 환

경보건 영역의 관련 주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건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다만 이들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정책적인 모색에 그치고 있어 규범적인 구속력을 확보한 법정계획

내지 법정전략으로서 구체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현행의 분화적ㆍ임의적인 환경보건 증진ㆍ계획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관리전략의 채택ㆍ운영을 생각

해볼 수 있다.



96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① 별도의 법을 통해 환경보건증진체계의 근거를 법정화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규범

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정 계획체계 유형

②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환경보건증진계획을 수립ㆍ운영토록 하는 비법

정 계획체계 유형

위의 두 유형 중에서 비법정 계획체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관련 부처와 다

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및 업무협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실

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방안이다.따

라서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실효성과 집행력 면에서 의문시되는 비법정 계

획체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안이라 생각된다.또한 이미 환경정책기본법 제

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규정을 근거로 수립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

획』상 환경보건증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근거의 법제화,정책

집행의 주체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정책집행의 효율성ㆍ지속성 및 정책수행의 명

확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법정 계획체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건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근래의 사회적 인식의 성숙과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기존의 환경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경보건증진체계의 법정화가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이처럼 일단 환경보건증진에 관한 법정 계획체계의

구축이 적합한 방안임을 전제로 할 때,그러한 계획체계의 구축방안으로 다시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기존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ㆍ보완

② ‘환경보건법’제정

첫 번째는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에 최소한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기존의 각 부문별 관련 법률을 개정ㆍ조정 및 보완하는 방안이다.만일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관련 법률 중에서 통합적인 환경보건증진계획의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법률 및 주무관청을 선정하는 문제,법률규정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또는 보완 대상이 되는 법률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

하는 문제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두 번째는 환경보건 분야를 하나의 독

자적인 계획영역으로 인식하고 환경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환경보건증진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WHO(WHO RegionalOfficeforEurope)는 환경보건을 “환경요인(factorsinthe

environment)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다양한 양상들(aspects)”이

라고 정의하며,또한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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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제하는 이론과 실천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한다.이에 따라,WHO가 사용하는

환경보건의 개념에는 화학물질,방사선,생물요인에 의한 직접적․병리학적 영향뿐

아니라 주거,도시개발,토지이용,교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물리적․심리적․사회

적․심미적 환경이 건강과 복지(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종종 간접적인 것)이 포

함되어 있다.따라서 WHO의 환경보건에서의 환경이라 함은 “주거,도시개발,토지

이용,교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물리적․심리적․사회적․심미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런데,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제3조 제1-3호)은 환경을 “자연환경”(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과 “생활환경”(대기,

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관점에

서 보자면,WHO의 정의가 적확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그러나 인간

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환경을 다루는 조직 및 권한체계가 현행 체

제 내에서 분장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서 WHO의 환경개념을 그대

로 따르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환

경정책기본법에서 정의된 환경개념을 그 기초로 하겠다.80)

환경보건이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평가하고 통제하

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한다면,대기,수질,토양 등 각 매체관련 법률들은 모두 환

경보건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정부는 각 매체관련 환경법으로도 환경

보건행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앞서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각각의 개별 매체법에 환경보건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내

용과 범위가 상당하다.그러나 현행 법률의 개정작업이라는 것은 환경보건 법령체

계의 정비라는 과제의 한 부분일 뿐이며,근본적으로 개별 매체법을 통합하고 보완

하는 한편,개별매체법이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영역을 다룸으로써 통합적․

완결적인 환경보건행정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보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 개별매체법의 경우,매체와 인체 건강 사이의 강한

상관성에 착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예컨대,대기질 관리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

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이었다고 하면,우리의

경우는 청정한 대기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건강에도 이로운 것이라는 식으

로 접근하였다고 본다.따라서 환경질을 기 설정된 환경기준에 맞추는 것이 매체관

리목표의 전부였다.환경질을 환경기준에 맞게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환경

80)물론,이것이 환경보건적 관점에서 환경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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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목표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환경기준에 맞도록 매체의 상태를 유지,관리한다면,국민의

건강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인가,환경기준이라는 것이 누구를 표준으로 하여

설정된 것인가 이것이 노약자나 어린이 등 환경오염에 특히 취약한 사람까지 보호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인가,국민들이 일상에서 대기,수질,토양 등 다양한 매체

에 동시적으로 노출되는 노출특성이 환경기준에 반영되어 있는가,전반적으로 환경

질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아토피 발병율이 증가하

고 있고,여학생들이 이른 시기에 부인성질환을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고농도의 오염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아무

리 낮은 농도라도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

이 유력하게 보고되는 가운데 행정적 의미의 환경기준 달성,유지가 인간의 건강에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준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등등.

이러한 문제제기가 그동안 주로 공중보건학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행해졌지

만,실제 환경행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행정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은 불과 최근

의 일이다.이러한 인식 및 방향 전환의 필요성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정리된

것이 바로 환경부가 2005년에 발간한「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연구」(이하

“종합계획연구”)이다.이 연구의 핵심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이제는 환경행정

이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로써 환경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환경보

건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위상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의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2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개별 환경법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관리법제가 아니라,각 오염매체별로 기계적으로 분화된 관리형

태를 띠고 있어 매체통합적인 환경정책이 필수적인 환경보건증진에는 매우 미흡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거듭하여 지적된 바와 같다.또한 환경

보건증진 관련 업무 역시 개별적인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가 기계적으로 분장

하여 담당ㆍ집행함으로써 규범적인 통합관리체제의 결여와 관리체계의 기계적 분화

로 인하여 오히려 환경보건 분야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독

자적인 영역으로서 환경보건증진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다.아울러 근

거법률의 불명확과 관리주체의 지나친 분산으로 정책수단간의 연계 부족 및 정책집

행의 비효율성,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결국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더욱이 현행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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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 분야의 독자적인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어 법적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

상과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은 기존의 다른 환경관

리 영역과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관리영역이라는 인식을 기초로,환경보건정책의 특

성을 고려하여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통합적 증진ㆍ관리법체제를 조속히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보건행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개별매체법의 개정,강

화를 넘어서서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그림 4-1).

첫째,환경보건행정 지도원리의 법원칙성 구현 때문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환경보건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논의되게 된 까닭은 환경행정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그리고,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종합계획연구에서 몇 가지

기본원리,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수용체 중심 원리,사전주의 원칙,환경정의

이념 등이 그것이다.그런데,이러한 환경보건의 기본윈리 등은 환경보건행정의 방

향성,우선적 과제,방법론 등을 정하는 데 있어 판단 및 결정의 준거가 되어야 하

는데 이는 법에서의 명시적 선언을 통하여 법제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단순

한 선언적 원리가 아닌 지도력과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의 행정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환경보건행정의 통합성 구현 때문이다.개별매체법에서 각각 매체에 의한

건강영향을 고려할 수 있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매체의 적정상태의 유지를

통한 건강고려이다.그런데,인간은 다매체에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건강보호 및

증진이라는 종국적 목표 또는 결과의 관점에서 개별매체를 통합적으로 보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의하여 각 매체별 건강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데에서 다

매체에 의한 건강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환경보건행정의 완결성 구현 때문이다.환경보건행정의 한축은 매체 관리

이고,또 다른 한 축은 국민의 건강성을 매체상태와 대비하여 주기적 조사,연구하

는 것이다.이는 주로 환경성질환의 감시 및 환경피해 조사를 통하여 수행될 것인

데 조사연구결과를 통하여 매체관리의 약점이나 불충분함이 발견,보완되면서 매체

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개별매체관리의 보호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약자인 민감․

취약계층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환경보건행정의 안정적 수행성 구현 때문이다.환경보건행정의 성공적 수



100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행을 위해서는 환경보건행정의 총괄조종기구가 필요하며,환경성질환에 관한 연구

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해나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또한,환경보건행정에 투입

되는 재원이 기금 등 특별회계 형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1.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

2.새로운 법의 위상 및 목적

2.1.새로운 법의 위상

환경보건법의 위상은 다음과 같다(그림 4-2).

첫째,‘보건의료기본법’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보건법은 동법의 위임에 따라 환

경보건의료라는 특별영역을 다루는 하위법의 성격을 지닌다.기존 보건의료정책

이 전염병 등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그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비

해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물리적ㆍ화학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

하는 환경관련 질환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과

발생기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또한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사전적으로는 환경매

체에 사후적으로는 질환발생에까지 이르고 있어 매체별 환경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

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환경보건정책 관련 법률

은 가존의 환경ㆍ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ㆍ보완작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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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법령체계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환경정책기본법’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보건법은 국민건강이라는 환경보

호의 우선 목적 문제를 다루는 법이다.기존의 개별 환경법령,환경계획 및 환경

기준은 대기,수질,토양,폐기물,유해물질 등 매체관리를 중심으로 제정ㆍ설정되어

있어 오염관리정책을 국민건강 보호라는 정책목적에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데 있어

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으며,투자효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

다.따라서 새로운 법령체계는 개별적인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을 수

립ㆍ집행하는 규범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아울러 오염관리정책 및 환경기준이 실

질적인 국민건강 보호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매체별 환경기준을

환경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매체별 환경관리 법령

을 연결,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법이다.환경보건 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계획을 연결ㆍ조정ㆍ선도하는

통합계획인 동시에,각 매체별 환경계획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정책의 방향 및 환경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또한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81)을 구현하고,환경정책

기본법 제21조의 4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질환 대책

수립책무82)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법정계획화하기 위한 근거법률 역시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과

하위의 매체별 환경법령을 이어주는 가교이자 각 매체별 환경법령의 상위에서 이를

연결ㆍ조정하는 통합법제로서 정비ㆍ제정되어야 한다.

81)제1항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國家와 國民은 環境保

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제

3항 “國家는 住宅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8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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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환경보건법의 위상

2.2.법제정의 목적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

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환경권의 개념,법적 성질,효력,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환경권을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

다.83)

환경권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로서,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에 필

요한 조건이 구비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

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법적으로 환경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비롯하여 생명권,신

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보건권,재산권 등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이른

바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84)

83)홍준형,환경법,박영사,2006,36면.

84)박균성ㆍ함태성,환경법,박영사,200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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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다양한 개별 환경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

다.85)환경정책기본법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계시

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국가환경정책의 목적 및 기본이념,환경분야에 적용

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환경법의 기본법이다.86)개별 환경법은 헌법과 환경

정책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환경권 및 국가환경정책의 목적과 이념을 각 환경분야

별로 실현ㆍ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법령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모든 국민의 권리

를 보장ㆍ실현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특히 환경보

건법령의 구체적인 제정근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

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로 요구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 4에서 찾을 수 있는 바,87)환경관련

질환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을

규명ㆍ예방하고,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위험인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와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ㆍ확보하여 궁극

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

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을 바탕으로 한,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

명,위해성평가,질환발생의 감시ㆍ경보,질환 피해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등 사전예

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법령의 주요 내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도

출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환경오염의 사후관리 및 원상회복에서 사전예방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성,원상회복 곤

란성,광역성,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사전예방원

85)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

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이 구체적인 입법을 통

하여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

86)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

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87)“환경정책기본법”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

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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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preventiveprinciple)은 물론 이른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88)특히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특징

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ⅱ)새집증후군,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유아ㆍ어린이용 장

난감 제품,항생제,전자파 등 새로운 환경위해요인의 출현으로 인한 건강위해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ⅲ)천식,아토피,소아암,폐암 등 환경성 질환 및

공단,폐광 등의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확산되고 있고,ⅳ)현재의 환경보건 관

련 과학기술 수준과 조사ㆍ평가ㆍ감시체계로는 환경오염과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새로운 법령체계는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오염현상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

증될 때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방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는 사전주의

원칙을 토대로 제정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4에서 규정한 바와 같

이 환경권을 구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각 매체별 환경계획을 연결하는 동시에 매체별 환경

계획을 통합ㆍ조정ㆍ선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환경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선행계획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ㆍ

시행을 위한 근거법이 될 환경보건법 역시 그 위상에 걸맞게 각 개별 환경법상 매

체별 환경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규범적 목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각각

의 목적방향을 분야별 환경보전을 위한 매체별 환경관리에 두고 있는 기존의 개별

환경법과는 달리,환경보건법은 그 규범적 방향과 목적이 수용체인 인간의 건강보

호에 두는 수용체 중심의 매체통합적 환경ㆍ오염관리임이 뚜렷이 부각되어야 한다.

한편,관련 법령의 정비ㆍ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목적

이 환경관련 질환의 취약ㆍ민감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다.지금까지 다양한 각

도에서 제시되어 온 조사ㆍ연구ㆍ분석 결과는 특히 태아,영ㆍ유아,어린이,임산부,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이른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환경오염에 대한 절대적 노

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출에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계층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건법은 이들 취약ㆍ민감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ㆍ보호하는 규범적 장

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는 오늘날 환경 정책 및 법제의 수립ㆍ제정ㆍ집행에 있

어서 중요한 이념적ㆍ철학적 기반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사회적 형평성’(socialequity)의 구현을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전제조건이

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 새로운 법령은 취약ㆍ민감계층의 환경관련 질환 발생 실

태 및 원인 조사ㆍ규명,별도의 강화된 환경위해요인 관리기준,체계적이고 유기적

인 예방ㆍ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8)양 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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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용어의 개념 정립

새로운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환경보건을 비롯한 기본용어의 개념을 법

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ⅰ)환경보건법의 규율대상,적용범위,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방안,환경보건정책의 추진 담당 관련 기관의 권능의 범위 등을 확정하

고,ⅱ)환경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칙을 설정하

며,ⅲ)환경관련 질환의 예방ㆍ대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특별

한 관련성을 갖는다.따라서 기본용어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환경보건법의

범위를 파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ㆍ건강위해성의 평가ㆍ사전예방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전제 요건이다.

3.1.환경보건

환경보건법령의 정비ㆍ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용어이라 할 수

있는 ‘환경보건’(environmentalhealth)을 살펴보면 ‘환경’과 ‘보건’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환경’(environmental)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환경

의 개념은 그 모호성,불명확성,명확한 법적 정의의 부재,인식대상의 불확정성 등

으로 인해 통일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그 범위와 내용 또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환경의 사전적 의미는 공기,물,인간이 거주하는 토지 등과 같은 주변의 모든 자

연적 조건 또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모든 삶의 여건을 말한다.그러나 환

경법의 보호영역을 기초로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환경이란 일반적으로 공기,

바다,물,토지,천연자원,동ㆍ식물 등 생태적 요소를 비롯하여 고고학적ㆍ역사적ㆍ

예술적ㆍ과학적 중요성을 갖는 인류의 모든 문화적 유산을 포괄하는 물리적 대상뿐

만 아니라,그에 대한 인류의 인식 등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비물리적인 대상까지

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유럽공동체(EC)의 한 준칙은 환경에 대해서 “물,

공기,흙 그리고 일면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타면 모든 생물유기체와 이들의 관

계”라고 정의하고 있다.89)환경에 대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으로,유엔환경계획(UNEP)은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89) Directive 67/548/EEC.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Substances,27June1967,Art.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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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자연환경

지하,지표,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

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 포함)

생활환경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UNEP

인간환경선언

자연환경
대기,대양,물,암석권,육상생태계로 구성되는 환

경

인간환경
인구,주거,건강,생물계,산업,에너지,운송,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평화와 안전에 관한 환경

표 4-1. 환경의 개념과 범위

자료:대한민국 환경부(www.me.go.kr),UNEP(www.unep.org)

환경보건의 또 하나의 개념요소인 ‘보건’(health)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키는 것”

을 말하며,이때 ‘건강’(health)90)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ㆍ심적ㆍ정신적으로 건전

한 상태로서,특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91)건강의 구체적

인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으나,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92)WHO에 따르면 환경보건은

“환경요인”(factorsintheenvironment)에 의하여 결정되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다양한 양상들(aspects)로 구성된다.그것은 또한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이론과 실천을 가리키기도 한다.WHO 유럽사

무소(WHO RegionalOfficeforEurope)가 사용하는 환경보건 개념은 화학물질,방

사선,생물요인에 의한 직접적․병리학적 영향과 아울러 주거,도시개발,토지이용,

교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물리적․심리적․사회적․심미적 환경이 건강과 복지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종종 간접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므로 건강의 현

대적 의미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개인적으로 정상

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적 완전성 내지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이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환경과 보건을 연결시키는 개념적 연결고

리는 바로 환경이 보건,즉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이다.WHO에 따르

90)“보건”과 “건강”은 모두 영문으로 “health”로 표기되며,두 용어는 때로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혼용되기도 한다.

91)Merriam Webster‘sCollegiateDictionary,10thed.,Merriam-Webster,1993.

92)“Healthisastateofcompletephysical,mentalandsocialwell-beingandnotmerelythe

absenceofdiseaseorinfi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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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질병의 약 1/4가량(24%),연간 조기사망의 약 23%(전

체 조기사망자 중 약 1천300만 명)가 더러운 물,모기,기타 예방 가능한 환경적 요

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다양한 환경위해요인이 102개 범주의 질병군

중에 85개 질병군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93)이와 같이 환

경과 건강 간에는 여러모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환경보건을 가장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공중보건분야 중에서 환경이 인간에 미치

는 영향뿐만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ㆍ규명ㆍ관리에 관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이 경우 환경보건은 액체 및 기체 폐기물의 취급ㆍ처리,작업장

내 스트레스 제거 또는 감축,음용수의 정화ㆍ공급,적절하고 안전한 음식물공급의

제공,병원 및 의료계 종사자들을 질병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과

시행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94)WHO는 환경보건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측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

적 환경요소들에 대한 이론적ㆍ실제적 평가 및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개념은 또한 화학물질,방사능,기타 몇몇 생물학적 매체 등의 직접적인

질병유발효과와 주거,도시개발,토지이용 및 교통 등이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간접

적인)영향을 동시에 포함한다.95)

환경보건 관련 조치는 일반적으로 인간생활 주변의 자연적ㆍ물리적ㆍ화학적 환경

과 그에 관한 인간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므로,조금 더 실질적

인 관점에서 환경보건에서의 ‘환경’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수용체인 인체 외부의 모

든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소 및 모든 관련 행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개

념의 환경에는 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행태 및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에 관한 행태 그

리고 유전학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으며,인간의 개입으로도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

능한 자연환경은 배제된다.따라서 이 개념은 환경관리에 의해 개선이 가능한 모든

환경 분야를 포괄한다.96)요컨대,환경보건 분야는 삶의 질을 포함하여,물리적ㆍ화

학적ㆍ생물학적ㆍ사회적ㆍ심리 사회학적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건강의 모

든 측면으로 구성되며,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환경요소의 평가ㆍ개선ㆍ관리를 위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것이다.97)

93)PREVENTING DISEASETHROUGH HEALTHY ENVIRONMENTS,Towardsanestimate

oftheenvironmentalburdenofdisease,A.Prüss-ÜstünandC.Corvalán,WHO,2006,

pp.8-11.

94)EnvironmentalHealth,3rded.,DadeW.Moeller,HarvardUniversityPress,2005,p.1.

95)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http://www.euro.who.int/eprise/main/OfficeWHO/Progs/HEP/20030612_1

96)PREVENTING DISEASETHROUGH HEALTHY ENVIRONMENTS,Towardsanestimate

oftheenvironmentalburdenofdisease,A.Prüss-ÜstünandC.Corvalán,WHO,2006,

pp.21-22.

97)WHO,Protectionofhumanenvironment,http://www.who.int/ph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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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ㆍ규명ㆍ관리ㆍ개선 및 환경관련 질환의

감시ㆍ예방 체계라고 할 수 있다.새로 제정될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을 환경보건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

ㆍ실현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고 있는,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대책마련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지므

로 환경보건법상 “환경”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범위로 이

해하기로 한다.또한 “건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적 완전성 내지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3.2.환경관련 질환

‘환경관련질환’이란 인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위해 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이것이

인체를 자극하거나 인체 내에 흡수ㆍ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한다.즉 환경오염물질이 원인이 되어 인체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이 환경

관련 질환에 포함될 수 있다.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위해요인은 물리적

ㆍ화학적ㆍ생물학적 환경을 망라하며,그러한 환경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많

은 사람에게 호흡기계,순환기계,신경계,감각기 등에 급ㆍ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대표적인 환경관련 질환으로는 미나마따병,이따이이따이병,

급성 비소중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이들 질환은 그 원인과 질환 간의 상호관련

성 내지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이며,일반적으로 많은 환경관련

질환은 그 원인과 질환의 발생 간에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현대 산업사회에서 유해ㆍ오염물질 배출의 대량화ㆍ다양화,환경유

해요인간의 복합적 상승효과 등으로 인해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정 질병의 발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용체98),유해원인물질99),감염경로100)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바,환경관련 질환 역

시 이 세 개 요소 간의 관련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수용체의 경우 일반인보다 태

아,영ㆍ유아,어린이,임산부,고령자,만성질환자,폐광ㆍ산단 거주민 등 이른바 환

경관련 질환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질병발생의 경로가

98)즉 유해원인물질에 대한 인체의 노출.

99)전염병균,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인자 등.

100)유해원인물질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환경,경로 또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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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으며,원인물질은 이들 다양한 환경매체를 통해 인체에 질병을 유

발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기타 소음ㆍ전자파 등 물리적 요인 등이

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질병 및 상해를 주요 범주로 분류하고,각각에 대

하여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평가ㆍ발표하였다.분석결과는 환

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매우 다양하며,환경과 건강 간에 상당한 상호

작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환경관련 질환의 특성상 환경오염요소와 특정 질병

간의 모든 상관관계를 망라하여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특히 주요 환경위해요소와 그와 상호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질병을 나타

내면 다음 표와 같다.

최근 WHO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지역별ㆍ국가별 편차가 있고 모든 환경위해요

소와 관련 질병을 포함하여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 기준,전 세계적으로 보

고된 102개 주요 질병 가운데 85개 질병이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노출

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질병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각각의 질

병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분석 결과 매년 발생하는 총 질병

중 약 1/4(24%),질병에 의한 총 조기사망(prematuremortality)중 약 23%에 환경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비록 모든 환경위해요소와 관련 질병

을 대상으로 환경과 질병 간의 관련성이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이상의 결과는 현

대사회에서 환경요인이 질병발생에 매우 중대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아직

도 많은 질병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관련 질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환경관련 질환”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해보면,환경정책기

본법상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요소를 매개체로 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환

경오염물질이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급ㆍ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과 질환 간의 관련성이 밝혀진 환경관련

질환은 호흡기계ㆍ신경계ㆍ심혈관계ㆍ순환기계ㆍ감각기 등의 질환,정신질환,피부

질환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관련 질환으로는 천

식,아토피 등 각종 피부병,암,새집증후군,정신질환,신경계 마비ㆍ이상,뇌혈관계

이상증상,이비인후과계 질환,내분비계 장애 등이 있으며,그 원인이 되는 환경요

101)PREVENTING DISEASETHROUGH HEALTHYENVIRONMENTS,Towardsanestimate

oftheenvironmentalburdenofdisease,A.Prüss-ÜstünandC.Corvalán,WH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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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기ㆍ실내공기 오염,수질ㆍ먹는 물 오염,각종 유해화학물질 및 그 함유제

품,소음ㆍ전자파ㆍ악취 등 유해생활요인,기후변화,극미세 입자 및 나노기술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직도 환경관련 질환으로 의심되거나 그 개연

성은 인정되지만 환경위해요인과 질환 간의 명확한 상관성 입증 곤란,과학적 증거

나 입증자료 등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환경관련 질환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환경오염과 환경관련 질환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환경위해요소 관련 질병

대기오염 호흡기질환,특정 심장질환,폐암

고체연료사용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호흡기질환,폐암

납 정서(지능)발달장애,심혈관계 질환

물ㆍ하수처리ㆍ공중위생
설사,안질환,주혈흡충병,

회충ㆍ편충ㆍ십이지장충 등 기생충 감염

기후변화 설사,말라리아,불의의 부상,단백질원 영양실조

특정 직업요소

-부상

-소음

-발암물질

-부유미세물질

-스트레스요인

-불의의 부상

-청각상실

-암

-천식,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통

표 4-2. 주요 환경위해요소 및 관련 질병

자료:ComparativeRiskAssessment(WHO,2002)

3.3.위험인구

‘위험인구’(populationatrisk)의 일반적 의미는 특정의 치명적인 사건의 발생에 노

출된 인구집단을 말한다.102)“환경보건”상의 위험인구란 인간의 건강에 직ㆍ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에 직접 노출되거나 환

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라 정

의할 수 있다.

102)TheOECDGlossaryofStatisticalTerms,http://stats.oecd.org/glossary/detail.asp?ID=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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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물질 및 오염

매체의 종류,성질,분포,지역적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며,수용체인 인간의 개인적

특성,생활거주지,직업,노출에 대한 취약성 등도 모두 다르므로 위험인구의 기준

과 범위도 국가별ㆍ지역별ㆍ오염원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HO에 의하면 지

역별로 차이가 있으나,전 세계적으로 불결한 식수와 부적절한 위생설비에 노출됨

으로써 발생하는 설사질환으로 인해 연간 약 170만 명 정도가 사망하며,바이오매

스(biomass)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부 중 연간 약 150만 명이 오염관련 호흡기질환

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개도국 거주민 역시 불결한 식수,부적절한 위생설비 및 실내외 공기오염 등 복합

적인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인구 범위에 속한다.마찬가지로 토양오염,수질오

염,기후변화 관련 사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노출된 사람들도 위험인구로 분류

될 수 있다.103)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 환경관련 질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를 중

심으로 환경위해요인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위험인구에 대한 본격적

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대기 등의 환경오염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위협을 받는 위험인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환경부는 대기오염 가운데 오존(O3)의 경우 총국민의 거의 전부인 97%가 1

년에 3차례 이상 24시간 환경기준치 0.08ppm에 노출되고 있고,질소산화물(NO2)의

경우 국민 중 7.4%가 12시간 평균 환경기준치 0.08ppm에 연간 4회 이상 노출되고

있는 위험인구에 각각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밖에 미세먼지(PM10)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치인 공기 ㎥ 당 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는 현

재 전체인구의 7.3%인 약 35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의 더욱 강화된 조사방식과 환경기준을 적용할 때 엄

청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예컨대,미국 EPA조사방식에 따라 환경부

가 2002~2004년 기준 전국 61개 미세먼지 오염자료를 도시별 인구에 적용하여 미세

먼지에 노출된 위험인구를 추산한 결과 EU의 환경기준치인 공기 ㎥ 당 40㎍을 초

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험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85%인 4066만 명으로 분석

된 바 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환경기준치인 공기 ㎥ 당 50㎍ 기준을 적용한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위험인구는 총인구의 70%인 3349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위험인구의 범위나 규모가 지역,조사대상 국가,기준 등에 따라서 달리 결

정되므로 이는 환경오염물질이 수용체인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및

103)PREVENTING DISEASETHROUGH HEALTHYENVIRONMENTS,Towardsanestimate

oftheenvironmentalburdenofdisease,A.Prüss-ÜstünandC.Corvalán,WHO,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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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을 의미한다.또한 환경보건분야에 있어서 합리적 정책수립ㆍ추진의 근간이 되는

위험인구의 범위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노출과

질환 간의 건강영향 연관성이 명확히 평가ㆍ정량화되지 못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알려진 환경호르몬 등과 같은 새로운 환경관련 질환 요인의 발굴과 그 위험

성에 대한 꾸준한 추적ㆍ관찰ㆍ조사ㆍ분석ㆍ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4.환경위해성평가

환경문제는 여러 요소간의 상호 관련성이 깊고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복잡성’,환

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고 환경문제가 야기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불확실성’,환경가치의 추상성ㆍ주관성에 따

른 환경가치 및 오염피해의 ‘객관화ㆍ계량화의 곤란성’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

고 있다.이러한 환경문제의 특성은 분야별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제

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그런데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염물질과 질환 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의 확정이 다른 어

떠한 환경분야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과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관련 환경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

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위해성’(risk)이란 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나 행동 등을 말하며

위해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위해성의 개념을 환경분야 범위로 좁혀 이해하면,유

해한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

도 또는 특정의 환경독성 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건강피해 가능성 내지 확률이라 할 수 있다.104)따라서 환경보건에 있어서

“위해성평가”(riskassessment)란 그러한 위험성의 정도 또는 건강피해의 가능성 내

지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유해성 확인,독성평가,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 가운데 환경으로 유입되

는 화학물질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위해성평가 분야는 괄

104)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http://www.kei.re.kr/03_info/03_soc_ss_read.asp?no=21.참고로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는 “위해성”이라 함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

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동

법은 “위해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유해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그에 대해

서는 같은 조항에서 “유해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

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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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환경위해성 평가 활동의 대부분은 OCED,WHO,유럽 및

지중해 식물보호협회(EuropeanandMediterraneanPlantProtectionOrganization;

EPPO),화학물질의 독성 및 생태독성에 관한 유럽공동체(theCouncilofEurope

andtheEuropeancentreforecotoxicologyandtoxicologyofchemicals;ECETOC)

등의 단체가 주도하였다.예를 들면 WHO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공동관

리방안에 관한 활동을,유럽연합은 위해성 평가에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정에 관한

동을 전개하였다.또한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도 유럽연합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한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에 있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중

요하게 다루어져왔으나,생태계의 경우 다소 무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그러나 최근

대규모의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왜냐하면 현재 생태계는 산림벌채,경작지 조성,과다한 에너지 소비,화

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등으로 생물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생태계 본래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다.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 자체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따라서 환경보건법에서 환

경위해성평가라 함은 “인체건강 위해성평가(Human Health Risk Assessment,

HRA)와 생태 위해성평가(EcologicalRiskAssessment,ERA)를 모두 포함하는 것

이 타당하다.

효과적인 건강보호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유해성(hazard)을 확인하고 그 유

해성이 실제로 인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즉 위해성(risk)

을 측정ㆍ평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105)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해

성의 확인 및 평가에 있어서 특히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해성

의 문제는 보통 과학과 환경정책ㆍ제도 간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그런데

환경문제의 복합적 특수성으로 인해 환경위해성에 관한 현재의 과학(기술)에는 불확

실성이 존재한다.106)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

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위해성평가 기법 내지 절차를 부

단히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경우,특히 노출유형이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것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불

완전성(충분한 노출데이터 및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등),데이터 자체의 가변성(인

체노출 측정의 곤란성 등),기타 외부적 혼합요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환경적

105)MelanieGrey&JoyshriSarangi,ProtectingthePublic’sHealth,inJudyOrmeetal.(eds.),

Public Health forthe 21stCentury,New Perspectiveson Policy,Participation and

Practice,OpenUniversityPress,2003,p.119.

106)StuartBell& DonaldMcGillivray,EnvironmentalLaw,6thed.,OxfordUniversityPress,

2006,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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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등)로 인해 수용 가능한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따라

서 위해성평가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관건은 노출정보 등 신뢰성 있

고 이용 가능한 증거의 확보에 있다.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노출지표를 개

발하고 이를 위해성에 대한 노출감소 및 피해예방에 적용할 수 있다.위해성에 대

한 노출지표의 개발은 구체적으로 ⅰ)모든 개인에 대한 주변 환경의 노출,ⅱ)특

정 직업군 또는 고도위험그룹 등 각 개인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노출,ⅲ)호흡,섭

취,접촉 등 복합적인 감염경로를 통한 노출 등을 포함한다.107)

3.5.건강영향평가

환경보건의 각 부문별로 행해진 위해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위험인구의 감소전

략 수립ㆍ추진,수용체인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기반한 통합적 환경

기준안의 제시,새로운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정책 우선순위 및 기존 투

자전략의 조정 등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와는 별도로,기존의 또는 계획된 정책이

나 대책이 인간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즉

건강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영향평가”(healthimpactassessment;HIA)는 용어 그대로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건강영향’(health impact)과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라는 두 개의 개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건강영향평가의 개

념과 범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 전제되어야 한다.건강영향평가에서의 ‘건강영향’이란 일반적으로 보건이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영향과 인체의 건강상태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그리고 ‘영향평가’란 일정한 정책이나 활동이 사람이나

특정 장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으로서,현재 또는 계획된 조치의 결과

를 예측 또는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08)

이상과 같이 건강영향과 영향평가로 구성된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

와 관련 기구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약간씩 견해를 달리 할 뿐 거의 대동소이하며,

어느 하나의 접근방식이나 개념정립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건강영향평

가를 넓게 해석하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및 그 영향을 인구집단 내

에서 분산ㆍ완화하는데 대한 정책ㆍ계획ㆍ방안 등을 판단ㆍ결정하기 위한 절차ㆍ

107)MelanieGrey&JoyshriSarangi,ProtectingthePublic’sHealth,inJudyOrmeetal.(eds.),

Public Health forthe 21stCentury,New Perspectiveson Policy,Participation and

Practice,OpenUniversityPress,2003,pp.119-120.

108) WHO, Health Impact Assessment(HIA), Glossary terms of used,

http://www.who.int/hia/about/glos/en/index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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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ㆍ도구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를 조금 더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정책,계획 또는 방안을 통한 건강위해성의 변화

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되고 있다.109)이러한 의미의 건강영향평가는 특정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행해지기 전인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당해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전적 건강

영향평가”(prospectiveHIA)와 계획,정책,방안 등이 완성된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수행되는 “사후적 건강영향평가”(Retrospective

HIA)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110)

이상과 같이 건강영향평가의 정확한 의미는 “특정의 정책,계획,방안 등이”,“건

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예컨

대,새로운 교통정책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의

정책,계획 또는 방안이 일정한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

계적인 과정이나 절차로서,특히 계획과 정책이 건강에 야기하는 결과를 평가ㆍ개

선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법 및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사용되는 양적ㆍ질적 증거를

조합하기 위한 학제간의 연계절차라는 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111)

요컨대,환경보건에 있어서 “건강영향평가”란 환경보건과 관련된 정책ㆍ시책ㆍ

방안 등의 확정 이전 또는 입안단계나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당해 정책 등이 인

간(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정책조합을 이끌어내는

과정 또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건강영향평가는 앞서 기술한 “위

해성평가”와는 그 평가의 대상과 방향 주목적과 취지,평가 방법과 절차,평가결과

의 활용 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즉 환경보건에 있어서 위

해성평가는 환경오염 물질이나 상황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또는

건강피해의 가능성 내지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 과정인데 반해,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정책,계획,방안이 인간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밝히는 평가 절차 내지 도구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된다.

109)WHO,DefinitionsofHIA,http://www.who.int/hia/about/defin/en/index.html

110) WHO, Health Impact Assessment(HIA), Glossary terms of used,

http://www.who.int/hia/about/glos/en/index2.html

111)JackDowie,HealthImpact:ItsEstimation,AssessmentandAnalysis,inJudyOrmeet

al.(eds.),PublicHealthforthe21stCentury,New PerspectivesonPolicy,Participation

andPractice,OpenUniversityPress,2003,pp.29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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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위해성평가 건강영향평가

의의

환경적 위해요인이 인간의 건

강에 미치는 유해성 또는 건강

피해의 정도 내지 가능성 평가

환경보건 관련 정책 등이 인간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

취지ㆍ

주요목적

환경위해요인에 노출된 위험인

구의 산정 등

정책의 보건ㆍ건강증진 정책목적

의 달성에의 부합성 여부 판단

평가 대상 환경위해요인 환경 관련 정책 등

평가결과

의 활용

환경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인

구에 대한 대책 마련

기존 또는 장래의 환경정책을 환

경보건친화적으로 수정ㆍ최적화

표 4-3.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와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현재 국내에서는 위해성평가와 건강영향평가 개념이 혼동되거나 용어에 대한 별다

른 검토와 검증 없이 혼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환경보건법령체

계의 정비ㆍ수립에 있어서 관련 제도의 정확한 적용과 시행을 위해서는 양자가 명

확히 구별되고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영향평가는 특히 취약하거나 불리한 환경여건에 처한 인구집단에 대한 정책

등의 잠재적 건강영향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실질적인 접근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나 의사결정자에게 기존의 또는 신규의 정책 등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긍정

적인 건강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

ㆍ개선ㆍ수정ㆍ변경ㆍ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특히 건강영형평가제도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그 가치와 필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어112)환경보건법령

체계의 수립시 반드시 도입ㆍ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관련 주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원칙 달성,

둘째,계획이 전체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특히 연령,성,인종,사회ㆍ경제적 지

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112) WHO,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Why use HIA?, Values,

http://www.who.int/hia/about/why/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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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장단기 영향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넷째,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양적ㆍ질적 증거를 확인ㆍ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증거의 윤리적 이용 도모

현재 국제적으로도 몇몇 관련 정책이나 규범이 건강영향평가를 법규정화하거나 권

고를 하고 있다.예컨대,그동안 환경영향평가(EIA)내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상대적

으로 소홀이 다루어져 왔던 점에 대한 반성으로,기존의 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ECE)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정(ConventiononEIA)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3

년 5월 21일 새로운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Strategic

EnvironmentAssessment(SEA))가 채택되었는데,동 의정서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특별 고려를 강조하면서 특히 환경과 건강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환경평가”(SEA)가 의사결정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밖에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제152조는 EU 공동체의 모든 정

책 및 조치의 형성과 이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

강영향평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EU에 대하여 주요 건강정책에 대하여 가능한 건

강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더 나아가 EU위원회 건강전략 계획안

(EuropeanCommissionsHealthStrategyproposal)은 EU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있

어서 공공보건측면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EU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WHO유럽지역 51개 국가는 건강증진에 관한 각 국가정책이 지역 차원의 실

질적인 계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에 관한 공동정책의 개요를 담고 있는

“Health21”을 통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성적 관점을 고려하여 다차

원적인 전략이 건강결정요소를 다루어야 하며,이때 건강영향평가의 사용이 보장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1997년 OrganizationofAfricanUnityHarareDeclarationon

MalariaPreventionand ControlintheContextofAfricanEconomicRecovery

andDevelopment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EIA)와 건강영향평가(HIA)를 포함한,즉시의 그리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이외에도 환경보건에 관한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건강영향평가 문제

가 주요 의제로 채택ㆍ논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113)

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앞서 기술한 위해성평가제도와 함께 국민의 건강

보호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법령체제를 완성하는데 있어

서 도입되어야할 제도이다.

113)WHO,Health ImpactAssessment(HIA),Why useHIA?,Internationalpoliciesand

regulations (make provisions/recommend) for HIA,

http://www.who.int/hia/about/why/en/index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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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민감ㆍ취약계층

국내외의 다양한 조사ㆍ분석 결과는 환경위해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범위,환경위해성에 대한 노출 위험도 및 강도 등이 국가,지역,주거지,성

별,연령,직업,사회ㆍ경제적 계층 등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동일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의 경우 0~14세 영ㆍ유아 및 어린이에 있어서 36% 더 높으며,5세 이하 어

린이는 환경요인으로 인한 건강상실이 5배 정도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환경위해요인으로 인한 설사,말라리아,호흡기질환이 5세 이하 어린이에게 가장 치

명적인 사망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WHO는 매년 주로 오염된

물 때문에 발생하는 설사로 숨지는 사람들 가운데 94%가,말라리아로 숨지는 사람

의 40%가 어린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료나 물 등에 있어서 위해환경이 아동,임산부,주부,태

아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총 조기사망의 23%가 환경위해

요인에 의한 것인데 비해 0~14세 아동의 조기사망 원인 중 36%가 환경위해요인이

차지하고 있으며,가정에서 유해 바이오매스(biomass)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부 중

연간 약 150만 명이 환경오염 관련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200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8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납성분

노출로 인한 IQ 저하 및 잠재적 정신지체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편

전 세계 만성 폐색성 폐질환자의 12%를 미세먼지,시멘트입자 등 공기 중 부유물질

에 노출된 작업장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며,직장 내 고도 소음에

의한 청각상실률은 전 세계 평균 청각상실률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114)이밖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준 이하의 낮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도

심혈관계,폐렴,만성호흡기계 등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된 바 있다.115)

이처럼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정도,범위 등이 개인과 인구집단

의 특성,사회ㆍ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다.국내에서도 태아,영ㆍ유아,어린이,임산부,고령자,만성질환자 등

이 환경관련 질환 민감계층에 속한다는 증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다.이들은 동일한

환경위해성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건강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대기ㆍ수질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어린이 천식,아토피 피부질환이 증가

114)이상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Towardsan

estimateoftheenvironmentalburdenofdisease,A.Prüss-ÜstünandC.Corvalán,WHO,

2006,참조.

115)환경보호청(NEP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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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노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조기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나타

나고 있다.또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임산부의 건강피해는 그대로 태아에

게 전해져 출산 후 관련 후유증으로 산모와 어린이가 모두 고통받을 가능성도 증대

하고 있다.마찬가지로 폐광,산단,대단위 매립지,소각장 등 인근지역 거주민들의

경우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누적적 노출 가능성과 강도가 특히 높은

취약계층으로서 피부질환,호흡기질환 등 환경관련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처럼 동일한 환경위해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경관련 질환에 감염

되기 쉽고 그 건강피해의 정도가 큰 집단과 환경위해요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시적ㆍ누적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경관련 질환의 감염 가능성과 피해가 큰 집단

을 이른바 민감ㆍ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특별고려와 우선적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많은 경우에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이 그 사회ㆍ경제

적 지위로 인해 그대로 환경관련 질환 민감ㆍ취약계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보건분야의 사회정의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 차원에서 이들을 민감ㆍ취약계층

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특별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

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환경보건정책 수립ㆍ추진의 기본원칙과 방침

환경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수립ㆍ제정ㆍ시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정의,사전예방의 원칙,사전주의원칙,오염자원인

자ㆍ수익자부담의 원칙,협동과 중점의 원칙,형평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정보공

개 및 참여의 원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중에서 환경보건의 특성과 기본적인 취

지와 목적,정책방향 등에 비추어 환경보건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

어서 특히 요청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환경정의 및 정보공개와 참여의 원칙

“환경정의”(environmentaljustice)의 개념과 범위,구성요소 등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포괄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사람들이 그

들의 환경이 안전하고 육성적이며 생산적이라는 확신을 지닐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지지하며,분배적 정의가 우선하는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제도적 정책과 결정 및 문

화적 행태”라고 정의된다.이에 따르면 환경정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안전한 환경

의 제공’,‘환경이익의 공평한 분배’,‘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환경정의는 환경상의 이익과 불이익의 공평한

분배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익과 불이익의 평가 및 배분 과정,즉 정책결정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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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참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116)

환경정의 관념은 환경정책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그중에서 특히 환

경보건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특정 인구집단이 차별적인 환경위험부담을 지

게 되는 환경불평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

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그러므로 적절한 정보공개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장이 환경정의의 실천적 과제로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117)적절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참여가 보장될 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이 가

능해짐으로써 정책추진에 있어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이다.아울러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18)

그러므로 환경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ㆍ제정 및 그에 근거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정의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모든 환경문

제가 마찬가지이듯 환경보건 문제의 해결에는 관계당사자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가 필수적이다.이러한 협력과 참여의 원칙은 환경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원칙으로서,ⅰ)환경문제를 유발시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ⅱ)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수단의 집

행ㆍ추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것,ⅲ)국가ㆍ지역사회ㆍ

환경관련 집단ㆍ주민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달성할

것,ⅳ)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원화된 세력

간의 협력을 확보할 것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역시 이상과 같은 협력과 참여의 원칙을 채택하고,모든 이

해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

여 환경보건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새로운 관련 법

제도는 이해당사자가 ⅰ)환경보건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ⅱ)정책ㆍ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며,ⅲ)배상과 구제

등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사법ㆍ행정절차를 마련하고,ⅳ)이상

의 기능을 수행할 적절한 조직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협력과 참여의 원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히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적절한 조직구조 내지 기구의 구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망라하여 관계인의 지식과 참여를 최대한 확보ㆍ활용하고 이해당사자

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116)홍준형,환경법,제2판,박영사,2005,pp.95-96참조.

117)홍준형,환경법,제2판,박영사,2005,pp.98-100참조.

118)박균성ㆍ함태성,환경법,제2판,박영사,2006,pp.63-6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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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오염물질 독성정보 평가시스템 및

환경보건 관련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관련 제반

자료ㆍ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의 개발,

위해도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추진,환경보건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일반국민,시

민단체,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2.사전예방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principle)이란 실제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미

리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이는 환경오염이 비가역성,자기증식성,확산성,광역성,상승작

용성 등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일단 환경오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

이고 원상회복이 곤란 또는 거의 불가능하며,복구가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원칙이다.즉 이 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잠재적 원천을 사전

에 제거할 것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오염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치명적이며,건강이나 생명은 한 번

침해당하면 그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후유증도 심각하기 때문에 특

히 환경보건정책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예방의 원칙이 요구된다.우리나라의 경

우 현재까지 환경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있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한 채

각 매체별 환경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수준은 이미 많은 국민들을 환경위해성 및 환경관련 질환 에 대한 위험인구로 분류

하고 있으며,민감ㆍ취약계층의 건강문제는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는 이처럼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건강피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이미 심각한 건강피해 상황의 개선 및 복원 정책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는 한편,이른바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이상의 건강피해가 확

산ㆍ진행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환경관련 질환의 회복 곤란성,치명성 등과

건강피해의 사전예방에 따른 건강보호 효과의 극대화 및 환경보건비용의 최소화 등

예방적 투자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

은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요컨대,향후 정비될 관련 법체제는 환경관련 질환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도적인 원칙으로 채택함을 명시하여 환

경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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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임을 천명해야 한다.이러한 원칙이 채택됨으로써 환경관련

질환 유발 오염물질 발생ㆍ확산의 사전방지 또는 최소화,위해성평가제도 및 건강

영향평가제도의 정비ㆍ도입 등 구체적인 환경보건 관련 법체제의 정비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예방적 환경보건정책으로는 위해성평가,건강영향평가,환경오염과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체계,환경관련 질환 조기 감시 및 경보 체제,환경보건 교육ㆍ홍

보,환경보건지표의 개발,사전 대응체계 담당기관 설치,환경보건 행정조직 및 인

력 확충,오염노출 모니터링체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3.사전주의원칙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의(과학적)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특히 환경문

제의 복합성,가변성,잠재성,기술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오염의 원인과 결과 간의

상관성 내지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

며,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불확실성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환경정책의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제약요소가 되기도 한다.이처럼 인간활동

에 기인하는,자연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환경문제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

제적 요인의 복합성으로 인해 그 행위의 영향,효과,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함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법ㆍ정책상 요구되는 기본원칙이 사전주의원칙이다.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principle)이란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원인)와 침해(결과)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확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또는 규제 조치를 그

러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전배려의 원칙”또는 “사전고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따라서

이는 환경정책의 결정과 수립이 과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는지를 다루는 문제이며,특정의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완성되지 않은 경

우에 적용되는 “예방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이 점에 있어서 이미 그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거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경침해 또는

환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원칙인 “사전예방원칙”과

는 구별된다.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혼용 또는 혼동

하거나 사전주의원칙을 사전예방의 원칙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바,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전주의원칙은 오존층파괴,기후변화,화학물질의 측적 등 주로 잠재적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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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환경부문에서 특히 강조되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인간행태의 다양성과 환경생태계의 복합성으로 인해 인간의 행위라는 원인과 환경

파괴라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현대과학의 한계,불완전성,불확

실성,예측불가능성을 인식하고,인간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이 과학적으

로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ㆍ정책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따라서 규

범적으로 이 원칙은 환경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취해져야 행동의 지연이나

회피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사전주의원칙은 다수의 국제적ㆍ국내적 환경법규를 통하여 환경법상 규범적

원칙의 하나로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1992년 리오선언은 과학적 불확

실성을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119)이미 그 이전에도 1970년대 서독을 시

작으로 다수의 국가가 국내적 환경법ㆍ정책에서 도입ㆍ채택해 왔고,국제적으로는

리오선언 이외에도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1992년

Agenda21,1992년 기후변화협약,1992년 생물다양성협약,EU의 환경관련 규범 등

을 수용되어 왔다.우리나라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

가법 각 제1조에서 사전주의원칙을 환경정책의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으로 표명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원칙의 적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일정한 물질이나 인간의 행위가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유해성이

매우 높으며,그러한 침해가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때

(seriousorirreversibledamage),

둘째,일정한 물질이나 인간의 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침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

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립되지 못하였을 때(scientificuncertainty),

셋째,그러한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이 시의적절하고 비용효과적인 사전주의적 조치

의 시행을 연기시키는 명분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cost-effect

precautionaryaction).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경관련 질환은 원인인 환경오염과 결과인 특정 질병 간의

상관성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학적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으며,그에 따

른 건강피해는 치명적인 동시에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사전주의원칙에 의

해 규율되어야 할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

규명,예방 및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건 법령 및 정책

119)“RioDeclaration,”Princip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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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전주의원칙을 규범적 원칙의 하나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사전주의원칙

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위해성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강화,지속적

인 질환발생 조사ㆍ감시ㆍ관리체제의 구축,오염물질 노출 모니터링 강화,환경관련

질환 유발 오염물질 배출자의 책임 강화 등이 있다.아울러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

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는 비록 그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해성이 최종 입증될 때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행위

이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허용된 행위 이회의 행위를 행한 당사자는 당

해 행위가 부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

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4.4.수용체 중심의 통합접근원칙

환경보호를 위한 모든 정책은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는 통합원칙120)은 모든 정책분야를 포괄하여 환경적 고려를 행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이러한 통합접근원칙의 취지는 어느 특정 환경정책이 오히려 다른 측

면에서의 부정적인 정책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환경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결국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각 매체별 환경

법령체계와 정책은 매체관리 중심으로 수립ㆍ시행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직접 고려하

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매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환경기준이 국민

건강의 실질적 보호 관점에서는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국민건강에 기준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은 대

기,실내공기,수질,화학물질,토양,폐기물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존의 계획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그러므로 새로운 법령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기준하여 각

매체별 환경계획을 연결ㆍ조정하는 통합계획이자 각 매체별 계획과 정책의 우선순

위,정책방향,환경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행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는 점을 명시하여 수용체 중심의 통합접근전략이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아울러 통합적인 환경보건지표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5.민감ㆍ취약계층 우선보호와 형평성

근래에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ㆍ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관련 통계 및 연구는 질병

발생율 및 사망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120)ECTreaty,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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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예건대,저소득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저소득계층 및 정치권력 소

외계층 등 이른바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리한 인구집단은 상대적으로 인접 산업ㆍ독

성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대기ㆍ수질오염의 증가,주거지의 납성분 함유 페인트,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21)

이러한 이슈는 일반적으로 ‘건강불공평성’(inequalitiesinhealth)또는 ‘건강비형평

성’(inequitiesinhealth)의 문제로서 21세기 보건분야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

다.일반적으로 건강불공평성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유아ㆍ산모사망률,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등 다양한 보건지표 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데,이때 비

교가 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구성요소로는 경제적 수입,연령,성별,직업,주거,

지역,교육,기타 다른 사회생활 측면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특히 건강과 경제적

부와의 명백한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122)이처럼 환경위해요소에 의한 건강피해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거나 노출위험성이 상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

위에 있는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특별배려는 환경정의

(environmentaljustice)및 환경형평성(environmentalequity),더 나아가 사회적 형

평성(socialequity)확보ㆍ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이다.동시

에 민감ㆍ취약계층의 우선보호는 전 국민의 초소한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필요

한 전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민감ㆍ취약계층 우선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그중에서도 특히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효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건

강영향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연령,성별,인종,사회ㆍ경제적 지위 등

과 같은 여건상 취약인구집단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이다.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사회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

어 형평성 관념이 작동하게끔 도와주는 평가시스템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123)따라서 민감ㆍ취약계층의 우선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요구되는 것은

이들 민감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건강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ㆍ강화해야 할 것이

다.이밖에 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환경관련 질환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강화,상시

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실시,특별 지원대책 전담기구 및 재원 마련,이들 계층

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화된 환경위해요인 관리기준 설정ㆍ시행,고도의 위험인

구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수립 등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21)EnvironmentalHealth,3rded.,DadeW.Moeller,HarvardUniversityPress,2005,p.7.

122)DavisEvans,New Directionsin Tackling Inequalitiesin Health,in Judy Ormeet

al.(eds.),PublicHealthforthe21stCentury,New PerspectivesonPolicy,Participation

andPractice,OpenUniversityPress,2003,pp.164-165.

123) WHO, Health Impact Assessment(HIA), Glossary terms of used,

http://www.who.int/hia/about/glos/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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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란 오염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예방ㆍ통제ㆍ감소

비용,오염물질 배출 회피ㆍ통제비용,악영향 저감비용 등 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및 제거 비용을 부담하고 손해전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러한 비용은 오염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부과될 수도 있고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 오염을 발생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오염자가 환경을 보호ㆍ유지하

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오염(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은 오염예방과 통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방

법으로 제시되어 왔다.따라서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역시 오염(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과 건강피해에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그 비

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오염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을 토대로 하는 비용부담체계는 특히 환경오염

에 따른 질환의 조사ㆍ감시ㆍ예방 및 질환자의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시행ㆍ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원칙이자 방식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환경관련 질환 대책방안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데 필

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환경보건종합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시키고,환경관련 질환 감

시ㆍ예방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을 기초로,환경관련 질환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비용을

적절히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시해야 한다.환경관련 질환의 주요 원인물

질인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유독물부담금제도의 신설 등으로 통해 환경관련 질환 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환경관련 질환 감시ㆍ예방체계의 강

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ㆍ모니터링,구체적인 관리 프로그램과 예방수단의 개

발 및 이행 등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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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도

건강의 결정인자 중에서 특히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각종 개발사업과 이간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가 결국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나아가 삶의 질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다음 그림 4-3은 개발 활동이 생태계 및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사업/인간활동

직접적인 원인

대기 수질 폐기물 방사능 전자기파 소음
위치변경, 
분할, 방해

심미적
저해

토지이용
변경

경제적
영향

배출 다른 직접적인 영향

환경매체

• 공기
• 물
• 토양

하부구조

• 물 공급
• 운송/교통
• 에너지 & 전기발전
• 통신
• 공중보건 & 안전

인간 거주지

• 도시
• 교외
• 농촌

생태계

• 서식지
• 종

인간건강 및 안전

• 노출
• 역학

삶의 쾌적성

• 문화/역사적
• 레크레이션
• 심미적
• 자연적

수준

• 고용
• 수입
• 서비스

최종적 영향 최종적 영향최종적 영향

개발사업/인간활동

직접적인 원인

대기 수질 폐기물 방사능 전자기파 소음
위치변경, 
분할, 방해

심미적
저해

토지이용
변경

경제적
영향

배출 다른 직접적인 영향

환경매체

• 공기
• 물
• 토양

하부구조

• 물 공급
• 운송/교통
• 에너지 & 전기발전
• 통신
• 공중보건 & 안전

인간 거주지

• 도시
• 교외
• 농촌

생태계

• 서식지
• 종

생태계

• 서식지
• 종

인간건강 및 안전

• 노출
• 역학

인간건강 및 안전

• 노출
• 역학

삶의 쾌적성

• 문화/역사적
• 레크레이션
• 심미적
• 자연적

삶의 쾌적성

• 문화/역사적
• 레크레이션
• 심미적
• 자연적

수준

• 고용
• 수입
• 서비스

수준

• 고용
• 수입
• 서비스

최종적 영향 최종적 영향최종적 영향

그림 4-3. 개발활동이 환경 및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발사업과 인간 활동은 유해물질을 대기,물환경,토양 등에 배출하고,각 환경매

체의 변화된 조건은 물 공급,운송,보건 등 사회의 하부구조에 영향을 미치고,이

는 결국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은 아

니지만 개발활동으로 인한 전자기파 및 소음의 발생,토지이용 변경 또는 경제적

영향 등도 인간의 주거공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변화된 환경,사회의 하부구조

및 거주공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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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미적,자연적 가치 및 문화 역사적 변화 등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즉,개발사업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인체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최근에 대기,수질,토양 및 식품의 질이 인체 건강

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환경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책 및 활동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경변화가 수용체,즉 인체 및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법적 제도로서 1)환경보건지표를 활용한 환경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2)환경-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및 3)건강영향평가제도

의 도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5.1.환경보건지표를 활용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오늘날 환경오염 문제의 특징은 오랜 잠복기를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나타나는 데에 있다.따라서 환경보건정책을 집행했을 경우 그 효과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다.그러나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

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환경의 상태에

관한 정보와 현재 환경상태에 잠재되어있는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가지 방도가 바로 “환경보건지표”이다.환경보건지표를 개발은 즉 관련 정책을 개

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환경보건의 경우 제대로 된 지표란 환경과 보건 사이의 잘 확립된 관계를 나타내

는 것이다.환경보건지표는 원인-결과 관계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사실,환경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의 워엔-결과 관계가 제대로 확립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출과 건강영향 사이의 지연기간이 길고,수년전에 발생한 노출에 대해 노출량을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WHO는 최근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5가지 분

야를 정리한 바 있다.질병부담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데,예를 들면 호흡기 질환,

신체 상해,5세 미만의 어린이 건강 등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나라마다

그 중요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혹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가 WHO에서 제기

한 문제목록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더욱이 어떤 특정한 인구집단,즉 어린이나 가

난한 사람들의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언제 어디에 어떻게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개입하고 정책을 펼 것인가는 이러한 취약하고 민감한 인구집단을 우

선 고려해야 한다.이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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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PSR모형-OCED 환경지표(Environmentalindicators)

PSR(Pressure-State-Response)모형은 원래 OECD에서 회원국의 환경정책과 관련

보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개발한 모형이다(그림4-4).모형은 일단 인간 활동이 환

경에 “Presusre"로 작용을 하고,이것이 환경의 질과 자연자원의 질에 영향을 미치

게 되고(State),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환경 및 경제적인 정책을 도입하거나 경

각심을 갖거나 활동양식에 변화를 가져온다(Societalresponse).

그림 4-4. Pressure-State-Response Model

그림 4-4의 첫 번째 박스에 해당하는 환경압력(Environmentalpressures)은 인간

활동이 환경 및 자연자원에 가한 압력을 말한다.여기서 “압력”은 오염물질을 배출

하거나 폐기물을 생산하는 등 직접적인 압력과 인간 활동 자체가 환경에 간접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환경압력에 해당하는 지표는 인간의 생산 활동과

소비패턴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여기에 해당되는 지표들은 배출이나 자

원 활용 강도(resourceuseintensities)등과 관련이 있다.이러한 지표들은 국가 배

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였느냐를 판단하는 경우 활용된다.

그림 4-4의 두 번째 박스에 해당하는 환경조건(Environmentalconditions)은 환경

의 질과 자연자원의 양과 질에 관련이 있다.따라서 대부분의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환경조건에 관련된 지표들은 환경상태에 대한 개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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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와 시간에 따른 변동 추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환경조건에 해당하는

지표로는 환경매체 중 오염물질의 농도,환경용량의 한계 초과 정도,일정 수준의

오염에 노출되는 인구집단과 그들의 건강영향,자연 및 생태계의 상태,자연자원의

보존 정도 등이 있다.환경조건의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환경압력에 해당하는 지표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사회의 대응은 그림의 마지막 박스에 해당한다.해당 지표로는 환경비

용,환경관련 세제 및 보조,가격구조,환경친화상품의 시장점유율,오염저감율,자

원재활용 비율,규제 준수 활동 등이 있다.대개의 경우는 오염저감과 관리 방안에

지표가 집중되어 있다.

5.1.2.환경보건지표

환경보건지표란 환경과 그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정책이나 관리대책과 연관을 가지고,효과적인 정책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124)환경보건지표는 무엇보다도 환경과 보건 사이의 관련

(link)을 반드시 담보하여야 한다.다시 말해 환경보건지표는 단순히 환경지표도 아

니고 보건지표도 아니라는 뜻이다.또한 환경보건지표는 반드시 정책과 연관이 있

어야한다.즉 특정 환경위해요인과 관련된 건강상의 위험 정도라는 형식으로 표현

되어야 정책결정자들에게 명료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정책을 결정하고 실

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보건지표는 집중해야할 문제를 골라내고,문제의 경향을 파악

하며,정책의 성과를 추적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체계로 DPSEEA와 DPSIR체계를 소개

하고자 한다.

DPSEEAFramework(Driving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WHO가 승인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모형으로 DPSEEA체계는 환경과 보건에 영향

을 미치는 큰 차원의 drivingforce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취한 점이 특

징이다.

모형에서 Drivingforce는 정책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것 때문에 환경은 압박을 받게 된다(Presusre).압박에 대하여 환경의 강태는 종

124)Corvalan C.F.,BriggsD.J.and Kjellstrom T.(1996),"Developmentofenvironmental

healthindicators",in"LinkagemethodsforEnvironmentandHealthAnalysis",UNEP,USEPA

andWHO,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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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변화되기 되고(State),악화된 환경상태와 인간활동 사이에 연관이 있을 때에만

인간에게 위험이 되는 것이다.환경오염에의 노출(Exposure)은 따라서 악화된 환경

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악화된 환경에 사람이 바로 그 때 그 장소에

있어야만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환경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우 급성 또

는 만성적인 건강영향(Effects)을 일으킬 수 있다.환경오염문제와 그론 인한 건강피

해에 대하여 사회는 광범위한 조치(Action)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취해지는 조치의

형태는 다양할 것이며,환경-건강의 범주의 다양한 지점에 대해 취해질 것이다(그림

4-5)

그림 4-5. Driving force-Pressure-State-Exposure-Effect-Action Model

DPSIRFramework(Drivingforces-Pressure-State-Impact-Responses)

유럽환경청(EuropeanEnvironmentAgency)이 승인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모형으

로 DPSIR체계는 특히 유럽의 환경정보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다.DPSIR모

형은 앞서 소개한 DPSEEA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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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riving force-Pressure-State-Impact-Responses Model

환경보건지표 범위와 내용

앞서 소개한 모형을 적용하여 현재 선진외국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환경

보건지표들의 범위와 내용의 사례를 다음 표 4-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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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체 지표 특성

대기오염

운송수단 선택,도심 공공운송수단

자동차 대수

자동차 사용 연료 사용량

석탄 소비량

대기오염 발생량

대기오염도(규제오염물질,VOCs,PCB)

개인 노출량 추정

조기사망 및 유병율

drivingforce

pressure

pressure

pressure

pressure

state

exposure

effects

수질오염

생활하수처리

음용수 중 병원성 미생물 오염도

음용수 중 특정 중금속 함량

microbiologicalqualityofrecreationalwaters

상수관 설치율

수인성 전염병 발병율

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산업체 BOD배출량

물 부족 지역 비율

pressure

states

states

states

exposure

effects

pressure

pressure

states

states

소음

소음피해 인구수

소음저감 기술 및 관련 규제안 적용유무

공항 인근 학교 학생들의 인지기능

effects

actions

effects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률

도로사고 손상율

effects

effects

생태계

산림면적 변화율

산성화 지역비율

유해폐기물 발생량

재활용율

pressure

states

states

pressure

표 4-4. 환경보건지표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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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체 지표 특성

거주환경

개인당 주거공간(㎡/person)

불량주택 거주자

자동차 사용 연료 사용량

5세 미만 아동의 외인 사망률

주택 신축 규제안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규제안

state

exposure

pressure

effects

action

action

방사선
피부암 발생률

방사선 관련 환경모니터링 유무

effects

actions

식품안전

식품 중 화학물질 오염 모니터링 표본수

오염기준 초과 표본 수

일년중 식중독 관련 outbreak발생 건수

식중독 발생율

식품안전 정책 수준

식품안전 관리 효율성

exposure

exposure

effects

effects

actions

actions

화학물질

안전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에 따른 지역 수(상,하)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율

토지이용 기획시 고려사항 유무

화학물질 안전사고 등록률

독성센터 운영실태(전담인력수/100000주민)

치료지침서 유무

국가감시체 유무

pressure

effects

actions

actions

actions

actions

actions

근로환경

직업관련 치사율

손상율 및 손상으로 인한 결근일 수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 timelost)

직업병에 대한 법적 보고서 작성

effects

effects

effects

actions

기타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의한 주관적 자각증상과 행동

저하

소아 중금속노출과 신경행동기능변화량

학교내 유해환경지표(마뇨산,콜린에스테라제,중금

속 등)

effects

effects

exposure/

effects

표 4-4. 환경보건지표의 범위와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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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환경-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영향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환경의 건강영향

에 대한 종합적 “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감시체계의 구성요소로는 행정추진

체계,통계적 감시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현장 감시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지속적 재원조달체계가 필요하다.

◦ 행정 추진체계 구축

-환경보건위원회(가칭)신설 :환경보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환경건강감시체계

운용

-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체 구성

-현재 시도 단위에 존재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행정적 연계 방안 필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운영

- 국지적으로 발생한 고농도 유출 사고를 제외하고는 환경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계적 수치에

바탕을 둔 변화 추이 감시가 필수적임

-환경부의 대기,수질 등 매체별 오염 모니터링 자료,기상청 소관 기상자료,국

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료 및 심사 청구,급여 자료,기타 전

염병 자료 등 기존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기반으로 부족한 자료를 파악하고 그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환경변화의 건강영향 감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운영은 기존 자료의 종

합과 신규 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바,관련 분야 전

문가들로 “환경보건위원회(가칭)”산하에 별도의 실무추진체를 두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 감시 활동 담당 인력 확보

-주민신고 활성화 방안이 필요

-환경부의 환경감시 업무와 연계 가능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함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존의 관련 조직을 활용하고,필요시 확대하는 방안

-기존의 보건복지부 질병감시체계를 활용하고,환경관련성 질병 감시 기능을 강

화하는 방안 →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함

◦ 지속적 재원조달

-건강영향감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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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일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기금의 활용 방안 검토

5.3.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건강영향평가라 함은 “각종 계획이나 개별 개발사업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직간

접의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함”을 목

적으로 하는 영향평가제도를 말한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즉,환경성 평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이는 최근 도입된 전략환경평가에서도 마찬가

지이다.건강영향평가제도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을 구현해내는 유효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WHO는 이미 2001년에 개발 정책 및 계획에서의 건강영향평가

(HealthImpactAssessmentinDevelopmentPolicyandPlanning)보고서에서 건강

영향평가의 역할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건강영향평가가 제도로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이를 위

한 물적인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건강영향평가는 그림에서 보듯이 매우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즉,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건강

관계 연구(환경보건 연구),이를 위한 토대로서 인간의 제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환경영향평가),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평가 및 건강증진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 경
대 기 , 수 질 , 

토 양 , 생 태 계 , 
기 후 등

인 간 활 동
개 발 정 책 , 경 제 활 동 , 

보 건 정 책 등

건 강
삶 의 질 , 

질 병 , 사 망 등

환 경 영 향 평 가

사 전 환 경 성 검 토 , 
전 략 환 경 평 가

환 경 보 건 연 구정 책 평 가 /
건 강 증 진 연 구

환 경
대 기 , 수 질 , 

토 양 , 생 태 계 , 
기 후 등

인 간 활 동
개 발 정 책 , 경 제 활 동 , 

보 건 정 책 등

건 강
삶 의 질 , 

질 병 , 사 망 등

환 경 영 향 평 가

사 전 환 경 성 검 토 , 
전 략 환 경 평 가

환 경 보 건 연 구정 책 평 가 /
건 강 증 진 연 구

그림 4-7. 건강영향평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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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외국의 입법례125)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단위사업뿐 아니라 상위개념인 정책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도 평가하면서,실제 사람에 대한 건강영향은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것이 선진국에서조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가장 먼저 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했던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조차 1990년대까지는 일반적으로

건강영향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며,건강영향을 다루더라도 사망 및 질병 위해

성보다는 발암 위해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누적영향보다는 단일 오염원 달일 효

과 단일 세대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영국에서도

무작위로 추출한 39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13%만이 인간이나 지역사

회의 영향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마저도 명확하게 관련된 것은 아

니다.캐나다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환경영향평가 시에 참여하

는 실무진이 건강영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ion on Envri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의 공동미래(OurCommonFuture)에서 WHO에 각종 개발사

업 및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보건영향평가의 실시를 촉구하였고,이에 따라 WHO는

1987년 "HealthandSafetyComponentofEnvironmentalImpactAssess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여기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사업,정책 및 계획을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

역사회에 미치는 건강영향이다.

② 개발정책 및 개발프로그램으로 인한 인체 건강의 영향을 크게 고려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정책 및 계획으로 인한 인체 건강의 영향에 관한 최대

한 이용가능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는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이

에 1990년대 들어 건강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요 선진국에서 본격

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25)「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 저감방안」(연구수행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3)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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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각국 현황

① 미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미국의 환경영향평

가 제도는 정책 프로그램 계획과 개별 단위사업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별도의 전

략환경평가나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속

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제도 수행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 직속 환경영향평가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Quality:CEQ)에서 책임지고 있다.NEPA 제102조(2)(c)는 인간 환경

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연방기관의 행위(연방사업이 아니더라도 연

방기관에 의해 승인,규제결정,자금지원을 받는 사업은 NEPA의 적용을 받는다),

즉 입법안․정책․계획․프로그램 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서

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1970년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은 생물․물리학적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두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을 생물․물리학적 환경뿐 아

니라 사회,문화,인간의 건강상태도 포함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미국 EPA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원칙서(Principl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Review)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해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리스로 제

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강영향평가

및 위생’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현황조사부분에서는 기존의 산업사고에 대한 통계,이전 및 기존시설로부터

오염물질 배출자료,현재의 소음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부정적 영향에 노출되는

기존의 인구와 지역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둘째,영향평가부분에서는 공사,운영 및 유지의 활동이 사업 부지의 근로자 및 지

역주민의 보건평가 및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며,시설의 소음도가 근로자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먹이사슬로 인한 장기간의 오염물질

생물농축에 대한 분석,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상의 저감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각 연방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주관기관이 되는데,건강

영향평가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주관기관들은 EPA와는 별도의 평가항목

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에너지청(DEO)은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위한 권고서에서

인체위해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일반적인 인체건강영향,방사선 물질의 노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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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암영향,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영향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위해성 평

가 실시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캐나다

캐나다는 1973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별도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건강영향을 다루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에 대한 대상사업이나 평가항목은 주로 스코핑 과정에서

선정된다.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CEAA)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으로 광산,농

업,에너지 생산,자연자원 관리,폐기물 관리,화학물질 생산,제조업 관련 사업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사업설명 단계'(사업을 설명하고 EA의 필요성을 결

정하는 단계),'스코핑 단계'(EA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심각성 결정 단계'(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의 심각성을 평

가하는 단계),'저감 및 사후조치 단계'(영향을 예방,최소화 및 보완할 수 있는 저

감조치와 그 조치의 운영상태를 모니터하는 조치를 확정하는 단계)및 ‘권고 단계’

(사업의 승인여부와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에 대해 권고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은 평가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사업설명 단계에

서 고려되어야 하는 건강요소는 인체 노출관련 사항 및 예상되는 영향 등이다.스

코핑 단계에서 는 위험매체․환경 노출 상태․물리적 건강에 대한 영향․사회적 안

녕(Well-being)에의 영향․인체노출관련 사항 및 예상되는 영향 등이다.

건강영향평가기관은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청(CanadianEnvironmentalAssessment

Agency;CEAA)과 보건성의 환경영향평가가과(EnvironmentalHealth Assessment

Service;EHAS)를 들 수 있다.CEAA는 1994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

향과 관련해서는 CEAA가 EHAS에 협조를 구하는데,EHAS는 캐나다 보건성의 한

부서로 환경영향평가상의 건강영향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보건성의 역할과 보건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방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보건영향을 검토한다.

-기타 다른 연방기관,심사위원회,조정자 등에게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CEAAct에 의한 보건성 사업들을 일반인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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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절차와 규정을 개발하고,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과학적인 지식 등을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공유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항목의 평가를 장려한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주관기관은 CEAA이며,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항목 결정

및 평가서 검토는 EHAS에서 담당하고 있다.이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주관기관

이 건강영향까지 관할하는 미국과 차이가 난다.한편,전체적으로 매년 200여개

의 개발사업에서 건강영향이 평가되고 있다.

③ 호주

호주 연방의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인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Commonweal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EPBC)에는 건강영향평가의 실시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호주는 인간의 건강

을 환경영향평가경과 아주 밀접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EPBC제528조는 생태

계의 정의에 자연 및 물리적 자원뿐 아니라 사람 및 지역사의 사회 경제적 및 문화

적인 면까지 포함시켜 인간의 건강을 환경영향평가경의 개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경우 건강영향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없으나,1999년 수립된

국가환경영향평가전략에 의거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그 이전

부터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1994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건

강영향평가의 통합모델을 개발하여 NationalFrameworkforEnvironmentaland

Health Impact Assessment를 발표한 바 있고, 2001년에는 Health Impact

AssessmentGuideline공표하였다.

한편,연방정부와는 달리 일부 주에서는 법률로 건강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Tasmania주이다.이 주의 환경영향평가 근거법인 환경관리 및 오염

관리법(EnvironmentalManagementandPollutionControlAct;EMPC)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Level1,2,3범주로 구분하고 Level2및 3범주에 속하

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호주 연방의 국가환경보건영향평가전략 내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원칙 중 건강영향

평가 과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원칙에 의하여 건강에 미치는 실제적인,잠재적인 영

향과 위해성이 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뤄져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건

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한다.연방정부는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환경요소,

물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요소,특별히 고려해

야 하는 특정한 인구집단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영향 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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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국

영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도시계획법(The town and

CountryPlanning(AssessmentofEnvironmentalEffects)Regulations)으로 주로 토

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된다.영국의 환경,교통 및 지역부의 환경영향평가절차

지침서 부록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

고 있는데,이 중 인간에 대한 영향으로는 개발로 인구의 변화,개발로 인한 시각적

인 변화,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영향,소음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고

의 위험과 유해물질의 보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

다.

영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두 제도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으나,최근에는 주로 일반 공공정책에서 보건평가분야를 강화시키기 위

한 대책의 하나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992년 발표된 국가보건영향평가전략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이후 1995년 영국

보건영향평가부는 정책 승인과정에서 건강을 평가할 때 비용-편익적 접근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정책승인과 건강(PolicyAppraisalandHealth)"을 발표하였다.1997

년 5월 정부는 건강영향평가를 모든 정책수립단계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Saving

LivesOurHealthierNationStrategy"를 발표하였다.이에 영국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 및 지방차원에서도 정책개발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⑤ 태국

아시아 국가 중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태국이다.태국을

산업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실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많이 발생되었다.이에 2000년 ‘국가건강영향평가시스템개혁’위원회는 모든 분야에

서 건강에 대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llforHealth"원칙을 수립하였

다.또한 국가건강영향평가시스템연구원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안과 전략환

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하는 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후자의 안을 채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001년 국가건강영향평가의회(NationalHealthAssembly)

는 건강영향평가지침서를 개발하여 발간한 바 있으며 현재 건강영향평가는 태국 국

가보건법(NationalHealthAct)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건강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추세는 다음과 같다.

◦ 세계보건기구(WHO)

-2001년 HealthImpactAssessmentinDevelopmentPolicyandPlanning보고

서 발표,건강영향평가의 역할 강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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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에는 WHO와 IAIA(InternationalAssociationofImpactAssessment:

국제영향평가협회)간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건강의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① 모든 정책,프로그램,계획,개발사업에는 인간 건강을 포함하는 적절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영향평가절차는 스크리닝/스코핑,과업지시서의 범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권장수단의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부문간 실행계획의 개발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③ 건강영향을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이 건강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WHO는 ①환경,사회,행태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체 건강

과 관련된 위해성 요소들을 저감하고,②사회,경제,개발 정책에서 효과적인 건

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건강영향평가 확산을 촉구하는 프로그

램을 확장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리우선언의 Agenda의 제6장인「인간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구체화한 방안으

로 ①건강과 환경과의 연계 검토 ② 건강과 관련된 위해성 관리 등 6가지의 이

해 범위를 제시

5.3.3.도입 방안

건강영향평가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다만

환경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생활환경분야에서 위생․공중

보건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이 항목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환경

영향평가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데 사업시

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다.한편 위생․공중보건평가 항목이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상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분노처리시설 등 2

개 단위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에서조차 위 항목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현재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은 사실상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 저감방안」126)에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 운영개정안’으로 영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126)각주 2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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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같이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 환경보건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특성에 따라 환경보건이 중점평가항목으로 사전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제2안은 ‘중점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확대안’으로 현재 위생․공중보건 항

목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지정된 사업은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한 곳에 불과한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업으로 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제3안은 위생․공중보건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고,제4안은 매체별 영향평가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그런데,사실 위 안들은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오히려 보다 내

실 있는 건강영향평가를 위하여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환경보건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유독물부담금제도 도입

6.1.유독물부담금 제도도입의 목적 및 필요성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질환의 주요 원인물질인 유독화학물질

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유독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부담시키고,부담금으로 환경건강기금을 설치하여 환경관련 질환 감시 및 예방프로

그램,유독물 배출방지기술 및 대체물질 개발,유독물 응급사고 대응지원의 재원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대기,폐기물 분야에서 각종 매체별 오염물질의 오염원인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부과금제도와 같이 기존 부과금 제도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유독물 분야

의 오염원인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제도를 시행하여 제도의 형평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유독물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조,취급,판매과정 등 유독물 생산/유통 전체

과정에서 유독물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유도하여 유독물사용량

저감,유독물 응급사고 대응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계와 국민건강을 보전

하고자 한다.

6.2.유독물 유통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3만8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신규화학물질

의 심사건수도 매년 300여종에 달하고 있다.이중에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

조,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찰물

질지정」고시에 따르면,2004년 현재 546개 물질과 16개 물질이 각각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과 유해성이 우려되는 관찰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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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어 있다.유독물과 관찰물질의 수는 신규화학물질의 증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학물질 중에서 유독물의 유통량은 1991년 1천1백만 톤에서 2004년 2천5백만 톤

으로 매년 100만 톤씩 증가하고 있으며,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및

사용하는 영업체는 2004년에 5,546개소로 같은 기간에 매년 200여 개소씩 증가했다.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5,768 20,194 19,624 29,995 22,822 21,159 24,336 21,251 25,487

제조량 12.110 15,282 15,282 22,234 16,566 17,616 20,806 21,791 26,688

수입량
3,658 4,912 4,342 7,761 6,256 3,543 3,640 4,042

(4,582)

4,370

(5,550)

표 4-5. 유독물 유통현황

단위:천 톤

주:1)‘03년부터 유독물 유통량은 제조+수입-수출량( )의 수치임

2)1996년과 1997년은 환경부(2004),“화학물질관련통계(2003년 12월말 현재”,1998년부

터 2004년까지는 환경부(2005),「2005환경백서」를 각각 인용함

자료:환경부(2004)“화학물질관련통계(2003년 12월말 현재”,환경부(2005),「2005환경백서」

6.3.유독물부담금제도의 도입

6.3.1.유독물부담금 부과대상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독물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유독물부담금

을 부과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폐기물부담금제도에 적용했던 원칙을 원용하여 유독

물의 최초 제조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6.3.2.유독물부담금 부과기준

유독물부담금 부과대상 물질은 동 법률의 시행령에 정한다.다만,「부담금관리기본

법」제5조의 부담금 이중부과금지 원칙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대상과

폐기물부담금 대상과의 부담금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 부담금 부과대상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 부과대상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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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에 지정된 유독

물

-부담금 부과제외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에 지정된 유독물 중에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제조에 투입된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에 지정된 유독물 중에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투입된 유독물

유독물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건,징수 및 납입방

법,정산절차,부과요율 및 금액,징수액의 사용목적 등에 관한 사항은「부담금관리

기본법」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

한다.

-유독물부담금 대상 유독물의 유통량 규모를 파악하고「유해화학물질관리

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당해연도 제조․판매,수출․입,사용 등의 영업실적

보고에 근거하여 kg기준으로 유독물의 제조량과 수입량에 대해 부담금 요율 및 금

액을 정한다.

-부담금 요율 및 금액의 책정 시 유독물의 생태계 및 건강피해비용,유독물부

과금의 사용예상 규모 및 유독물 영업자의 영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다.

6.3.3.유독물부과금의 사용

유독물부과금은 환경보건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6.4.환경보건증진기금의 설립 및 운용관리

6.4.1.환경보건증진기금의 설치

환경오염 등에 의한 생태계 및 인체건강의 위해를 예방․관리하고,환경관련 질환

에 대한 조사,예방 및 질환자 관리,환경관련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배출방

지 기술개발,유해물질 대체물질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환경보건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기금관리기본법」의 제2조2항의 별표 2의 개정에 관한 조항도「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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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의 부칙에 규정해야 한다.

환경보건증진기금의 설치 이유는 첫째,2006년부터 2015년까지「환경보건10개년종

합계획」의 효율적인 집행,둘째,향후 10년간 국가차원의 환경보건체계 및 기반 구

축,셋째,환경관련 질환자 및 어린이 등 민감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수행,

넷째,환경보건 기반기술,유독물질 배출방지 및 대체물질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생태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자금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환경보건증진기금은 사업(경상)성 기금으로서

환경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6.4.2.기금의 재원

유독물부담금을 환경보건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한다.또한 국가 및 국가외의

자로부터 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6.4.3.기금의 용도

환경보건증진기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환경관련 질환의 조사,감시 및 예방체계 구축

-환경오염의 건강영향조사

-환경관련 질환자의 규명 및 지원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사업

-어린이 등 민감취약 계층의 환경건강 보호사업

-환경보건 기반기술의 개발

-유독물 배출방지 기술개발 및 보급

-유독물 대체물질개발 및 보급

-유해물질 응급사고 대응

-그 밖의 생태계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4.4.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환경보건법(가칭)」집행의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하고,

「환경보건법(가칭)」에 의해 설치될 환경보건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용․관리 한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환경보건법

(가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사무국을 둔다.「환경보건법(가칭)」과 동법 시행령

에 의해 설치될 환경보건협회에서 사무국의 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여 사무국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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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 및 결론

1.요약

근래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그를 뒷받침하

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됨에 따라 환경보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

슈로 등장하고 있다.또한 건강상의 다양한 이상증상들이 인간의 주변 환경의 오염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그 심각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반해 기존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체계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면서 각 오염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현행 환경관리체계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환경부 내 환경보건정책과의 신설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기 시작하였고,그 노력의 결과 2006년 2월『환경보

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하기에 이르렀다.종합계획은 현행 매체별 중심

의 환경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환경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수용체인 인간과 생태

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직접 고려하는 통합환경관리체계를 구축ㆍ시행코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이다.동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호’라는 환경관리의 궁극

적인 목표를 새롭게 강조하는 동시에 그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자 각종 매체별 환경관리계획을 통합ㆍ조정ㆍ선도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또한 종합계획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환경정

책기본법 제21조의4규정을 근거로 한 환경보건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수립된 실행

계획이다.

이상의 종합계획의 수립ㆍ발표를 계기로 환경부는 올해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

년’으로 선포하고,향후 10년간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감소,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ㆍ감시ㆍ예방체계의 확립,국민건강 보호와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환

경기준의 설정ㆍ유지,환경오염 민감ㆍ취약계층의 보호 등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

도를 정비ㆍ구축함으로써 환경보건증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현행 환경법은 오염매체별 환경관리 차원에서 제정되어 수

용체 중심의 환경보건증진정책의 통합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으므로,이 법령정비작업은 기존 관련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

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과 생태계 피해의 사전예방체계의 구축을 더욱 강조ㆍ보완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

의 건정성을 보호ㆍ유지할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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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정비 및 법률제정 작업은 환경보건증진에 관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

고,『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환경보건증진 관련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ㆍ증진이라는 목적과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새롭게 정비ㆍ제정되는 법령은 특히 수용체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체계 수립ㆍ추진과

국민건강보호 및 생태계 건전성 제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환

경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제도,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ㆍ감시ㆍ예방체계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환경보전과 국

민보건 수준이 개선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다음과 같은 법

령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결론

1.새로운 법령정비작업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하여 환경보건의 조사ㆍ연구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ㆍ확충하는 등 환경

보건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규범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기반을 토

대로 매체별 위험인구 감소전략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및 인체건강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국민

건강의 보호와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으로의 전환

및 각종 환경오염매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ㆍ통합적ㆍ사전예방적 환경정책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 법령을 환경보건적 측면에

서 정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2.이미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의4(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규정을 근거로 수립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상 환경보건증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근거의 법제화,정책집행의 주체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정책집행의 효율성ㆍ지

속성 및 정책수행의 명확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법정 계획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또한 환경보건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근래의 사회적 인식의 성숙과 여건의 변화

에 맞추어 매체별로 분화되어 있는 기존의 환경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환경보건증진체계의 법정화가 더욱 현실적인 방

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환경보건증진에 관한 법정 계획체계의 구축은 크게 기존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ㆍ보완과 ‘환경보건법’제정이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첫 번째는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에 최소한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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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각 부문별 관련 법률을 개정ㆍ조정 및 보완하는 방안인데 비해 두 번째는 환

경보건 분야를 하나의 독자적인 계획영역으로 인식하고 환경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환경보건증진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그런데 환경부의 『환경보

건 10개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

으로 환경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

는,성공적인 환경보건행정의 수행을 위해서는 환경보건증진계획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법제도의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러한 새로운 법제정은 환

경보건행정 지도원리의 법원칙성,통합성,완결성을 구현하고 환경보건행정을 안정

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제되는 요건이다.

4.새로 제정될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 분야에서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ㆍ실현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밝

혀야 할 것이다.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생태계 피해의 규명ㆍ예방

및 적정한 환경관리를 통한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 보호·유지를 기본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는 환경관련질환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해 환경관련질환의 원인을 규명ㆍ예방하고,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

향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위험인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

와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ㆍ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환경보건’을 비롯하여 ‘환경관련질환’,‘위험인구‘,‘환경위해성 평가‘,‘건강영향

평가’등 환경보건 관련 용어를 정립하고 명확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

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또

한 환경관련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

(precautionaryprinciple)을 바탕으로 한,환경관련질환의 원인규명ㆍ조사ㆍ감시ㆍ예

방,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법령의 주요 내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ㆍ배려,환경위해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

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ㆍ조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부록]“환경보건법(가칭)”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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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피해를

규명ㆍ예방하고,적정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

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보건증진”이라 함은 환경오염 등이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요인을 평가ㆍ관리ㆍ개선하고,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감시ㆍ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2."환경관련질환"이라 함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위해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급만성의 질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3.“위험인구”라 함은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거나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인구집단을 말한다.

4.“환경위해성 평가”라 함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위해요인이 사람의 건강이

나 생태계의 건전성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위해 관련 노출 및 독성 정보

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건강영향 평가”라 함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정책,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인간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예측ㆍ분석하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보건증진 기본원칙)국민의 환경보건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 및 물

질과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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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요인 및 물질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2.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은 우

선적으로 보호ㆍ배려되어야 한다.

3.환경위해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4.환경보건정책은 그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에 중심을 두고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도록 수립ㆍ추진

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국민의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건강영향의 조사․평가,환

경위해성의 평가․관리,환경관련 질환의 조사ㆍ감시ㆍ예방ㆍ관리대책의

수립 및 환경보건 기술개발과 교육․홍보 시책 등을 강구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인구와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

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증진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5조(환경보건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으로 인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조사ㆍ예

방ㆍ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환경보건증진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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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보건증진에 관한 시책방향

2.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현황 및 향후 전망

3.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건전성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예방

ㆍ관리 방안

4.환경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평가 계획 및 방안

5.환경관련 질환의 조사ㆍ연구ㆍ분석ㆍ예방ㆍ관리 방안

6.매체별 환경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방향 및 통합적인 환경기준의 제시

7.위험인구 감소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8.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9.환경관련 질환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10.환경관련 질환 관리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11.환경보건증진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계획

12.그밖에 환경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변경요청 등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⑤종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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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건위원회)①종합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건증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환경보건증진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사항에 대한심의,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등을위하여 환

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와 관련 산업계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환경보건증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환경보건증진기금의 운용ㆍ관

리,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의 처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⑦그밖에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증진과 직접적

인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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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평가 등

제8조(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①환경부장관은유해한환경이국민의 건

강과생태계의 건전성에미치는피해를예측,평가하고환경오염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과학기술 또는 물질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위해요

인의 발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성을 예측․평가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환경위해성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9조(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환경기준의 설정 등)①환경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환경보건증진을 위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수질,토양 등 매체별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통합 설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

준의적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그 적정성여부를5년마다 검토하고,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달

성하지못한 경우 환경 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오염물질배출 삭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밖에 환경기준의 설정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158   환경보건관련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0조(건강영향 평가 및 고려)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

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강영향평가를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가공,적절한 평가 기법 및 지침의 개발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영향 평가 지침을 개발하는 때에는 평가의 대

상이 되는 행정계획 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감ㆍ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고려)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위해성 평가를하거나 또는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하는 때에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폐광지역,매립지,소각

장,교통밀집지역 등 특히환경오염의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주민에 대

해서는 환경위해성 및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건증진 주요시책 등

제12조(환경관련 질환에 대한 조사․감시 등)①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5년마다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관

련 질환의 발생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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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질환의 발생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집단이나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

청할 수 있으며,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보건지표의 개발)①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현황을 적

절히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 환경보건 현황의 측정ㆍ평가 및 적절한 환경

보건지표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린이 용품의 특별관리 등)①어린이 용품을 제조,수출,수입,판

매,보관ㆍ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해물질 사용저감계획의 수립,

시설ㆍ설비의 적정 유지,종업원의 교육,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환경

부령이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하며,유해제품의관리를 위

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어린이

용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품에 대한 위해성

을 평가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과의협의를 거쳐 관리대상유해제품목록을작성하여

고시하고 당해 제품의 유해성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 용품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목록의 작성ㆍ고시 및 유해성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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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유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긴급조치)①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

강에중대하고급박한위해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어린이 용품에 대

하여는 당해 용품의 판매중지,회수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조치의 유지ㆍ강화 또는 해제 등 적절한 조

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대상 및 내용,제2항 규정에 의한 적절

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환경관련 질환자에 대한 지원)①환경부장관은 환경관련 질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17조(유독물부담금)①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에 미치는 위협을 저감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독물

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유독물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독물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아

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징수한유독물부담금을제18조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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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환경보건증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유독물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 유독물,부담금의 부과ㆍ산정ㆍ징수 등의

기준 및 방법,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보건증진기금의 설치)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유독물부과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

건증진협회에 환경보건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유독물부담금

2.국가 및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기타 재산

3.기금운용수익금

제20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국민의 환경보건 현황의 평가 및 조사 지원

2.환경관련 질환의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 지원

3.환경오염의 건강영향 조사 지원

4.생태계 건전성 피해의 조사 지원

5.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업의 수행

6.어린이 등 민감ㆍ취약계층의 환경보건증진 및 보호 사업 지원

7.환경보건 기반기술 빛 지표의 개발사업

8.환경관련 질환자의 지원ㆍ관리 등의 사업

9.유독물 배출방지 기술개발 및 보급

10.유독물 대체물질 개발 및 보급

11.유해물질 응급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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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그밖에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

제21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환경보건증진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환경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①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증진과 환

경관련질환의규명ㆍ감시ㆍ예방ㆍ관리및생태계건전성확보를위한연구

ㆍ조사,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방환경청,시ㆍ도 보건환경

연구원,보건소,관련 연구기관,대학교,국․공립ㆍ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

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한환경보건센터의지정요건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보건 정보의 제공․확산)①환경부장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환경오염 등 건강상의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에 미치는 위해성을 지속적

으로 조사ㆍ평가하여 이에관한정보를국민들이알기쉽도록적절한방법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자신의 사업장에서 인간의 건강및 생태계 건전성에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물질을배출하는사업자는 당해물질및배출량등이유해물질 배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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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작성하고,이를 인터넷 등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①모든 국민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환

경보건위원회에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

는 단체의 경우 당사자를 대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환경보건증진협회)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

용․관리하고 환경보건증진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보

건증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의사업에소요되는경비는사업수입금등으로충당하며,국가는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이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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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보건위원회,시ㆍ도시자,국립환경과학

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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